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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Ⅰ. 의과대학 내규 및 지침(40개)

내규 및 지침명 내규 및 지침 번호 비고(담당)

의과대학 조직 및 기능에 관한 내규 교무 조직 1-1-1 강석호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내규 교무 조직 1-1-2 이은지

의학관 공동실험실 관리운영 지침 교무 관리 1-2-1 정진영

의과대학 강사료 지급 지침 교무 교원 1-3-1 김장균, 노현주

의과대학 학년담임교수 업무 지침 교무 교원 1-3-2 정진영

임상의학분야 전임교원의 해외연수 지원 지침 교무 교원 1-3-3 정진영

의과대학 발전위원회 내규 교무 위원회 1-4-1 강석호

의과대학 자체평가위원회 내규 교무 위원회 1-4-2 이은지

의과대학 교육우수교수 선정위원회 내규 교무 위원회 1-4-3 이은지

의과대학 기초의학분야교원평가위원회 내규 교무 위원회 1-4-4 염인실

의과대학 장비기기 및 공간조정소위원회 내규 교무 위원회 1-4-5 정진영

의과대학 기초의학분야교원인사소위원회 내규 교무 위원회 1-4-6 염인실

의과대학 교육평가 지침 교육 평가 2-1-1 이은지

의과대학 학생평가 지침 교육 평가 2-1-2 김장균, 노현주

의과대학 교육과정 운영 지침 교육 운영 2-2-1 김장균, 노현주

의과대학 교육평가위원회 내규 교육 위원회 2-3-1 이은지

의과대학 의료인문학소위원회 내규 교육 위원회 2-3-2 김장균, 노현주

의과대학 통합교육소위원회 내규 교육 위원회 2-3-3 노현주

의과대학 기초교육소위원회 내규 교육 위원회 2-3-4 김장균

의과대학 기본교육소위원회 내규 교육 위원회 2-3-5 노현주

의과대학 교육과정위원회 내규 교육 위원회 2-3-6 김장균, 노현주

의과대학 연구윤리 지침 연구 윤리 3-1-1 정진영

의과대학 학생의 연구시설 사용 지침 연구 학생 3-2-1 정진영

의과대학 학생 학술연구 지원에 관한 지침 연구 학생 3-2-2 정진영

의과대학 학생연구 지침 연구 학생 3-2-3 정진영



Ⅱ. 대학 규정(의과대학 관련 6개)
규정명 규정 번호 비고(담당부서)

교원 인사 규정 4-1-1 교원인사팀, 기획팀
의과대학 교원 인사 규정 4-1-5

의대교학팀,
기획팀

의과대학 기초의학분야교원 업적평가 규정 4-1-6
의과대학 임상의학분야교원 업적펑가 규정 4-1-26
의과대학 임상의학분야교원 급여 규정 4-1-31
의과대학 임상의학분야교원 정년보장심사 규정 4-1-45
의과대학 교원인사위원회 규정 8-3-1

Ⅲ. 의과대학 내규 및 지침 제정/개정, 폐지 현황

내규 및 지침명 내규 및 지침 번호 비고(담당)

의과대학 임상실습소위원회 내규 임상 위원회 4-1-1 김장균

의과대학 학생건강 관리 지침 학생 관리 5-1-1 노현주

의과대학 학생생활지도 지침 학생 관리 5-1-2 정진영

의과대학 성폭력 등 부당행위 처리 지침 학생 관리 5-1-3 정진영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학생행동 규범 학생 관리 5-1-4 정진영

의과대학 유급학생 선이수 지침 학생 관리 5-1-5 노현주

의과대학 유급학생 관리 운영 지침 학생 관리 5-1-6 김장균, 노현주

의과대학 의학과 편입학 운영 지침 학생 관리 5-1-7 김장균

의과대학 학생선발위원회 내규 학생 위원회 5-2-1 정진영

의과대학 장학위원회 내규 학생 위원회 5-2-2 정진영

의과대학 학생지도위원회 내규 학생 위원회 5-2-3 정진영

의과대학 의학과 발전기금 운영세칙 기금/후원 6-1-1 정진영

의과대학 후원회 규약 기금/후원 6-1-2 정진영

의과대학 의학과 후원기금 운영세칙 기금/후원 6-1-3 정진영
사물함 운영 지침 기타 관리 7-1-1 정진영

https://www.hallym.ac.kr/streamdocs/view/sd;streamdocsId=eiJD3_KfJbWcXyEpFlOp8z2_PjXMa6Zx2aRWpNcA2Bc
https://www.hallym.ac.kr/streamdocs/view/sd;streamdocsId=RP5u0VK85gWpdqE8v7FeNDzdZ_Cpc9XQ0ccyjgbKq40
https://www.hallym.ac.kr/streamdocs/view/sd;streamdocsId=nNz1Ppa8fA-sMIGBjL7XeKHGDwiSRdCxtU4AhJaWlps
https://www.hallym.ac.kr/streamdocs/view/sd;streamdocsId=AZT7FIsEDIMhWYj67KHud4USsmV_AmUcpNGdzhrpgNw
https://www.hallym.ac.kr/streamdocs/view/sd;streamdocsId=3VB6raUqbH-hxOMaXItKkJ0uOfZ4TCrq0oesTW1kdWk
https://www.hallym.ac.kr/streamdocs/view/sd;streamdocsId=Z-4ElhNCvWIqQSfrKxRUJpFABe06AgJQ32_wjEAFwSY
https://www.hallym.ac.kr/streamdocs/view/sd;streamdocsId=F4x72fDZcRRA0Qmn9IH-Zrj3nmJ4ij4wOlIk1pZ6Ai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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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조직 및 기능에 관한 내규

제정 2013. 3. 1
개정 2014. 5. 1
개정 2016.10. 1
개정 2019. 5. 9
개정 2021. 2.27
개정 2022. 2.10
개정 2023. 8. 1

개정 2023. 9.14
개정 2024.11.14
개정 2024.12.31
개정 2025. 4.22
개정 2025.11.07
개정 2026.04.08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한림대학교 의과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조직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장) ① 대학에 학장을 두며 자격 및 임기는 “직제 규정” 제8조 2항에 따른다.
  ② 학장은 대학의 원활한 유지,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권한을 갖고 책임을 

다한다.
   1. 교수의 선발을 포함하는 교무 행정
   2. 소속 교직원의 지휘, 감독
   3. 소속 학생의 지원, 지도
   4. 기타 대학의 원활한 유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부학장 및 교육연구부장) ① 대학에 교무부학장, 연구부학장, 교육부학장, 학생부학장, 임

상의학부학장을 두고, 각 실습병원에는 교육연구부장을 두며 자격 및 임기는 “직제 규정” 제9
조 12항에 따른다.

  ② 각 부학장 및 교육연구부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학장을 보좌한다.
   1. 교무부학장 : 교원인사, 기획예산, 기초의학과정, 학생지도(의학과 4~6학년), 기타행정 업무
   2. 임상의학부학장 : 통합교육과정, 임상실습과정, 임상수기실습센터 업무
   3. 학생부학장 : 기본교육과정, 장학복지, 학생지도(의학과 1~3학년) 업무
   4. 연구부학장 : 연구지원, 국내•외 대학원 교류 업무
   5. 교육부학장 : 의학교육 총괄, 국내•외 대학 및 의료기관간 교류, 기타 대외협력 업무
   6. 교육연구부장 : 각 병원 임상실습 학생교육 및 연구업무
  ③ 교육연구부장은 임상의학부학장 산하에서 업무를 지원한다.
제4조(학과장) ① 대학에 의학과장을 두지 않으며, 의학과의 교무와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은 학

생부학장은 의학과 1~3학년, 교무부학장은 의학과 4~6학년을 관장한다.
제5조(주임교수) ① 의학과 각 교실에는 1인의 주임교수를 둔다.
  ② 주임교수는 부교수 이상(단, 임상의학교실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학장이 임명한다.
  ③ 주임교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결원에 의한 주임교수의 임기는 전임

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임상의학교실의 주임교수는 의료원장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⑤ 주임교수는 대외적으로 교실을 대표하며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실별 교육과정의 계획 및 운영
    2. 교실별 연구 및 기타 학술활동의 관리
    3. 교실 내 교직원의 통솔



교무1-1-1~2

    4. 교실 내 인사 상신
    5. 교실별 조교, 인턴, 레지던트의 교육과 수련에 관한 사항
    6. 기타 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
  ⑥ 각 교실 주임교수는 주임교수회에 참석하며, 대학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6조(보직자의 의무) ① 보직자란 학장단(학장 및 부학장), 교육연구부장, 의학과장을 포함한다.
  ② 보직자는 전문성 개발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년 1회 이상 대학에서 지원하는 교육 또는 연

수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학장단(학장 및 부학장)은 부속병원 및 학생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병원의 보직자와 년 2회 

이상 간담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학과 및 교실) ① 대학에는 의학과를 둔다.
  ② 의학과에는 학문분야별로 [별표1]과 같이 전공 교실을 둔다.
제8조(학생교육 및 학생지도 담당 관련 교수) 원활한 교육과 학생지도를 위하여 학장은 다음각 

호의 교수를 임명한다.
  ➀ 학년담임교수, 병원별 학생교육담당교수
  ➁ 학생지도교수 및 동아리지도교수
  ➂ 과별 임상실습책임교수, 병원별 과별 임상실습 담당교수
  ④ 각 교수별 역할은 의과대학 학생지도위원회 내규 및 임상실습소위원회 내규에 따로 정한다.
제9조(행정부서 및 산하기관) ① 대학에 행정부서로 교학팀을 둔다.
  ② 교학팀은 사무분장에 관한 내규에 규정된 업무를 관장하되, 교육‧교수‧학생‧연구‧졸업 후 교

육‧입학‧재정 등으로 업무를 구분하고 업무분장은 별도 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③ 의과대학 산하에 임상수기실습센터를 둔다.
  ④ 의과대학 산하에 [별표 2]의 부설연구기관을 둔다.
  ⑤ 산하기관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0조(의과대학 교수회) ① 대학의 중요사항을 토의하기 위하여 의과대학 교수회를 둔다.
  ② 회의는 학장이 주관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주임교수회) ① 주임교수회는 각 교실 주임교수들로 구성한다.
  ② 주임교수회 회의는 학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한림대학교의료원이 운영하는 병원의 원장은 주임교수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④ 주임교수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의과대학 내부 규정의 제정과 개정
    2. 교과과정에 관한 사항
    3. 학생지도, 장학 및 상벌에 관한 사항
    4. 교실 간의 업무협조 및 조정
    5. 기타 의과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의과대학 운영위원회) ① 대학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의과대학 운영위

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학장단(학장 및 부학장), 의학교육학교실 주임교수, 기타 학장이 지명하는 교

수 약간 명, 교직원으로 구성한다.
제13조(제위원회) ① 대학의 운영에 관한 학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별표 3]의 제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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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각 위원회는 소속교실의 이해관계를 배제하며, 독립적으로 심의·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제정 내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내규는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내규는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내규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내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내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내규는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개정 내규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2025학년도 의학통합 6년제 시행 관련 경과조치) 2025학년도 1학기 학기개시일로부터 적용

한다.
부   칙

이 개정 내규는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내규는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내규는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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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의학과에 설치하는 전공 교실

분야 교실 명

기초의학교실

해부‧신경생물학교실 생화학교실 생리학교실
약리학교실 미생물학교실 기생충학교실
병리학교실 사회의학교실 의학유전학교실
의학교육학교실

임상의학교실

내과학교실 외과학교실 산부인과학교실
소아청소년과학교실 정신건강의학교실 신경과학교실
심장혈관흉부외과학교실 신경외과학교실 정형외과학교실
성형외과학교실 피부과학교실 안과학교실
이비인후과학교실 비뇨의학교실 재활의학교실
방사선종양학교실 가정의학교실 마취통증의학교실
영상의학교실 진단검사의학교실 응급의학교실
치과학교실

[별표 2] 부설연구기관

1. 뇌전증연구소 10. 의과학연구소
2. 청각평형 융합신경과학연구소 11. 의학교육연구소
3. 나노바이오재생의학연구소 12. 자살과학생정신건강연구소
4. 뉴프론티어리서치연구소 13. 춘천임상기초협동연구소
5. 마음신경의학연구소 14. 한림골격노화연구소
6. 보완대체의학연구소 15. 한림바이오아이텍연구소
7. 사회의학연구소 16. 한림신경의학연구소
8. 세포분화 및 노화연구소 17. 화상연구소
9. 폐알레르기연구소 18. 천연의약연구소

[별표 3] 제위원회

1. 자체평가위원회 11. 학생지도위원회
2. 교육과정위원회 12. 장학위원회
3. 기본교육소위원회 13. 장비기기 및 공간조정소위원회
4. 기초의학소위원회 14. 발전위원회
5. 통합교육소위원회 15. 의학과발전기금운영위원회
6. 임상실습소위원회 16. 의학과후원기금운영위원회
7. 의과대학 교원인사위원회 17. 의과대학 학생선발위원회
8. 의과대학 교원업적평가위원회 18. 교육평가위원회
9. 기초의학분야인사소위원회 19. 의료인문학소위원회
10. 기초의학분야교원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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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내규

제정 2022. 2. 10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의학교육학교실은 전임교원, 겸직교원, 연구원 등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조교를 둘 수 있다. 

  ② 전임교원은 의학교육학교실 소속으로 의학교육과 관련된 교육과 연구를 전담하며, 타 교
실에 겸직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의학교육 업무에 80% 이상을 할애하여야 한다.

  ③ 의학교육학교실의 교육 및 연구 영역에 따라 겸직교원을 둘 수 있으며, 한림대학교 전임
교원 중에서 주임교수의 추천으로 학장이 임면한다.

제3조(책임과 의무) ① 의학교육학교실은 의과대학 내 교실로서 의학교육 및 관련 학문에 대
한 교육과 연구를 기본 업무로 한다.

  ② 의학교육학교실 교수는 의과대학 교육과정의 개선과 운영을 지원하며, 교육 관련 위원회
의 위원으로 참여한다.

제4조(주요업무) 의학교육학교실 교원은 의학교육과 관련된 분야의 연구, 교육 및 자문을 담
당한다.

   가. 교육과정 및 의학교육 관련 정책 개발
   나. 교육과정의 개발, 실행 및 평가에 대한 지원
   다. 교수법, 교육 평가에 대한 연구와 개발
   라. 교수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 제공
   마. 의학교육 실무와 연구를 위한 지원
   바. 교육 관련 위원회 자문 및 지원
   사. 교수와 학습활동 전반에 대한 지원

제5조(기타) 의학교육학교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림대
학교 및 의과대학의 제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제정 내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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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관 공동실험실 관리운영 지침

제정 2008. 1.18
개정 2008. 3. 1
개정 2010. 3. 9
개정 2012.11.28

개정 2015. 3. 1
개정 2018. 3. 1
개정 2021. 3. 1
개정 2022. 2.10
개정 2024.11.14

제1조(명칭) 의학관 6층 공동실험실 및 연구실은 의과대학 교원의 연구를 위한 공간으로 의학
관 공동실험실 및 연구실 (이하 ‘실험실’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기존 각 교실 실험실에서의 연구 공간 부족의 해소 및 춘천성심병원 소속 교원을 
대상으로 연구 공간 제공으로 연구의욕의 고취는 물론, 연구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연구업적
의 증대를 통한 의과대학 및 한림대학교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본 실험실 운영의 목
적이 있다.

제3조(관리책임자) 실험실의 운영, 관리, 보유 비품 및 장비에 대한 제반 사항은 본 지침에 따
라 의과대학장이 관리의 책임을 지며, 운영 및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교무부학장를 
운영책임자로 두고, 산하에 관리자를 두되, 관리자는 의과대학 직원 중에서 겸직할 수 있다.

제4조(시설사용자격) 의과대학 교원 중 신청자에 한하며 다음 각 항의 해당자로 한다.
  ① 의과대학 교원이 수주한 연구센터 및 프로젝트를 유치한 경우에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② 연구 인력이 많아 기존 연구실에 모두 수용이 어려울 경우에 배정하며, 연구비 액수가 최

근 3년간 매년 평균 1억원 이상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임상의학분야교원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연구비 액수는 한림대학교 교원신분으로 한림대학교로 입금된 연구비의 실제 배정액으로 
한다.

  ④ 신규 교원 임용으로 인해 공간을 부여해야 할 경우 신청에 상관없이 우선 배정한다.

제5조(시설사용기간) 실험실 사용기간은 6개월로 하되, 6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사용
기간 종료 및 계약해지 시 사용 공간을 반납해야 하고, 이에 대한 사항은 서약서로 보관한
다.

  ① 3월 1일부터 사용하는 경우는 동년 8월 말일까지를, 9월 1일부터 사용하는 경우는 익년 
2월 말까지를 사용기간으로 한다.

  ②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개별적으로 입고한 모든 장비 및 소모품 일체를 철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기간을 연장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사용 공간) ① 실험실은 교원 1인당 실험대 1면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원
의 신청에 따라 “의과대학 장비기기 및 공간조정소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실험대 2면까지 사
용할 수도 있다. 단, 센터 유치의 경우 더 많은 실험대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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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신규 임용된 교원에게는 교수연구실 1실과 실험대 2면을 배정한다.

제7조(시설사용료) ① 사용료는 실험대 면당 600,000원(1개월 100,000원 기준)이며, 물품보
관함이 없는 실험대의 사용료 또한 600,000원(1개월 100,000원 기준)으로 한다.

  ② 신청자가 희망하는 경우 실험대 1/2면만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때 사용료는 1면 
사용료 1/2에 해당하는 300,000원(1개월 50,000원 기준)으로 한다.

  ③ 연구실은 1실당 1,200,000원(1개월 200,000원 기준)으로 한다. 다만, 교원신규임용 등으
로 연구실을 배정하는 경우는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④ 사용자는 재원에 따라 교내사용자와 교외 사용자로 구분하며, 교외사용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의무화하며, 이때 발생하는 부가세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분 재원 세금계산서 부가세

교내 사용자 학내(기초)연구소 인센티브,
교비 연구비 미발행 없음

교외 사용자 개인, 업체, 임상연구소 인센티브,  외부 
연구비(재단 산하 병원, 산학협력단) 등 발행 10%

제8조(시설사용료의 집행) 시설사용료의 집행은 ‘의과대학 의학과 발전기금’ “의과대학 의학과 
발전기금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9조(시설사용 신청 및 절차) ① 사용신청자는 사용신청서와 서약서를 작성하여 실험실 담당
자에게 사전에 제출한다.

  ② 사용여부 결정은 “의과대학 장비기기 및 공간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 후 사용신청자에게 
통보한다.

  ③ 사용신청자는 시설사용료를 징수한 후 입실할 수 있다.

제10조(장비반입 및 운용) ① 반입한 장비의 위치는 원칙적으로 실험실내 지정 실험테이블로 
한정한다.

  ② 실험테이블 이외의 공간 사용을 필요로 하는 모든 장비의 반입은 “의과대학 장비기기 및 
공간조정소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고, 사용 위치는 실험실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의학관 6층 복도에는 장비를 설치할 수 없다.
  ④ 장비의 반입기간은 실험실 사용기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사용자 부주의로 실험실 내부 시설 및 장비의 파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수

리 및 복구에 필요한 실비용을 부담한다.
  ⑥ 4항을 위반하여 장비를 철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본 규정의 부칙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

한다.
  ⑦ 반입 장비는 사용자가 전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분실이나 파손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사용

자가 책임진다.

제11조(배양실 이용) ① 세포배양 및 바이러스 실험을 요하는 경우는 ‘사용신청서’의 ‘신청 공
간’항에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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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배양실 사용의 경우 “의과대학 장비기기 및 공간조정소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계속 사용자에게는 기존 사용 공간의 우선권이 있으며, 공간에 대한 경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칙에 따른다.

제12조(사용제한) ① 각 조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에게는 시설 사용을 유보 또는 제
한할 수 있다.

  ② 신규교수 임용으로 인한 공간부족 시 사용기한 종료 후 계속 사용 신청자 중에서 연구비 
액수의 순서에 의하여 계약을 아니할 수 있다.

  ③ 연구비 액수에 대한 순서의 판정은 “의과대학 장비기기 및 공간조정소위원회”에서 한다.

제13조(기타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안별로 “의과대학 장비기기 및 공간조정
소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공간에 대한 경쟁이 생길 경우에는 연구비 액수의 순서로 결정한다.
3. 교수신규임용에 따른 공간 배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과대학 장비기기 및 공

간조정소위원회”에서 논의한다.
4. 실험 장비 이외의 사무용테이블 및 비품보관함(Cabinet)의 반입을 제한한다.
5. 반입 장비를 철수하지 않고 방치하였을 경우에는 방치시점에서부터 장비 1건당 10,000원/1

일씩 징수한다.
6. 사용기간 초과에 대한 사용제한
  가) 사용기간을 초과한 경우, 초과가 발생한 시점부터 계상하여 기존사용료의 2배를 적용한다.
  나) 또한, “의과대학 장비기기 및 공간조정소위원회”에서 경고를 하고 2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3년간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7. 사용료는 매년 6개월 단위로 납부하되, 입실 전달 말일까지 아래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 사용료 납부 계좌
      ① 계좌번호: 별도안내
      ② 예 금 주: 한림대학교
8. 실험실 내 설치된 창고 2실은 의과대학 교학팀에서 운영한다.

부   칙
이 개정 지침은 2010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지침은 2012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지침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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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개정 지침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지침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지침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개정 지침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2025학년도 의학통합 6년제 시행관련 경과조치) 2025학년도 1학기 학기개시일로부터 적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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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강사료 지급 지침

제정 2018. 7. 1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의과대학 특강강사료, 1회성 특강료 등의 강사료 지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

제2조(특강강사료) 의과대학에 전공자가 없는 법의학 교과목의 외부 강의자에게 특강 강사료
를 1시간 당 100,000원을 지급한다.

제3조(1회성 특강료) 의료인문학 관련 교과목(의료인문학, 의학입문, 미래의학, 오거서세미나, 
의료인문학세미나은 특강 및 세미나 형태로 진행되므로, 외부 강사가 강의를 담당할 경우에 
한하여 1회성 특강료를 지급한다(1회 당 150,000원 이상, 5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지급 항목은 “예산편성 및 운영지침” 따른다.

제4조(명예교수 강사료) 한림대학교 명예교수가 강의를 담당할 경우 시간강의료 기준의 1.5배
인 1시간 당 75,000원을 지급한다.

제5조(기타) 기타 교과목의 강사료는 대학이 정한 강사료 지급 기준에 따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제정 지침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단, 명예교수 강의료 지급 기준은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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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학년담임교수 업무 지침

제정 2019. 7. 1
개정 2019.12. 6
개정 2022.12.21

제1조(학기별 학생상담) 각 학년담임교수(이하 담임교수)는 학생을 상담한 후, 그 결과를 한
림 BeCome 시스템에 기록한다. 특이사항 또는 주요사항이 있는 경우 <붙임 1>의 양식을 
이용하여 그 결과를 학생부학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한다.

제2조(학생생활지도) 담임교수는 의과대학 교학팀이 알려 준 성적부진 학생을 상담한 후 한림
BeCome 시스템에 기록한다. 특이사항 또는 주요사항이 있는 경우 <붙임 1>의 양식을 이용
하여 그 결과를 학생부학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한다.

제3조(유급생 관리) ① 담임교수는 의과대학 교학팀이 알려 준 유급학생과 상담한 후 <붙임 
2>의 양식을 이용하여 그 결과를 학생부학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한다.

  ② 담임교수는 필요시 학부모와 상담한 후 그 결과를 <붙임 3>의 양식을 이용하여 학생부
학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한다.

제4조(복학생 관리) 담임교수는 의과대학 교학팀이 알려 준 복학생과 상담한 후 그 결과를 
<붙임 4>의 양식을 이용하여 학생부학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한다.

제5조(기타 사항) ① 담임교수의 학생 면담 등 학생지도 업무가 과중한 때에는 학생 부학장과 
적절하게 업무를 분담할 수 있다.

  ② 담임교수가 상담 결과를 학생부학장에게 서면 전달하는 경우 원활한 학생지도를 위해 교
학팀 학생 업무 담당자를 참조인으로 한다.

제6조(관련 내규 및 지침) 담임교수는 학생지도시 의과대학 관련 내규 및 지침을 준용 한다.
   1. “의과대학 학생지도위원회 내규”
   2. “의과대학 학생생활지도 지침”
   3. “의과대학 유급학생 관리 운영 지침”
   4. “의과대학 성폭력 등 부당행위 처리 지침”

부   칙
이 제정 지침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지침은 2019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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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 지침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과대학 학년담임교수 교무1-3-2~3

< 붙임 1 >
학년담임교수 학생 면담 보고서

학년 담임교수명

학번 이름 석차 면담일 특이/주요사항 (상세히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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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2 >

20  학년도   학기 유급생 면담 결과 보고서

20  .     .     . 

                                                          학년담임:              

1. 면담일시: 
 
2. 면담대상자: 

3. 면담내용

  성명:                                   (학번            ) 

- 유급사유: 

- 향후 계획:

- 학생 요청사항

학부모 상담여부 확인



의과대학 학년담임교수 교무1-3-2~5

< 붙임 3 >

20  학년도   학기 유급생 학부모 상담 결과 보고서

20  .    .    . 

                                                          학년담임:              

1. 상담일시: 
 
2. 상담대상자: 

3. 상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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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4 >

20   학년도   학기 복학생 면담 결과 보고서

20  .    .    . 

                                                          학년담임:              

1. 면담일시: 
 
2. 면담대상자: 

3. 면담내용

  성명:                                   (학번            ) 

- 휴학 중 생활: 

- 향 후 학업계획: 

- 태도 등 변화사항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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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의학분야 전임교원의 해외연수 지원 지침

제정 2022. 3. 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임상의학분야 전임교원의 해외연수(연구연수, 임상연
수)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지원대상자는 “의료원 교원 연수 규정”에 따라 의료원이 선정하고, 
의과대학장에게 지원 대상자를 추천 한다.

제3조(해외연수비 지원 및 의무) 해외연수비의 지원과 선정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정과목: 연구비/연구관리비
    2. 세부항목: 인건비
    3. 선정 시 연구계획서 제출, 연수 종료 후 연구결과보고서 제출
    4. 지급 기준                                                                (단위 : 만원)

지역
연수기간 미국 유럽 아시아 기타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300   300 150 150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500   500 250 25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1,000 1,000 500 500

1년 이상 1,000 1,000 500 500
주1) 세금 및 간접비 포함
주2) 기부금액 또는 충당된 기부금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5. 지급 시기: 연수 출국보고서 제출 후
    6. 연수기간 중 1회 지급
    7. 타 의료기관로 이직하는 경우 기부금을 반환하여야 함.

제4조(재원) 임상의학분야 전임교원 해외연수 지원목적으로 기부된 기부금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대학 회계기간에 따른다.

제5조(기타) 기부자는 기부금을 원화로 기부하며, 기부금 중 잔여액은 의과대학 발전기금 회계에 
적립한다.

부   칙
이 제정 지침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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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발전위원회 내규

제정 2013. 3.  1
전부개정 2021. 6. 11

개정 2022. 2. 10
개정 2023. 7. 10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의과대학 조직 및 기능에 관한 내규” 제13조에 의하여 설치된 의과대
학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학장이 되고 간사는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

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의과대학 교무부학장, 교육부학장, 연구부학장, 임상의학부학장, 학생부학장
    2. 의과대학 교학팀장
  ④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대학 기획처장
    2. 한림대학교의료원 의료원장 또는 병원장
    3. 의과대학 동문회장
    4. 의과대학 학부모 후원회장
    5. 의과대학 교학팀 교직원 1명
    6. 의과대학 학생회장을 포함한 학생 2명 이상
    7. 보직을 맡지 않은 기초의학교수 2명 이상
    8. 보직을 맡지 않은 임상의학교수 2명 이상

제3조(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임기까지로 한다.
  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임명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 단, 위촉 위원이 사임 또는 해

촉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의과대학 발전계획을 수립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의과대학 사명과 핵심가치에 관한 사항
    2. 의과대학 비전에 관한 사항
    3. 의과대학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4. 발전계획 추진 상황 모니터링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의과대학 발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회의) ⓛ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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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한다.
  ③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제6조(전문위원회) ⓛ 위원장은 위원회 산하에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교원 등으로 구성한다.

제7조(자문위원회) ① 의과대학 장기발전계획의 검토 및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교내․ 외 전문가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부   칙
이 제정 내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내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내규는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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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자체평가위원회 내규

제정 2015. 10. 1
개정 2020. 10. 5
개정 2021.  3. 1
개정 2022. 2. 10
개정 2023. 5. 26

제1조(명칭) 이 위원회는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이 위원회는 의과대학의 교육내용과 여건을 자체 평가하여 개선 및 발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의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과 역할) 이 위원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자체평가계획의 수립과 자료의 수집
    2. 자체평가의 실시
    3. 자체평가 연구보고서의 작성
    4. 자체평가 결과의 활용을 위한 지원업무
    5. 지속적인 질향상 및 관리, 개선업무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이 위원회의 위원은 의과대학 전임교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학
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교무부학장, 학생부학장, 임
상의학부학장, 연구부학장, 교육부학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교무부학장은 당기 자체평가연구

보고서 마감시한까지의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평가인증 종료시점까지 위원직을 유
지하며, 후임 교무부학장은 임시위원으로 참여한 후, 평가인증의 종료 후 위원직을 인계 받
는다.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의과대학 전임교원 중에서 학장이 위촉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
무를 통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 유고시에는 간사위원 중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이 3개월 이상 결원이 예상되는 경우, 학장은 결원 발생 후 1개월 이내에 후임자

를 위촉하여야 한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는 분과별로 간사를 1명씩 두며, 교육과정분과는 2명 이상의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회의록을 관리한다.
   ③ 위원회의 서무에 관한 사항은 의학교육학교실에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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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분과위원회) ① 이 위원회에는 평가영역을 고려하여 사명과 성과 분과, 교육과정 분과, 
학생평가 분과, 학생 분과, 교수 분과, 교육자원 분과, 교육평가 분과, 대학운영체계와 행정 
분과, 지속적 개선 분과, 질향상‧관리 분과 등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분과별 간사와 분과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학장이 위촉한다.

제8조(평가위원회)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전항의 특별위원회는 부여된 임무를 완료한 날에 자동 해체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위

원장이 설치기간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분기별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하고, 위원 1/3 이상 또는 학장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별 간사가 수시로 소집하여 운영한다.
   ④ 이 위원회의 원활한 회무 집행을 위해 위원장은 간사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0조(규정의 개정)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을 득한 후 학장의 허가를 받아 개정한다.

제11조(자료제출) 위원회,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가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학 내의 각 교실, 한림대학교 관련부서, 의료원 및 부속병원에 관계 자료
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작성 및 보고) ①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의 확
인을 얻은 후 보관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결정사항, 또는 회무 처리결과는 분과위원장이 문서로 작성하여 사본은 별
도 보관하고 정본은 의학교육학교실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내규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제정 내규는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내규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내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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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개정 내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내규는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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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교육우수교수 선정위원회 내규

제정 2016. 12. 1
개정 2021.  3. 1

제1조(목적)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육우수교수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정목적) 위원회는 교육의 질적 개선 및 학생 교육에 공헌한 교수의 공로를 인정하며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게 하고자 매년 교육우수교수를 선정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의학교육학교실 주임교수, 의학교육학교실 전임교수, 교무부학장, 임
상의학부학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기초 혹은 임상 교수 약간명을 위원으로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의학교육학교실 주임교수는 위원장이 되며, 위원을 위촉한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의과대학 교육과정 운영 우수교수의 추천 및 선정
    2. 교육과정 운영 우수교수의 시상에 관한 사항
    3. 기타 교육과정 운영 우수교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결정은 독립적으로 심의·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➂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소집한다.

제6조(운영) ① 위원장은 간사를 지명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및 관리하며, 위원장의 확인을 얻은 후 보관 유지한다.
  ➂ 회의 결과는 의과대학장에게 보고한다.

제 7 조 (교육우수교수 선정 및 시상) 위원회는 교육우수교수 선정에 다음 사항을 따른다.
    1. 교육우수교수는 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2. 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수상자는 매년 전체 주임교수 회의에서 의과대학장 명으로 시상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제정 내규는 2016년 12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전에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전임교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

부터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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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교육우수교수 선정추천서

성명

직위

소속

담당 교육과정

추천 이유

위 사람을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육과정 운영 우수교수 선정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OOOO학년도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육과정 운영 우수교수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육우수교수 선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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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추천후보자 평가자료

1. 이력

1.1 기본 인적사항

1.2 경력 사항
-교육경력 (학내외 활동, 대표 10개 이내) 

2. 대표업적 및 실적목록

2.1 교육분야
- 최근 2년간 학기별 교육 실적 (담당교과목, 담당교과목 주요업무 (주임,책임,실무))
- 서술형으로 기술한다.

(참고자료)
2.2 학생 평가분야

- 학생 교육(수업)평가 점수

2.3 최근 2년간 한림대학교 교육연수참여 실적

2.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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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교육우수교수 선정확인서

성명

직위

소속

담당 교육과정

선정 이유

위 사람을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육과정 운영 우수교수 선정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OOOO학년도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육과정 운영 우수교수로 선정합니다. 

20  년     월     일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육우수교수 선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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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기초의학분야교원평가위원회 내규

제정 1995.12. 1
개정 2016. 9. 1
개정 2021. 3. 1
개정 2024. 2.28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의과대학 기초의학분야교원 업적평가 규정” 제6조에 따라 의과대학 
기초의학분야교원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교무부학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의과대학장의 추천을 받아 의과대
학 기초교수회의에서 선출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무부학장이 되며, 선출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결원에 의하여 새로
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3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의과대학 기초의학분야교원 업적평가 규정”에 따른 기초의학교원 업적평가
    2. “의과대학 기초의학분야교원 업적평가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3. 평가한 기초의학교원 업적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기타 사항
  
제4조(회의 및 의결)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결 확정한 기초의학교원의 업적은 해당 교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이의 신청 및 재심의) ① 의결 확정한 기초의학교원의 업적에 대하여 이의 신청이 있
을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를 통하여 재심의 하고, 재심의 결과를 해당 교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록 작성 및 보고)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의결사항은 
의과대학 교원인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중 2인 이상이 확인 날인 한다.

제7조(세부사항)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이 제정 내규는 199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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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개정 내규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내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내규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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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장비기기 및 공간조정소위원회 내규

제정 2022. 8. 1.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의과대학 조직 및 기능에 관한 내규” 제13조에 의하여 설치된 “의과
대학 장비기기 및 공간조정소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➁ 위원회 위원은 교무부학장과 임상의학부학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전임교원 중 학장이 임
명하는 교원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➂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3조(위원장 및 직무) ① 위원장은 교무부학장으로 한다.
➁ 위원장은 회무를 관장하고,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학장에게 보고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심의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의과대학 장비기기에 관한 사항
2. 의과대학 공간조정에 관한 사항
3. 의학관 6층 공동실험실 사용에 관한 사항

제5조(회의) ① 회의는 학기별로 1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로 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이 제정 내규는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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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기초의학분야교원인사소위원회 내규

제정 1995.12. 1
개정 2016. 9. 1
개정 2021. 3. 1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의과대학 교원인사위원회 규정” 제2조 제3항에 따라 의과대학 기초
의학분야교원인사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의과대학장과 교무부학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각 기초의학교실의 
추천을 받아 의과대학 기초교수회의에서 선출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과대학장, 간사는 교무부학장이 되며, 선출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결원에 의하여 새로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3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의과대학 기초의학분야교원의 신규임용에 관한 제반 사항
    2. 의과대학 기초의학분야교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제반 사항
    3. 의과대학 기초의학분야교원의 재임용에 관한 제반 사항

제4조(회의 및 의결)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비밀투표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회의록 작성 및 보고)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의결사항은 
의과대학 교원인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중 2인 이상이 확인 날인 한다.

제6조(세부사항)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이 제정 내규는 199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내규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내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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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교육평가 지침

제정 2022. 2.10.
개정 2023. 2.16.
개정 2023.12.16.
개정 2024.11.14.
개정 2024.12.3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교육의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 메타평가, 모니터링과 평가 결과
를 활용한 교육의 과정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의 과정”이란 교육과정을 포함한 학생선발, 교육환경 등 대학의 교육과 관련된 시

스템과 활동을 의미한다. 
    2. “모니터링”이란 교육의 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과 중재가 필요한 영역을 

확인할 목적으로 그 주요 측면에 관하여 주기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해석하
는 통상적인 행정 활동을 말한다. 

    3. “교육평가”란 교육의 과정 전부 또는 일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미리 수립한 평가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해석하는 활동을 말한다.

    4. “메타평가”란 교육의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교육평가, 교육평가 체제 등을 평가하는 
활동을 말한다. 

    5. “교육평가 등”이란 교육의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 메타평가를 말한다. 
    6. “교육전문성”이란 교육과정 개발과 교육평가 등 의학교육을 포함한 교육 분야의 지식이

나 기술, 경험 또는 그런 역량을 지닌 전문가를 말한다. 

제3조(교육전문성의 활용) 교육의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 메타평가, 모니터링과 평가 
결과를 활용한 교육의 과정 개선 등을 할 때에는 교내외 교육전문성을 활용한다. 

제2장 모니터링 

제4조(모니터링 영역) 모니터링 영역은 다음 각 호의 영역으로 한다.
    1. 사명
    2. 졸업성과와 시기성과 
    3. 학생선발 
    4. 교육과정 
    5. 교육과정 외 교육활동(비교과활동)
    6. 학생활동  
    7. 교육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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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졸업 후 진로 
    9. 기타

제5조(모니터링자료 수집과 분석) ① 자료의 생산·수집 주체와 방법, 시기 등은 별표 1과 같다. 
  ② 생산·수집된 자료는 즉시 의학교육학교실로 전달한다. 
  ③ 자료는 의학교육학교실에서 분석한다.

제6조(모니터링 보고서) ① 모니터링 보고서는 매년 8월 발간한다. 
  ② 보고서는 의학교육학교실이 작성한다. 
  ③ 보고서는 직전연도 1년간의 모니터링 결과를 수록한다.
  ④ 모니터링 보고서는 당해연도 8월에 개최되는 교육평가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3장 교육평가 

제7조(평가모형) 평가모형은 맥락-투입-과정-산출 모형(context, input, process, and product 
model, CIPP model)으로 한다.

제8조(평가대상) ① 시기에 대한 평가는 2022년부터 통합교육과정(Phase 3시기, 2022년), 임
상실습과정(Phase 4시기, 2023년), 기초의학과정(Phase 2시기, 2024년), 기본교육과정
(Phase 1시기, 2025년)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하고 이후 6년마다 평가한다. 

  ② 교육의 과정 전체에 대한 평가와 메타평가는 2026-7년간 하고 이후 6년마다 평가한다. 
  ③ 2022-7년간 수행하는 교육평가의 일정은 별표 2와 같다. 
  ④ 그 밖에 평가가 필요한 교육의 과정의 영역에 대하여 부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9조(평가계획서) ① 모든 교육평가는 평가계획서에 따라 수행한다. 
  ② 평가계획서는 의학교육학교실이 작성한다. 
  ③ 평가계획서는 2월에 개최되는 교육평가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10조(평가자료 수집과 분석) 자료는 의학교육학교실이 수집하고 분석한다.

제11조(평가보고서) ① 평가보고서는 매년 2월 한 차례 발간한다. 
  ② 보고서는 의학교육학교실이 작성한다. 
  ③ 평가보고서는 2월에 개최되는 교육평가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4장 재학생과 졸업생 코호트 

제12조(명칭) 이 지침에서 말하는 코호트는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재학생·졸업생 코호트(국문
약어 한림의대코호트; 영문명 Hallym Medical Students & Alumni Cohort; 영문약어 
Hallym Medical Cohort, HMC)”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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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관리주체) 코호트는 의학교육학교실이 구축하고 관리한다. 

제14조(코호트자료의 수집과 분석) ① 코호트자료를 수집하기 전에 참여자에게 서면 또는 온
라인으로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는다. 이때 사용하는 동의서 양식은 서식 1과 같다. 

  ② 자료 생산·수집 주체와 방법, 시기 등은 별표 3과 같다.
  ③ 생산·수집된 자료는 즉시 의학교육학교실로 전달한다. 
  ④ 자료는 의학교육학교실이 분석한다.

제15조(코호트보고서) ① 코호트보고서는 매년 8월 모니터링 보고서에 포함하여 한 차례 발간
한다. 
  ② 보고서는 의학교육학교실이 작성한다. 
  ③ 보고서는 8월에 개최되는 교육평가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5장 교육의 과정 개선 

제16조(결과환류) ① 의학교육학교실은 모니터링보고서와 평가보고서 등을 교학팀을 통하여 
제위원회에 전달한다. 

  ② 의학교육학교실은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17조(개선활동) ① 제위원회는 교육평가 등의 결과를 반영하여 개선계획을 수립·실행한다. 
  ② 개선계획을 수립·실행한 위원회는 개선계획과 실적을 교학팀을 통하여 제위원회와 의학교

육학교실에 전달한다. 
  ③ 의학교육학교실은 개선계획과 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지침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지침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개정 지침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2025학년도 의학통합 6년제 시행관련 경과조치) 2025학년도 1학기 학기개시일로부터 적
용한다.

부   칙
이 개정 지침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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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지표 방법 관찰단위 수집주체 대상기간 수집시기 
사명 사명 인지도 재학생 설문 

교원 설문 
개인  의학교육학교실 - 11월

졸업성과와 시기성과 졸업성과 인지도 재학생 설문
졸업성과 타당도
유급 또는 졸업유예 학적부 교학팀 당해 1학기 

당해 2학기 
당해 8월 
익년도 2월시기평가 평점 

학생선발 입학 종류 입학사정부 입학팀 → 교학팀 - 당해 3월 
전형 종류 
수능시험 등급
출신고교
출신고교 소재지 

교육과정 과정명 과정계획서 과정 교학팀 당해 1학기 
당해 2학기 

당해 8월 
익년도 2월교과목번호

개설학년 
개설학기 
학점
과정계획서 유무
과정결과보고서 유무 과정결과보고서 과정책임/실무교수 

→ 교학팀과정결과보고서
수업시수 
교수학습방법별 수업시수
과정성과의 영역별 비율* 
평가방법별 성적반영비율 
형성평가 횟수 

별표 1. 모니터링 자료의 수집 주체와 방법,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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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지표 방법 관찰단위 수집주체 대상기간 수집시기 
교육과정 학점 학적부 개인 교학팀 당해 1학기 

당해 2학기 
당해 8월 
익년도 2월점수 

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비교과활동) 

활동명 행정 자료 활동 교육활동 직후
참여 학생 수 

학생활동 동아리 수 동아리 당해 8월 
익년도 2월동아리명 

동아리별 학생 수 
가입 동아리 종류 재학생 설문 개인 의학교육학교실 - 11월 
가입 동아리명 

교육환경 교육환경에 대한 인식 
학습 또는 수업
교수
학업 성취 
학교 분위기
학교에서의 사회적 관계

졸업 후 진로 졸업 후 진로 동문회 자료

별표 1.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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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시기에 대한 평가 
  기초의학과정
  (2기, 의학과 3학년)

●

  통합교육과정
  (3기, 의학과 4학년)

●

  임상실습과정
  (4기, 의학과 5학년~6학년)

●

  기본교육과정
  (I기, 의학과 1학년~2학년)

●

교육의 과정 전체에 대한 평가 ● ●
메타평가 ● ●
그 밖의 교육의 과정의 영역에 대한 평가 ● ● ● ● ● ●

별표 2. 2022-7년 한림의대 교육평가 시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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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지표 척도 방법 수집주체 수집시기 비고
사명 사명 인지도 5점 척도 재학생 설문 의학교육학교실 11월
졸업성과와 
시기성과

졸업성과 인지도
졸업성과 타당도
유급 또는 졸업유예 유무 학적부 교학팀 2월 및 8월
시기평가 결과 학점, 점수
졸업평가 결과
의사 국가시험 결과  합격, 불합격 

점수 
행정자료 2월

학생선발 입학 종류 신입학
편입학 

입학사정부 입학팀 → 교학팀 2월 

전형 종류 수시 학교생활우수자
수시 지역인재
수시 농어촌
정시 

수능시험 등급 과목별 등급 
출신고교 고교명 
출신고교 소재지 시군구 

교육과정 과정명 교과목명 학적부 교학팀 2월 및 8월 
교과목번호 교과목번호
학점 학점
점수 점수 
재시 재시 여부 

별표 3. 코호트 자료의 수집 주체와 시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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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지표 척도 방법 수집주체 수집시기 비고
학생활동 가입 동아리 종류 본부 동아리

의과대학 동아리 
재학생 설문 의학교육학교실 11월

가입 동아리명 동아리명 
교육환경 교육환경에 대한 인식 5점 척도 Dundee Ready 

Education 
Environment 
Measure (DREEM)

학습 또는 수업
교수
학업 성취 
학교 분위기
학교에서의 사회적 관계

졸업 후 진로 근무기관 근무기관명 동문회 자료
근무기관 소재지 시군구 
직위 직위명
학력 학사, 석사, 박사
전공분야 전공 또는 진료분야 

인적사항 생년월일 19820515로 입력 재학생 및 
졸업생 설문

- 학번은 연결 변수 
- 졸업생 학번은 전

산상 학적부 자료 
연결이 가능한 경
우로 국한 

성별 남녀
학번 학번

별표 3.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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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재학생·졸업생 코호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한림대학교 의과대학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정보 주체로부터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받으려고 
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의 목적
한림대학교 의과대학은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위한 자료(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재
학생·졸업생 코호트)로 활용하기 위하여 아래 정보를 수집하려고 합니다. 
아래 자료는 통계 자료로 사용되며, 의학교육의 질 향상 연구를 위하여 정보제공
자의 식별정보를 익명화하여 연구자(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연구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연구
계획 승인 후 연구를 진행하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입니
다. 
이 자료를 이용한 연구 결과는 학회와 학술지 등에 해당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
의 이름으로 발표되고 정보제공자의 식별정보는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학번,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주소, 학력, 각종 경력 및 
자격증 등 학적부에 기재된 사항
입학 등 학생선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
사명, 교육성과, 교육과정 등에 관한 설문 결과 등
국가시험 결과, 진로선택 결과, 동문회 주소록 등을 통한 졸업 후 공개 자료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수집된 개인정보는 영구 보존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동의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
우 어떠한 불이익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위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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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성명                (날인 또는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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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학생평가 지침

제정 2022. 2.10.
개정 2023.10.24.
개정 2024.11.14.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림대학교 의과대학의 학생평가에 대한 기본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칙) 학생평가는 다음을 원칙으로 한다.
  ① 학생평가는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교육목적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시행

되어야 한다.
  ② 학생평가는 공정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③ 학생평가는 계획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④ 평가 후 재학습을 유도하도록 학생평가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3조(형성평가, 총괄평가) 학생평가는 형성평가와 총괄평가를 균형 있게 실시한다.
  ① 형성평가는 학생들의 학습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시행한다. 형성평가의 시기는 

개별 강의 중간 또는 과정 중간에 시행하며, 평가 이후에는 학생 개별 또는 전체
적으로 피드백을 시행한다. 피드백이란 학생들의 시험점수나 등수 외에 시험문제
풀이, 학생의 현재 학업성취 도달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② 총괄평가는 의도한 교육성과에 도달정도 확인을 목적으로 시행하며, 개별 과정 
종료 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평가내용) 학생평가의 내용은 교육목적의 지식, 술기, 태도를 포함한다.

제5조(평가방법) 의도한 교육성과와 교육방법에 적합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다양한 방법은 필기시험, 컴퓨터를 이용한 시험(Computer 
based test, CBT), 구술시험, 증례토의, 임상술기 및 진료능력평가 시험(OSCE, 
CPX) 등이 있다.

제6조(시기평가, 졸업평가) 시기성과와 졸업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기별 종합
평가를 시행한다. Phase 2(의학과 3학년)에는 기초의학종합평가, Phase 3(의학
과 4학년)에는 통합교육종합평가, Phase 4(의학과 5, 6학년)에는 임상의학기본평
가, 임상의학종합평가를 시행한다.

제7조(재시험) 성적부진 학생들의 학업향상을 위해 재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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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이의제기) 학생은 각 과정의 최종 성적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① 이의제기는 한림대학교의 이의신청 절차를 따르며, 학생이 직접 담당교수에게 

신청한다.
  ② 담당교수는 이의제기 결과를 학생에게 고지한다.

제9조(소명제도) 유급, 졸업 유예, 제적 등이 결정된 학생은 소명의 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교학팀은 유급, 졸업 유예, 제적 등이 최종 확정 전 학생에게 고지하고, 소명

기회를 제공한다. 
  ② 소명을 희망하는 학생은 고지받은 기한 내에 소명서를 작성하여 의과대학 교학

팀에 제출한다.
  ③ 학생의 소명 내용이 특정 과정과 관련될 경우, 이를 과정책임교수에게 고지하

고, 과정책임교수는 소명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교육과정평가회의에 제출하여 심
의한다. 그 외의 경우, 교육과정평가회의에서 심의한다.

  ④ 의과대학 교학팀은 유급, 졸업 유예, 제적 등이 결정된 학생, 학생지도교수, 학
년담임교수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필요시 학부모에게 서면 통보한다.

  ⑤ 지도교수 및 학년담임교수는 유급이 결정된 학생과 면담을 시행한다.

부   칙
 이 제정 지침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지침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개정 지침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2025학년도 의학통합 6년제 시행 관련 경과조치) 2025학년도 1학기 학기개시

일로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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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교육과정 운영 지침

제정 2017. 11. 1.
개정 2019. 12. 1.
개정 2020. 12. 1.

전부개정 2022.  2.10.
개정 2024. 11.14.
개정 2024.12.3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림대학교 의과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사명과 졸업
성과를 달성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육과정의 원칙) 교육과정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성과 바탕 교육
    - 졸업성과, 시기성과, 과정성과, 단위수업성과 등 과정이나 수업에 성과를 명

확히 제시하여 이에 합당한 교육을 제공한다.
  ② 학습자 중심 교육
    - 기존의 교수자에 의한 학습이 아닌,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

록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③ 자기주도학습 강화
    - 학생 스스로 주도적인 학습을 위해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교수자가 주도하는 학습에서 벗어나 학생 스스로 학습 및 기타 활동 시간을 
조절하여 자기계발의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④ 기초-임상 연계 교육
    - 모든 과정은 다른 관련 과정과 폭넓게 연계되어 학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최종 환자 진료에 밑바탕이 되도록 한다. 또한 선택과정도 개설하여 융
합형 교육이 수행되도록 한다.

  ⑤ 인문학적 소양 함양
    - 의학 지식 외 다양한 인문학적 소양을 갖춰 좋은 의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⑥ 평등의 원칙
    - 모든 교육과정은 평등 원칙에 따라 수행한다. 이는 성별, 인종, 종교, 성적 

취향, 사회 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신체적 능력을 고려하여 교직원과 학생
들을 평등하게 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3조(교육과정 구성) 교육과정은 졸업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시기별(Phase)로 
구분하여 시기성과를 개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본교육과정, 기초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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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통합교육과정, 임상실습과정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각 과정의 강의를 큰 
틀로 묶어서 수평 통합되도록 구성한다.

  ① Phase 1은 의학과 1학년과 2학년까지의 과정으로 보편타당성 있는 교양과목
에 중점을 두고, 본격적인 의학을 배우기 이전에 의학에 필요한 기초과학, 기초교
양, 인문사회적 소양, 미래의료환경 등을 학습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을 마치기 
전에 영어 수료기준을 충족하고, 교육 이수 최소학점을 취득하여야 Phase 2의 기
초의학과정을 시작할 수 있다.

  ② Phase 2는 의학과 3학년의 기초의학과정으로 기초의학 이해에 필요한 과학적 
지식, 개념과 원리를 교육하며, 교과목 중심의 전통적인 교육방법에서 탈피하여 
첫 학기는 인체의 구조, 대사와 유전, 인체의 기능, 두 번째 학기는 인체와 질병
1, 인체와 질병2로 통합하여 교육한다. 기초-임상 간 연계를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Phase 3는 의학과 4학년의 통합교육과정으로 임상의학 이해에 필요한 과학적 
지식, 개념과 원리를 교육하며 진단학을 시작으로 호흡기학, 소화기학, 내분비대
사학, 혈액종양학, 감염과 임상면역학, 여성생식의학, 근골격학, 신장비뇨기학, 순
환기학, 신경과학, 외과총론, 감각기학, 정신과학, 성장과 발달, 가정의학 등 16개 
통합된 임상과정을 교육한다. 신장학과 비뇨의학은 신장비뇨기학으로, 신경과학과 
신경외과학은 신경과학으로, 이비인후과학, 안과학, 피부과학은 감각기학으로, 심
장혈관흉부외과학은 순환기학과 호흡기학으로, 외과각론은 내과학의 해당 분야로 
각각 통합한다. 또한 기초의학을 연계한 기초-임상 연계학습, 임상실습 연계를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Phase 4는 의학과 5, 6학년으로 5학년 1학기부터 6학년 1학기까지는 임상실
습과정이며, 대학부속 춘천성심병원을 포함한 5개 교육 병원에서 실습을 받도록 
한다. 임상실습 시작에 앞서 준비교육을 실시한다. 임상과별 실습지침서에 따라 
교육하고, 학생이 습득하여야 하는 기본 술기를 교육한다. 졸업 후 일차 진료가 
가능하도록 환자진료를 모니터링하고 피드백한다. 6학년 2학기는 진료역량개발, 
임상의학종합평가과정을 구성한다.

  ⑤ 의료인문학은 기본교육과정의 오거서세미나에서 시작된 인문학적 소양이 의학
과 전 과정에 걸쳐 지속될 수 있도록 의학과 3학년은 의료인문학 1, 4학년은 의
료인문학 2와 3, 5학년은 의료인문학세미나1, 2로 운영되며, 토론 위주로 진행된
다. 기초의학, 임상의학 전 과정에서도 의료인문학적 요소를 반영하여 교육한다.

  ⑥ 해외임상실습 과정은 임상의학 통합과정을 마친 의학과 3학년과 4학년에 시행
하여 국제적인 진료경험, 세계적인 의학계 흐름과 국제화 시대의 감각을 익히도
록 한다.

  ⑦ 선택실습과정은 의학과 6학년에 시행하며, 자기주도적 학습 및 자아개발을 위
한 의료 및 사회현장에서 폭넓은 경험을 갖도록 한다.

  ⑧ 학생연구과정은 의학과 4학년에 의학연구입문과정을 시작으로 의학과 5학년에 
연구멘토링 1과 2, 의학과 6학년에 심화연구멘토링 과정을 통해 의학연구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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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익히고 의사과학자로 성장하도록 교육한다.

제4조(교육과정 운영) 기초의학, 임상의학, 의료인문학의 각 교육과정의 운영은 다
음과 같이 진행한다.

  ① 교수학습법은 전통적 교과목 중심의 강의식 교육, 이외에 PBL, TBL, 증례토
의, 선택실습 등 다양한 교육방식을 도입하여 적극 활용한다.

  ② 교육과정 시작 전 운영계획 및 수업계획서 작성은 다음과 같다
    1. 기본교육과정 및 기초의학과정의 책임교수는 학기 시작 2개월 이전에 교육

과정 운영계획 및 수업계획서를 작성, 제출한다.
    2. 통합교육과정, 임상실습과정의 책임교수는 과정 시작 2개월 이전에 교육과

정 운영계획 및 수업계획서을 작성, 제출한다.
    3. 운영계획은 전년도 교육과정 자체평가보고서를 참고하여 작성하며, 강의주

제, 강의형식, 강의일정 및 시간, 강의교수 배정, 외부강사 위촉 계획, 평가
방법, 평가형식, 형성평가 여부, 시험문항 피드백 계획 등을 포함한다.

    4. 임상의학분야 책임교수는 학기 시작 또는 교육과정 개시 3주 전까지 강의참
여 교수가 작성한 단위수업계획서(학습성과)와 강의록(자료 포함)을 검토하
고 피드백한다.

  ③ 개별 과정 진행 중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진행한다.
    1. 과정별 강의일정 변경 등 운영계획에 맞게 진행되는지 모니터링 한다.
    2. 과정 중 학생들의 출석 및 결석현황을 모니터링 하여 출석 부진학생을 면담

한다.
    3. 단위수업별 강의평가를 시행한다. [붙임1-1], [붙임1-2]
    4. 형성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성과 달성 정도를 평가하고 피드백한다. 2시간 

이상 연속으로 강의하는 경우 1회 이상 형성평가를 실시한다.
  ④ 과정 후 학생평가 : 학생평가지침을 따로 정한다.
  ⑤ 성적 관리 및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은 다음과 같다.
    1. 책임교수는 학생평가(시험) 후 문항분석을(난이도, 분별도 등) 시행하여 출

제교수들에게 피드백하며, 학점을 입력하고 관리한다. 
    2. 책임교수는 과정 종료 8주 이내에 교육과정별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교육과

정을 평가한다. 회의에서는 교육과정의 단위수업 학습성과/계획서, 강의록을 
포함한 교육자료와 시험문항분석을 검토하고 차기 년도 개선 계획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한다. [붙임 2-1], [붙임 2-2], [붙임 2-3]

    3. 책임교수는 교과과정별 자체평가보고서를 과정 종료 10주 이내에 교학팀을 
통해 교육과정위원장과 교육평가위원장에게 제출한다. 자체평가보고서 내 
학생면담 보고서에 성적 하위 10% 학생들을 면담하여 그 결과를 기록한다. 
보고서에는 회의(워크숍) 일시, 장소, 참석 교수 명단, 개선 계획, 증빙 자료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교육과정 자체평가 결과는 해당 학기 말 교육과정평



교육2-2-1~4

가회의에서 요약하여 보고하며, 다음 학기 교육과정 개선회의에서 보고한다. 
[붙임 2-1], [붙임 2-2], [붙임 2-3]

제5조(교육 전문성) 대학은 의학교육학교실에 소속되어 있는 의학교육 전임교원 등 
교육 전문성을 활용하여 교육과정 운영지침에 맞게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교육
과정과 교수법, 학생평가방법의 개발과 개선, 교직원의 역량개발을 지원한다.

부   칙
이 제정 지침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개정 지침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2025학년도 의학통합 6년제 시행 관련 경과조치) 2025학년도 1학기 학기개시

일로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 지침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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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1] 
_______년 (기초/임상) 통합교육과정 강의평가

※ 이 평가조사서는 교과목의 전반적인 장․단점을 조사하여 여러분 후배들에게 보다 더 나은 교육과정
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익명으로 작성하여 주시되 반드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과목명:                             )
※1-5점 척도
   5점; 매우그렇다.
   4점; 그렇다.
   3점; 보통이다(그러나 약간의 개선이 필요하다.)
   2점; 그렇지 않다(개선해야 한다.)
   1점; 매우 그렇지 않다(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항            목 평     가
1.  이 과정이 학습에 도움이 되었는가? 5 4 3 2 1
2. 학습목표가 명확하게 제시되었는가? 5 4 3 2 1
3. 학습목표의 양이 적절한가? 5 4 3 2 1
4. 본인은 제시된 학습목표의 어느정도를 공부하였는가? 100% 75% 50% 25% 0%
5. 스스로 예습과 복습을 하였는가? 5 4 3 2 1
5-2. 위의 문항에 1, 2를 선택하였다면 그 이유는?
6. 강의 시간은 적절한가? 5 4 3 2 1
7. 자율학습 시간은 충분히 확보되었는가? 5 4 3 2 1
8. 강의 시간 중 교육자료 및 참고문헌 소개는 충분한가? 5 4 3 2 1
9. 자율학습을 위한 추가 자료는 적절한가? 5 4 3 2 1
10. 이번 과정 중 유익했던 강의는 무엇이고, 그 이유는?
11. 이번 과정 중 부족했던 강의는 무엇이고, 그 이유는?

 12. 실습과정 중 개선,요구사항은 무엇인가?
 13. 필기시험의 문항수는 적절한가? 5 4 3 2 1
 14 필기시험의 난이도는 적절한가? 5 4 3 2 1
 15. 시험문제가 학습목표와 일치하는가? 5 4 3 2 1
 
 이번 과정의 전체적인 의견(장점, 단점, 개선방향등)을 적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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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2]
_______년 임상실습과정 강의평가

임상 실습 설문지 - 1학기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이 설문지는 교육과정을 개선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므로 진솔하게 답하여 주기 바랍니다.

병원명  한림 강동 강남 동탄 춘천

실습과  

소화기내과 호흡기내과 내분비내과 감염내과 신장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병리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성형외과
비뇨의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진단검사의학과 가정의학과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

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해당 
없음

1. 임상실습 스케줄이 체계적이다. □ □ □ □ □ □
2. 실습 시작시에 구체적인 오리엔테이션이 있었다. □ □ □ □ □ □
3. 구체적으로 실습 시간 및 계획을 제공 받았다. □ □ □ □ □ □
4. 실습담당 전공의는 효과적인 교수자였다. □ □ □ □ □ □
5. 교수는 적극적으로 학생을 지도하였다. □ □ □ □ □ □
6. 임상실습지침서에 제시된 필수 임상수기 중 시행된 비율은? 100% 80% 50% 20% 0% □
7. 임상실습에 대한 전반적으로 만족하였다. □ □ □ □ □ □
8. 환자의 인터뷰를 직접 해보았다. 5명 

이상 4~5명 2~3명 1명 0명 □
9. 환자에 대한 신체 진찰을 단독 또는 감독하에 직접 

해보았다.
5명 
이상 4~5명 2~3명 1명 0명 □

10. 실습과정 중 개선할 사항이나 요구 사항이 있으면 적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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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년 임상실습과정 강의평가
임상 실습 설문지 - 2학기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이 설문지는 교육과정을 개선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므로 진솔하게 답하여 주기 바랍니다.

병원명  한림 강동 강남 동탄 춘천

실습과  

순환기내과 혈액종양내과 류마티스내과
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신경과 응급의학과 영상의학과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

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해당 
없음

1. 임상실습 스케줄이 체계적이다. □ □ □ □ □ □
2. 실습 시작시에 구체적인 오리엔테이션이 있었다. □ □ □ □ □ □
3. 구체적으로 실습 시간 및 계획을 제공 받았다. □ □ □ □ □ □
4. 실습담당 전공의는 효과적인 교수자였다. □ □ □ □ □ □
5. 교수는 적극적으로 학생을 지도하였다. □ □ □ □ □ □
6. 임상실습지침서에 제시된 필수 임상수기 중 시행된 비율은? 100% 80% 50% 20% 0% □
7. 임상실습에 대한 전반적으로 만족하였다. □ □ □ □ □ □
8. 환자의 인터뷰를 직접 해보았다. 5명 

이상 4~5명 2~3명 1명 0명 □
9. 환자에 대한 신체 진찰을 단독 또는 감독하에 직접 

해보았다.
5명 
이상 4~5명 2~3명 1명 0명 □

10. 실습과정 중 개선할 사항이나 요구사항이 있으면 적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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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1] ______년 기초의학교육과정별 자체평가
과정명:                  

항            목 평     가
5 4 3 2 1

과정의 진행
1. 수업내용(chapter)의 순서와 편성은 잘 되었는가? 5 4 3 2 1
2. 수업내용은 학습성과목표와 일치하였는가? 5 4 3 2 1
과정의 내용
3.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의 연계가 적절히 되었는가? 5 4 3 2 1
4. 과정에 맞는 실습 교육은 적절히 편성되었는가? 5 4 3 2 1
5. 증례토의는 적절하였는가(증례토의가 복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가)? 5 4 3 2 1
6. 과정의 전체적인 기간은 적절하였는가? 5 4 3 2 1
교육자료(강의록, PPT 등)
7. 교육자료의 형식, 순서, 내용이 강의록 제작 지침에 따라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ex: 학습성과목표, 참고문헌, 글자 크기, 글꼴 등) 5 4 3 2 1
8. 의학용어에 대한 설명 및 이해는 적절하였는가? 5 4 3 2 1
9. 교육자료 분량은 적절하였는가?(특히, PPT 파일) 5 4 3 2 1
10. 교육자료 수준(일차진료의 수준)은 적절하였는가? 5 4 3 2 1
11. 제시된 참고문헌은 학생들의 학습에 적절하였는가? 5 4 3 2 1
학습평가(시험)
12. 과정(Course)수업계획서에는 학습평가 방법이 분명히 기술되어있는가? 5 4 3 2 1
13. 다양한 방법(필기/실기시험, 과제, CP, 출석 등)으로 진행되는가? 5 4 3 2 1
14. 피드백 시간을 수업계획서에 편성하고,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5 4 3 2 1
15. 교수별 시험의 난이도와 분별도는 적절하였는가? 5 4 3 2 1
16. 교수별 시험의 난이도와 분별도가 피드백되고, 개선안이 마련되었는가? 5 4 3 2 1
자율학습
17. 자율학습 시간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가? 5 4 3 2 1

※ 1-5점 척도
   5점; 매우그렇다.
   4점; 그렇다.
   3점; 보통이다. (그러나 약간의 개선이 필요하다.)
   2점; 그렇지 않다. (개선해야 한다.)
   1점; 매우 그렇지 않다.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18. 학습성과목표가 일차진료의 수준을 벗어나거나 관련없는 chapter가 있다. (Ye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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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면, 구체적인 chapter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9. 실습일 경우 실습내용이 없는 chapter가 있다. (Yes, No)
    있다면, 구체적인 chapter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20. 강의록이 형식에 맞지 않고, 의학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Yes, No)
    있다면, 구체적인 chapter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대비 개선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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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개선해야 할 사항 또는 건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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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2] 자체평가 및 교육과정평가 보고서 양식
1. 통합교육과정 과목명:                           

2. 과정성과
학생들은 ○○○ 과정을 마치면 다음과 같은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지식)
1. 
2. 
3.

(지적 기능 및 기술)
1. 
2. 
3.

(태도)
1.
2.
3. 

3. 교육과정 운영계획(수업계획서 첨부 및 참여교수 명단)
(예시)

소속 교실(과) 교수명
강남 ○○○교실(과) ○○○, △△△, □□□, 

△△△교실(과) ○○○
강동 ○○○교실(과)

□□□교실(과)
동탄
춘천
한강
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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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내용 분석
-강의주제 점검
-강의록 점검(단위수업별 학습성과, 참고문헌, 내용의 수준 및 분량 등)

5. 학생평가결과
-문항적합도 분석(난이도, 분별도 등)
(예시)

2016년 2017년 2018년
출제문항 수 84 80
원점수 평균 60.19 63.57

원점수 표준편차 6.50 6.413
원점수 범위 45~76 44~74

난이도 0.72 0.79
분별도 0.19 0.19

100점 환산 평균 71.66 79.46
100점 환산 표준편차 7.739 8.016

-시험문항 분석: 문항별 난이도, 분별도, 오답지매력도 등

-시험성적 분포(평균, 최고-최저, 등급별 학생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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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10% 학생 명단 및 면담기록
(학생 명단 보고서 양식 참조)

과목명 ○○○ 책임교수명 ○○○
학번 이름 석차 면담일 면담내용 (상세히 기록)

○○○ 57
○○○ 58

59
60
61
62
63
64
65

-성적평가
: 성적반영 비율

6. 학생 강의평가 분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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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응답수 문항1 문항2 평균
○○○

- 기타 주관식 의견 분석

7. 교육과정 운영결과 분석(자체평가회의) 
(과정 내 자체 학생설문조사 결과 포함)

※ 1-5점 척도
   5점; 매우그렇다.
   4점; 그렇다.
   3점; 보통이다(그러나 약간의 개선이 필요하다.)
   2점; 그렇지 않다(개선해야 한다.)
   1점; 매우 그렇지 않다(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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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평     가
5 4 3 2 1 해당없음

  과정의 진행
1.  수업내용(chapter)의 순서와 편성은 잘 되었는가? 5 4 3 2 1
2. 수업내용은 학습성과목표와 일치하였는가? 5 4 3 2 1
과정의 내용
3.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이 논리적으로 연계되었는가? (예;생리학-

내과) 5 4 3 2 1
4. 과정에 맞는 실습 교육은 적절히 편성되었는가? 5 4 3 2 1
5. 과정에 맞는 기본임상술기 교육은 충분하였다고 생각하는가? 5 4 3 2 1
6. 증례토의는 적절하였는가(증례토의가 복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되

었는가)? 5 4 3 2 1
7. 과정의 전체적인 기간은 적절하였는가? 5 4 3 2 1
교육자료(강의록, PPT 등)
8. 교육자료의 형식, 순서, 내용이 강의록 제작 지침에 따라 적절히 

이루어졌는가?(ex: 학습성과목표, 참고문헌, 글자 크기, 글꼴 등) 5 4 3 2 1
9. 의학용어에 대한 설명 및 이해는 적절하였는가? 5 4 3 2 1
10. 교육자료 분량은 적절하였는가?(특히, PPT 파일) 5 4 3 2 1
11. 교육자료 수준(일차진료의 수준)은 적절하였는가? 5 4 3 2 1
12. 제시된 참고문헌은 학생들의 학습에 적절하였는가? 5 4 3 2 1
학습평가(시험)

 13. 과정(Course)수업계획서에는 학습평가 방법이 분명히 기술되어
있는가? 5 4 3 2 1

 14. 다양한 방법(필기/실기시험, 과제, CP, 출석 등)으로 진행되는
가? 5 4 3 2 1

 15. 피드백 시간을 수업계획서에 편성하고,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 5 4 3 2 1

 16. 교수별 시험의 난이도와 분별도는 적절하였는가? 5 4 3 2 1
 17. 교수별 시험의 난이도와 분별도가 피드백되고, 개선안이 마련되

었는가? 5 4 3 2 1
자율학습
18. 자율학습 시간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가? 5 4 3 2 1

19) 학습성과목표가 일차진료의 수준을 벗어나거나 관련없는 chapter가 있다. (Ye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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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면, 구체적인 chapter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20) 실습일 경우 실습내용이 없는 chapter가 있다. (Yes, No)
    있다면, 구체적인 chapter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21) 의사국가시험 실기문항(OSCE-32개/CPX-54개) 중 통합교육과정에서 시행한 항목이 있다. (Yes, 
No)

    있다면, 구체적인 항목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22) 강의록이 형식에 맞지 않고, 의학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Yes, No)
    있다면, 구체적인 chapter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23) 전년도 대비 개선된 사항
 
                                                                                      
                                                                                      

 24) 기타 개선해야 할 사항 또는 건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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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차기 년도 교육과정 개선 계획

9. 대학 건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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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3] ___________년 임상실습과정별 자체평가
             과정명:                  

항            목 평     가
1.  실습 교육의 편성은 적절하였는가? 5 4 3 2 1
2. 실습 내용은 학습성과목표와 일치하였는가? 5 4 3 2 1
3. 실습과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은 적절하였는가? 5 4 3 2 1
4. 임상술기 교육은 충분하였는가? 5 4 3 2 1
5. 실습과정의 전체적인 기간은 적절하였는가? 5 4 3 2 1
6. 실습지침서는 제작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되었는가? 5 4 3 2 1
7. 실습 수기수첩은 제작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되었는가? 5 4 3 2 1
8. 실습지침서 및 수기수첩의 의학용어에 대한 설명은 적절하였는가? 5 4 3 2 1
9. 실습 지침서 및 수기수첩의 활용도는 어떠한가? 100% 75% 50% 25% 0%
10. 실습담당교수의 역할 배분은 적절하였는가? 5 4 3 2 1
11. 실습 표준화를 위한 자체적인 노력이 있었는가? 5 4 3 2 1
12. 실습 평가 방식은 적절하였는가? 5 4 3 2 1

 
 13. 임상실습교육과정 중 개선 및 요구사항이 있다면 작성하여 주십시오. (주관식)

※1-5점 척도
   5점; 매우 그렇다.
   4점; 그렇다.
   3점; 보통이다(그러나 약간의 개선이 필요하다.)
   2점; 그렇지 않다(개선해야 한다.)
   1점; 매우 그렇지 않다(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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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대비 개선된 사항

기타 개선해야 할 사항 또는 건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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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교육평가위원회 내규

제정 2022. 2.10.
개정 2023. 2.16.
개정 2024.11.14.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의과대학 조직 및 기능에 관한 내규” 제13조에 따른 교육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학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교육의 과정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
     2. 교육평가 체제 수립과 운영, 개선
     3. 교육의 과정 개선을 위한 교육평가 결과 제공
     4. 교육의 과정 모니터링에 대한 교육자와 학생의 피드백에 대한 조사와 분석, 

대응 
     5. 학생과 졸업생의 수행 능력 분석
     6. 그 밖에 교육평가를 위하여 학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 학장이 임명하고 간사는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➂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교육부학장
     2. 교무부학장
     3. 학생선발소위원회 위원장
     4. 기본교육소위원회 위원장 
     5. 기초교육소위원회 위원장
     6. 통합교육소위원회 위원장
     7. 임상실습소위원회 위원장
     8. 의학교육학교실 전임교원
     9. 의과대학 교학팀 학사업무 담당 직원
     10. 대학 교무처장
     11. 대학 교육혁신센터 센터장
     12. 의과대학 학생 대표 1명
     13. 의과대학 교학팀 교직원 대표 1명
     14. 의과대학 교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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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임기) 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해당 위원의 보직 임기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촉위원이 사임하거나 

해촉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③ 회의는 매 학기 1회 이상 개최한다.

제6조(소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소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규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 학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제정 내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내규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개정 내규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2025학년도 의학통합 6년제 시행관련 경과조치) 2025학년도 1학기 학기개시
일로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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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의료인문학소위원회 내규

제정 2020.12. 1
개정 2022. 2.10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의과대학 교육과정위원회 내규” 제6조에 따라 의료인문학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반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의과대학 의료인문학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의료인문학 교
육과정의 수립·진행 및 평가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과대학 교육과정위원회
에 보고한다.

제3조(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위원회 위원은 교육부학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기초 및 임상교수 약간 명, 직

원대표, 학생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단, 직원대표는 간사로 한다.)
  ②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

로 한다. (단, 학생대표 임기는 대표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정한다.
   ② 위원장은 회무를 관장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학장에

게 보고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의료인문학 교육과정 전반적인 기획 수립 및 개발
    2. 의료인문학 교육과정 성과 설정
    3. 의료인문학 교육과정 평가
    4. 기타 학장이 부의 하는 사항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매학기 1회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제정 내규는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내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과대학 통합교육소위원회 교육2-3-3~1

의과대학 통합교육소위원회 내규

제정 2013. 3. 1
개정 2015.11.16
개정 2022. 2.10
개정 2024.11.14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의과대학 조직 및 기능에 관한 내규’ 제13조에 따라 의과
대학 통합교육소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학장은 통합교육과정 별 책임교수 1명과 실무교수를 1명 이상 임명
한다.

  ② 통합교육과정 책임교수와 실무교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 위원은 임상의학부학장, 의학교육학교실 주임교수, 통합교육과정 책임 및 실
무교수를 당연직으로 하고, 직원대표 및 학생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단, 직
원대표는 간사로 한다)

제3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임상의학부학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회무를 관장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학장에게 

보고한다.

제4조(기능) 본 위원회는 임상의학 통합교육과정을 심의하고, 기초의학 통합교육과
정은 기초의학소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5조(통합교육과정 책임교수의 권한) 통합교육과정 책임교수는 통합교육과정의 원
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권한이 있다.

    1. 과목별 강의시간 수를 고려한 강의주제 및 강의담당교수 배정 및 외부강사 
위촉

    2. 교과목의 과정성과 설정 및 실습 계획의 수립
    3. 시간표 작성 및 시험문제 출제, 채점, 학점 부여 등 제반 학습평가
    4. 교과목 운영을 위해 필요 시 강의 교수의 소집 및 교과목 회의 진행

제6조(통합교육과정 책임교수의 임무) ① 통합교육과정 책임교수는 아래의 업무를 
관장한다.

    1. 과정성과 및 수업성과의 설정
    2. 강의록 제작 및 시간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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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외부강사 위촉 등 강의 담당 교수 선정
    4. 시험 문제 출제, 채점, 학점부여 등 학점 기준관리
    5. 강의 관련 교과목 회의의 주재 및 진행
  ② 통합교육과정 실무교수는 책임교수의 업무를 보좌한다.

제7조(회의) ① 회의는 학기별로 1회 이상 소집한다.
  ② 각 통합교육과정 내의 회의는 책임교수의 권한 하에 진행한다.

부   칙
이 제정 내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내규는 2015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내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개정 내규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2025학년도 의학통합 6년제 시행 관련 경과조치) 2025학년도 1학기 학기개시

일로부터 적용한다.



의과대학 기초교육소위원회 교육2-3-4~1

의과대학 기초교육소위원회 내규

제정 2015.11.16
개정 2019.10. 1
개정 2020.11. 1
개정 2021. 3. 1
개정 2022. 1.24
개정 2024.11.14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의과대학 교육과정위원회 내규” 제6조에 따라 기초의학과
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반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본 위원회는 기초의학과정의 수립·진행 및 평가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
하고, 의과대학 교육과정위원회에 보고한다.

제3조(구성)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위원회 위원은 교무부학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기초교수 약간 명, 직원대표, 

학생대표를 위원으로 의과대학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단, 직원대표는 간사
를 겸한다.)

  ②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
로 한다. 단, 학생대표 임기는 대표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 및 직무) ① 위원장은 호선으로 정하고 의과대학장의 승인을 받아 결
정한다.

  ② 위원장은 회무를 관장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교육과정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기초의학 교육과정 전반적인 기획 수립 및 개발
    2. 기초의학 교육과정 성과 설정
    3. 기초의학 교육과정 평가
    4. 기타 학장 및 교육과정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매학기 1회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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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정 세칙은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세칙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세칙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세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내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개정 내규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2025학년도 의학통합 6년제 시행 관련 경과조치) 2025학년도 1학기 학기개시

일로부터 적용한다.



의과대학 의예과소위원회 교육2-3-5~1

의과대학 기본교육소위원회 내규

제정 2013. 3. 1
개정 2014. 3. 1
개정 2015.11.16
개정 2016. 9. 1

개정 2017.12. 1
개정 2020.11. 1
개정 2021. 3. 1
개정 2022. 2.10
개정 2024.11.14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의과대학 교육과정위원회 내규”’ 제6조에 따라 기본교육과
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반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본 위원회는 기본교육과정의 수립·진행 및 평가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
하고, 의과대학 교육과정위원회에 보고한다.

제3조(구성)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위원회 위원은 학생부학장과 교무부학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기초 및 임상교수 

약간 명, 교양교육 관련 교원 약간 명, 직원대표, 학생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단, 직원대표는 간사로 한다.)

  ②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
로 한다. (단, 학생대표 임기는 대표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 및 직무) ① 위원장은 학생부학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회무를 관장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학장에게 

보고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기본교육과정 전반적인 기획 수립 및 개발
    2. 기본교육과정 성과 설정
    3. 기본교육과정 평가
    4. 기타 학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매학기 1회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제정 세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전에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전임교원의 위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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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부   칙
이 개정 세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세칙은 2015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세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세칙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세칙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세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내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개정 내규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2025학년도 의학통합 6년제 시행 관련 경과조치) 2025학년도 1학기 학기개시

일로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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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교육과정위원회 내규

제정 2013. 3. 1
개정 2014. 3. 1
개정 2015.11.16
개정 2016. 9. 1

개정 2017.12. 1
개정 2019.10. 1
개정 2020.11. 1
개정 2021. 3. 1
개정 2024.11.14

제1조(목적) 한림대학교 “교과과정위원회 규정” 제7조에 의거하여 의학과 교육과정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의학교육학교실 주임교수, 교무부학장, 의과대학 교육과정
위원회 내규 제6조에 근거한 각 소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기초 혹은 
임상 교수 약간명과 직원대표, 학생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
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학생대표 임기는 대표 재임기간으로 한다.) (단, 
직원대표는 간사를 겸한다.)

  ② 의학교육학교실 주임교수는 위원장이 되며, 위원을 위촉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교육과정의 전반적인 기획 수립, 개발 및 평가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 개편에 관한 사항
    4. 기타 교육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결정은 독립적으로 심의·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➂ 위원회는 매학기 1회 이상 소집한다.
  ④ 위원이 이해당사자에 해당하는 경우 제척 사유에 해당하므로,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5조(운영) ① 위원장은 간사를 지명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및 관리하며, 위원장의 확인을 얻은 후 보관 유지한다.
  ➂ 회의 결과는 의과대학장에게 보고한다.

제6조(소위원회)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소위원회(기본교육소위원회, 기초의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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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통합교육소위원회, 임상실습소위원회, 의료인문학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
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교육과정위원위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학장이 임명한다.
    2. 각 소위원회의 구성은 소위원회별 시행세칙에 따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제정 내규는 2013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내규의 시행 전에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전임교원의 위촉기간

은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부   칙
이 개정 내규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내규는 2015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내규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내규는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내규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내규는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내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개정 내규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2025학년도 의학통합 6년제 시행 관련 경과조치) 2025학년도 1학기 학기개시

일로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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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연구윤리 지침

제정 2017. 8. 1
개정 2022. 2.10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연구윤리 및 진실성을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
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의과대학 기초의학분야 및 임상의학분야교원을 대상으
로 한다.

제3조(운영) ① 의과대학에서 행해지는 모든 연구는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연구
진실성위원회 규정”,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을 준수한다.

  ②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의 경우, 기초의학분야교원은 한림대학교의 규정을 따
르며 임상의학분야교원은 의료원 규정을 준수한다.

  ③ 연구윤리 교육은 의학교육학교실 주관 신임교수워크숍 및 연구윤리관련 특강
을 통해 이수할 수 있다.

  ④ 동물실험연구자교육 및 생명윤리위원회(IRB) 교육은 한림대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통해 이수할 수 있다.

부   칙
이 제정 지침은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지침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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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학생의 연구시설 사용 지침

제정 2022. 2.10.
개정 2023.12.28.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림대학교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의 의과대학 연구시
설 사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이나 의과대학 교원의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학부생에게 적용한다.

제3조(의무) ① 연구실 책임자는 학부생이 한림대학교 “연구실 안전 관리 규정”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② 학부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학부생은 연구실 한림대학교 “안전 관리 규정”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나. 학부생은 연구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시설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문

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
는 경우에는 연구실 책임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 학부생은 법에서 정하는 연구실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을 위한 각종 기준·규
범 등을 준수하고 연구시설 안전환경 증진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라. 학부생은 매학기 연구실 안전에 관한 연구활동종사자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마. 연구실 출입 학생은 출입명부에 날인을 해야 한다.
  ③ 학부생은 2항의 의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연구시설 사용을 불허한다.

제4조(사고 발생 시 조치) ① 학생은 사고 발생 시 연구실 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
여야 한다.

  ② 사고 대응 및 사고 상황별 대처 요령은 “한림대학교 연구실 사고대응 매뉴얼”
에 따라 조치한다.

  ③ 학생은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사고 대응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5조(손망실 처리) ① 학생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연구시설 및 연구장비를 
망실 또는 파손하였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1항 외에 발생한 망실 또는 파손은 의과대학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처리한
다.

제6조(준용)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한림대학교 “안전 관리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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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제정 지침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지침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과대학 학생 연구시설 사용 연구3-2-1~1

[붙임] 연구소 출입기록 양식

의과대학 연구시설 사용대장(학생용) __________연구실

NO.
사용일자

(20   년)

사용자
사용목적 비고

학번 이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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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학생 학술연구 지원에 관한 지침

제정 2022. 8.18
개정 2023. 9. 5

제1조(신청 대상자) 이 지침은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원 또는 의료원 산하 병원의 비전임교
원과 공동연구로 참여하고 있는 학부 재학생의 학술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의 선정) ① 지원대상자의 선정절차는 각 호와 같다.
     1. (학생) 의과대학 교학팀으로 신청서([서식 1]) 제출
     2. (의과대학 교학팀) 보고 및 위원회 개최
     3. (위원회) 신청자의 적합성 평가 및 대상자 선정
   ② 선정 기구: 의과대학 운영위원회(교직원 제외)
   ③ 선정 기준은 각 호와 같다.
     1. 국제학술지(SCI급 학술지)에 주저자로 참여한 논문의 해외학회 발표자로 참가 예정인 학생
     2. 국제학술지(SCI급 학술지)에 공저자로 참여한 논문의 해외학회 발표자로 참가 예정인 

학생으로서 의과대학 운영위원회의 적격 심사(연구참여도, 기여도 등)를 통과한자
      ※ SCI급 학술지: SCI(E), SSCI, A&HCI 등재 학술지(“의과대학 기초의학분야교원 업

적평가 규정” 제12도 2항 [별표 2])

제3조(지원금 지급 기준)
구 분 지급(안) 비고

지원금 주저자  ◦ 유럽·미주 : $2,000
 ◦ 아시아    : $1,000

 왕복항공료, 체재비, 
 여행자보험 포함
 (증빙 제출)공저자 주저자의 70% 지원

제4조(지원금 지급 절차) ① 지원금의 지급 절차는 각 호와 같다.
     1. 의과대학 교학팀은 의료원 교원지원팀으로 지원금 지급 신청 요청
     2. 의료원 교원지원팀은 지급 대상사 품의 후 대학에 법인 전입금 지급
     3. 의과대학 교학팀은 추경예산 편성 후 집행

제5조(결과 보고) ① 결과 보고는 각 호와 같다.
     1. 대상자: 학회참가보고서([서식 2]) 제출 및 정산
     2. 교신저자: 본인 책임 하에 지원 받은 학생을 (공동)주저자로 한 SCI급 논문 제출
     3. 보고처: 의과대학 교학팀

제6조(대상자의 수업) 학술연구 지원 대상자의 수업은 의과대학 운영위원회에서 사안별 심의
하여 결정한다.

   ※ “학칙에 관한 시행세칙” 제34조(공결처리) 9 ⇨ 기타 상응하는 이유가 있다고 담당교수
가 인정한 경우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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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정 지침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과대학 학생 학술연구 지원 연구3-2-2~3

[서식 1]

결

재

담 당 팀 장 부학장 학 장

해외 학회 참가 신청서

학생
학과 학년

학번 이름

논문
지도교수

소속병원 교실명

직위 성명

논문발표
계    획

논문제목  

논문의종류 원저(    )    종설(    )    증례(    )    기타(    )

발표방법 주저자(    )  공저자(    )

발표방법

학술지명  주) 논문게제 예정 학술지

학술지종류 SCI(    )      SCIE(    )      기타(    )

참여
학회

학회명칭

개최장소

초청기관

발표방법

학회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일간)

여행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일간)

학술지명  주) 참여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학술지종류 SCI(    )      SCIE(    )       기타(    )

20   .   .   .

신청인                  (인)
논문지도교수            (인)
학과장                  (인)

 유  첨 : 1. 발표논문초록 1부.
 2. 학회 초청장 및 프로그램 1부.
 3. 여행자보험 가입 확인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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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결

재

담 당 팀 장 부학장 학 장

해외 학회 참석 결과보고서

학과 학년

학번 이름

학회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일간)

학 회 명

학회장소
 ■ 해외학회 기간 중 주요 발표내용(별첨가능, 발표 사진 포함)

 ■ 최신의학정보 및 주요사항(별첨가능)

 ■ 건의사항

20   .   .   .

참가학생                  (인)

 유  첨 : 1. 발표논문초록 1부.
 2. 항공료 영수증(경비지원자에 한함) 1부.
 3. 기타 영수증 각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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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학생연구 지침

제정 2024. 1. 11
개정 2024.11. 14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림대학교 및 의과대학의 제반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학생연구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학생연구 분야) 의학과에는 아래와 같은 교과과정을 둔다.

과정 세부 교과과정

연구멘토링
·

심화연구멘토링
·

기타 선택지도

 연구멘토링: 의학과 5학년 1, 2학기의 1:1 매칭 연구지도
 심화연구멘토링: 의학과 6학년 1학기의 1:1 매칭 연구지도
 기타 의과대학 운영위원회에 인정하는 멘토-멘티 연구지도

제3조(학생연구 선발) ① 의과대학 학생은 의학과 5학년 임상실습 기간 동안 연구멘토링을 통
한 멘토-멘티 1:1 매칭을 통하여 반드시 학생연구와 관련된 역량습득 과정을 진행해야 한
다.

  ② 멘토-멘티 매칭의 경우에는 실습이 예정된 해당 임상실습병원의 멘토와 1:1 매칭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멘토-멘티 매칭은 의과대학 연구부학장의 권한으로 시행한다.
  ④ 심화연구멘토링은 의학과 5학년 연구멘토링 과목 이수 이후, 담당 멘토-멘티의 협의에 

따라 의학과 6학년 1학기 기간 동안 추가적으로 연구역량 습득을 위한 과정을 지원할 수 있
다.

  ⑤ 심화연구멘토링의 과목개설 최소수강인원이 전공과목 폐강 기준인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총장 승인을 위한 공문 발송을 통하여 의학과 6학년 1학기에 과목개설이 가능하도록 협조 
요청한다.

제4조(연구멘토링 지침) ① 의과대학 학생은 의학과 재학 기간 동안 연구멘토링 2학점을 필수
로 이수해야 한다.

  ② 연구관련 교육과정은 주제선정, 문헌조사, 연구계획 수립, 자료 수집 및 분석, 결과 해석
과 토론, 결과 보고서 작성, 발표 및 토론, 지속적인 학습과 개선을 통하여 체계적인 학술연
구를 진행해야 한다.

  ③ 연구멘토링은 실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특정요일의 정해진 시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며, 연구멘토링 시간은 해당실습이 있는 과에 실습 직전의 방학기간을 통하여 의과대학 교
학팀에서 공지를 완료한다.

  ④ 연구멘토링에 대하여 정해진 일시에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멘토와 멘티의 협의를 통
해 임상실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율할 수 있다.

  ⑤ 연구멘토링 주임교수는 학기당 1회 이상 연구멘토링 진행과정에 대한 중간점검을 시행한다.
제5조(연구멘토링 운영) ① 연구멘토링 주임교수는 각 병원의 수련교육부장, 의학과 5학년 학

생교육담당교수와 함께 학기당 1회 이상의 연구멘토링 운영과 관련된 회의를 진행해야 한
다. 

  ② 학생들은 연구멘토링의 운영과 관련된 건의사항을 의과대학 교학팀으로 전달할 수 있으
며, 연구멘토링 진행과 관련된 변경 사항은 학년대표 및 각 병원 학생대표를 통해 공지해야 



연구3-2-3~2

한다.
  ③ 연구멘토링 주임교수는 학기당 1회 이상의 학생설문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이에 대한 피

드백을 학생, 각 병원 수련교육부 및 학생교육담당교수에게 전달한다.
제6조(학생연구지원) ① 본 내규는 “의과대학 학생 학술연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여 학

생연구와 관련한 적합한 절차를 거쳐 의과대학 운영위원회에서 학생연구지원 여부를 결정한
다. 

  ② 학생의 학술연구지원 대상은 임상실습기간부터 의학과 6학년 2학기 졸업 이전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③ 학생의 해외학회 주저자 발표의 경우에는 “의과대학 학생 학술연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마련된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하고, 해당 멘토교수는 학생의 발표에 대한 증명서류 및 연구결
과물을 의과대학 교학팀으로 멘토링이 끝나는 기간 내에 제출한다.

  ④ “의과대학 학생 학술연구 지원에 관한 지침”에 해당되지 않는 학생연구관련 발표는 학생
의 국내외 학회 구연 및 포스터 주저자 발표에 한하며, 이와 관련하여 의학교육연구재단 예
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멘토링 주임교수의 선정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⑤ “의과대학 학생 학술연구 지원에 관한 지침”이외의 학생연구 지원과 관련하여 “의과대학 
학생 학술연구 지원에 관한 지침”과 동일하게 멘토교수는 학생의 발표에 대한 증명서류 및 
연구결과물을 교학팀으로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차후의 
학생연구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7조(학생연구 윤리) ① 학생연구와 관련된 모든 연구는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연구진실성 
위원회 규정”,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및 “데이터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한다.

  ② 학생연구 윤리는 “의과대학 연구윤리 지침”을 따른다.
제8조(학생연구의 결과물) ① 연구멘토링: 연구계획서
  ② 논문은 해당논문의 주저자 또는 공동저자로 의과대학 학생이 소속으로 증명이 되는 연구

논문으로 제한한다.
  ③ 구연(포스터)발표의 경우에는 해당 학회의 구연(포스터) 발표의 주저자 명단이 확인되는 

발표 및 발표자료(ppt, pdf 등의 파일)로 제한한다.
  ④ 학회로부터의 상장 등의 추가적인 연구결과물은 의과대학 교학팀으로 전달하여 연구결과

물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부   칙

이 제정 지침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개정 지침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2025학년도 의학통합 6년제 시행관련 경과조치) 2025학년도 1학기 학기개시일로부터 적
용한다.



의과대학 임상실습소위원회 임상4-1-1~1

의과대학 임상실습소위원회 내규

제정 2013. 3. 1
개정 2014. 5. 1
개정 2015.11.16
개정 2022. 2.10
개정 2024.11.14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의과대학 조직 및 기능에 관한 내규” 제13조에 따라 임상실습소위원
회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위원회 위원은 임상의학부학장, 병원별 교육연구부장, 학생담당교수, 과별 임상실습책임교

수로 구성한다.
  ② 병원별 학생담당교수와 과별 임상실습책임교수는 교실별 주임교수의 추천으로 학장이 임

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기능) ① 본 위원회는 의과대학의 임상실습을 표준화하고, 학생 진료능력 향상을 위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고 학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임상의학부학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회무를 관장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학장에게 보고한다.

제5조 (임상실습책임교수의 임무) 임상실습책임교수는 아래의 주임교수의 업무를 보좌한다.
    1. 과정성과 및 수업성과의 설정
    2. 임상실습지침서, 임상수기수첩 검토 및 개정
    3. 임상실습과정 관련 회의 및 시험 등 참여
    4. 시험문제 출제, 채점, 학점 부여 등 담당교수 업무 보좌
    5. 실습 관련 교과목별 회의 진행 및 병원간 실습교육 표준화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매학기 1회 이상 소집한다.

부   칙
이 제정 내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내규는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내규는 2015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내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개정 내규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2025학년도 의학통합 6년제 시행 관련 경과조치) 2025학년도 1학기 학기개시일로부터 적

용한다.



의과대학 학생건강 관리 학생5-1-1~1

의과대학 학생건강 관리 지침

제정 2015. 9. 1.
개정 2022. 2.10.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의과대학 학생의 건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강검진 및 예방접종의무) ① 학생은 의과대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② 건강검진 결과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생은 반드시 예방접종을 실시해
야 한다.

제3조(안전의무) ① 학생은 “의과대학 학생건강 관리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② 임상실습학생의 경우 각 실습병원의 안전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4조(보건진료소) ① 학생의 간단한 처치 및 진료는 대학의 보건진료소(이하 ‘진료소)를 활용
한다.

  ② 진료소 운영에 관해서는 “보건진료소 규정”을 따른다.

제5조(자문의) 학생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재단 내 병원 전문의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6조(비용) ① 한림대학교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한림대학교가 지원한다.
  ②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예방접종에 소요되는 비용은 학생이 부담한다.
  ③ 학생이 재단 내 병원에서 진료 받을 경우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진료비지급 내규”에 따

라 진료비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

제7조(보고의무) ①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문제를 인지한 최초발견자는 즉시 의과대학 
교학팀을 거쳐 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상실습 중에 건강과 안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학생교육담당교수는 임상의학
부학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임상의학부학장은 적절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학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 본 내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과대학 의과대학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이 제정 내규는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지침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과대학 학생생활지도 학생5-1-2~1

의과대학 학생생활지도 지침

제정 2013. 3. 1.
개정 2022. 2.10.
개정 2022.12.2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의과대학 학생 중 성적부진,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에 대한 학생생활지
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성적부진 학생이라 함은 성적평점평균이 2.5 이하의 학생을 의미한다.
  ② 부적응 학생이라 함은 지도교수, 학년담임 및 의과대학 보직교수의 판단에 의거하여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을 의미한다.
  ③ 학생생활지도라 함은 성적부진 학생과 부적응 학생에 대하여 면담 및 프로그램 등을 통

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돌봄을 의미한다.

제3조(절차와 방법) ① 학년담임교수는 직전학기 성적평점평균 2.5 이하인 학생을 학기 초, 학기 중 
상담을 해야 하며,  필요시 지도교수의 추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직전학기 성적평점평균이 2.5 이하인 학생과 유급에 따른 일반휴학 후 복학을 하는 학생은 방학 
중 또는 복학 전 캠퍼스라이프 카운슬링센터에서 진행하는 상담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확인증을 발급받
아 의과대학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세부사항)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제정 지침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지침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지침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과대학 성폭력 등 부당행위 처리 학생5-1-3~5

의과대학 성폭력 등 부당행위 처리 지침

제정 2019. 3. 1
개정 2022. 2.10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의과대학에서의 성폭력과 기타 부당행위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성폭력”이란 성범죄행위를 구성하는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뜻한다.

  ② 성폭력의 구체적인 판단을 위한 예시는 한림대학교 성폭력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별
지 1”과 같다.

  ③ 이 지침에서 “부당행위”란 성폭력을 제외한 신체 및 언어폭력, 직간접적 인격 모독 및 집
단 따돌림 등을 뜻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서 관련된 행
위에 적용한다.

제4조(비밀유지) ① 성폭력 등 부당행위의 처리를 담당하는 자는 피해자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자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
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② 성폭력 등 부당행위의 처리를 담당하는 자는 처리중인 사건의 가해자 또는 피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신고 및 처리주체) ① 성폭력 등 부당행위의 피해자, 목격자 또는 상담교수는 학생부학
장에게 유무선, 이메일 등을 통해 상담 또는 신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외에 지도교수, 학년 
담임교수, 동아리 지도교수 등 신뢰할 수 있는 교수에게 상담 또는 신고할 수도 있다.

  ② 성폭력 등 부당행위는 학생부학장이 총괄하여 조치함을 원칙으로 하나, 사안에 따라 최초 
인지교수, 지도교수, 학년 담임교수, 동아리 교수 등이 처리할 수 있다.

제6조(성폭력 등 부당행위 처리 및 절차) ① 한림대학교 의과대학의 성폭력 등 부당행위 처리 
절차는 그림 1과 같다.

  ② 제3자의 상담/신고 등을 통해 성폭력 등 부당행위를 최초로 인지한 교수는 성폭력 등 부
당행위 신고/인지보고서(붙임 1)를 학생부학장에게 즉시 통보한다.

  ③ 피해자 상담/신고 등을 통해 성폭력을 최초로 인지한 교수(이하 최초 인지교수)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미성년자는 제외한다)를 대상으
로 성폭력이 발생하였을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형법” 제301조 및 제301조의2에 따라 즉시 학생부학장에게 통보한다. 학생부학장은 이를 
학장에게 즉시 보고 후 인권센터에 신고한다.

  ④ 최초 인지교수는 피해자가 성년일 경우, 피해자 상담 시 해당 사항에 대해 인권센터또는 
학생부학장에게 통보할 것임을 반드시 설명하여야 한다.

  ⑤ 최초 인지교수는 피해자가 인권센터, 학생부학장 등 관련부서에 통보를 원하지 않을 경
우, 피해자 권리(이후에라도 성폭력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는 점과 명예훼손을 이유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점 등 기타 피해자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를 설명
한 후 재차 해당 사항의 보고를 권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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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최초 인지교수는 피해자가 관련 학교기관에 신고를 원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의사표현을 
한 경우, 피해자로 부터 성폭력 등 부당행위 처리 절차의 개시를 원하지 않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자필확인서(자유양식) 등을 반드시 수령한 후, 관련 
사실을 자세히 서면(자유양식) 으로 작성, 서명 보관한 후 학생부학장 등에 통보 또는 신고 
없이 종결한다.

  ⑦ 최초 인지교수는 피해자가 인권센터에 통보를 원할 시, 즉시 센터에 신고 후 학생부학장 
등에 통보 또는 신고 없이 종결한다.

  ⑧ 최초 인지교수는 피해자가 인권센터 통보는 원하지 않으나, 학생부학장에게 통보를 원할 
경우, 성폭력 등 부당행위 신고/인지보고서(붙임 1) 및 피해자 동의서(붙임 2) 등을 첨부하
여 학생부학장에게 서면으로 통보 또는 신고한다. 

  ⑨ 학생부학장은 즉시 사실여부 파악, 학장에게 서면보고한 후 학생지도위원회 개최, 인권센
터 신고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가능한 조속히 시행한다.

제7조(기타) ① 학생부학장은 매년 교육과정평가워크숍 시 본 지침과 관련된 사항 및 처리 지
침에 대해 각 교수들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②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 한 사항은 한림대학교 관련 규정을 따른다.

부   칙
이 제정 지침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지침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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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 한림대학교 의과대학의 성폭력 등 부당행위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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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1 >

성폭력 등 부당행위 신고/인지 보고서

20  .    .    . 

                                                      신고/보고자:               

1. 인지일시: 
 
2. 관련자: 

3. 인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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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2 >

피해자 동의서

본인은 아래와 같은 성폭력 등 부당행위가 모두 사실임을 서약하며, 관련 규정 및 법
령에 따라 신속한 조사 및 처리에 동의합니다.

1. 피해일시: 
 
2. 가해자: 

3. 상담내용

20  .    .    . 

                                      신고자/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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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학교 의과대학 학생행동 규범
Hallym Medical Student Code of Conduct

>> 학습윤리
-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수업에 임한다.
- 수업에서 대리출석을 하지 않는다.
- 수업에 방해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 협동학습 시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과제물 작성 및 제출 시 위조 및 변조, 표절을 하지 않는다.
-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 실습 중 성실과 책임감
- 실습, 강의 및 세미나를 포함한 교육 프로그램에 온전히 참여한다.
- 실습 중 지침을 준수하고 실습 현장에서 무단으로 이탈하지 않는다.
- 실습 중 청결을 유지하고 정해진 복장 규정을 따른다.

>> 부적절한 행동
- 타인에게 언어적, 신체적, 성적 폭력을 가하지 않는다.
- 성별, 나이, 종교, 소득수준, 민족 등을 이유로 타인을 차별적으로 대하지 않는다.
- 환자와의 성적 접촉을 비롯하여 부적절한 사적 관계를 맺지 않는다.
- 음주로 인해 수업과 임상 실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약물을 오남용하지 않으며 불법 약물을 소지 또는 복용하지 않는다.

>> 진료역량 계발과 유지
- 우수한 의학지식과 진료역량을 갖추기 위하여 능동적으로 학습한다.
- 진료 역량의 제한을 인지하되 바람직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 환자 및 다른 의료 전문가에게 자신이 의사가 아닌 학생임을 분명히 밝히고, 역량을 넘

어서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교수, 상급자 또는 동료 학생이 제공하는 교육적 피드백을 경청하고 수용한다.

>> 교수, 동료 전문가, 행정직원, 동료 학생에 대한 존중
- 교수, 동료 전문가, 행정직원, 동료 학생을 존중하고 예의를 갖춰 행동한다.
- 교수, 동료 전문가, 행정직원, 동료 학생과 원활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한다.
- 소셜 미디어(social media)에서 동료 학생 및 전문가에 대한 존중을 나타낸다.

>> 환자 존중과 비밀유지
1. 환자를 존중하고 존엄성을 지킨다.
- 환자 또는 보호자 앞에서 환자를 무시하거나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 동료 학생 및 의료인, 혹은 타인에게 환자를 험담하거나 무시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 실습 시 실습과 무관한 부적절한 신체 진찰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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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인종적 이유로 환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2. 환자의 비밀 유지
- 환자의 의무기록을 발설하거나 유출하지 않는다.
- 공공장소 및 사적인 모임에서 환자 및 보호자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는다.
- 소셜 미디어를 비롯한 온라인 공간에서도 오프라인과 동등하게 환자 정보 보호의 의무

를 이행한다.
- 학습이 아닌 목적으로 환자의 의무기록을 열람하지 않는다.

3.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한다.
- 의료 행위를 시행하기 전 반드시 해당 행위의 목적, 방법 등을 환자에게 설명한다.
- 의료 행위를 시행하기 전 반드시 환자의 동의 여부를 묻고 자율적인 결정을 하도록 돕는다.
- 환자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를 존중하여 신중하게 행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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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유급학생 선이수 지침

제정 2017. 8. 1
개정 2022. 2.10
개정 2024.11.14
개정 2024.12.31

1. 선이수 대상 및 시기
   1) 의학과 4학년 1학기 유급 학생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4학년 2학기 과정을 선이수 할 

수 있다.
   2) 임상실습 교육과정(의학과 5, 6학년 과정)은 선이수 할 수 없다.
   3) 의학과 3학년 과정은 1학기 과목의 이수 여부가 2학기 과목 이수에 영향을 미치므로 선

이수 할 수 없다.

2. 선이수 학기
   1) 정규 학기와 동일하게 모든 교과목을 수강해야 한다.
   2) 2학기 모든 과목의 학점을 취득한 경우, 차기 년도 4학년 2학기 과정은 휴학 처리된다.
   3) 2학기 모든 과목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취득하지 못한 과목의 학점은 차기 년

도 4학년 2학기에 취득해야 한다.
      (선이수 학기 성적이 유급에 해당할 경우, B학점 이상인 과목은 차기년도에 성적 대체

가 가능하다)
   4) 정규 학기와 동일한 유급 기준을 적용한다.
   5) 선이수 학기 유급도 통산 유급 횟수에 포함된다.

3. 등록금
   1) 선이수 과정은 정규학기에 포함되므로 이수 학점과 상관없이 등록금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제정 지침은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제정 지침은 2017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 지침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개정 지침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2025학년도 의학통합 6년제 시행 관련 경과조치) 2025학년도 1학기 학기개시일로부터 적

용한다.

부   칙
이 개정 지침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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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유급학생 관리 운영 지침

제정 2013. 9.10.
개정 2022. 2.10.
개정 2022.12.21.
개정 2023. 8.22.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과락 혹은 평락으로 유급한 의과대학 학생들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지
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교학팀 직원, 교수진 및 학부모의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
며, 유급 학생(졸업 유예 학생 포함)이 발생되면 최소한 각 호와 같이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
다.

    1. 의과대학 교학팀은 유급 사실을 지도교수, 학년 담임교수에게 통보하고 필요시 학부모에게 서면 
통보한다.

    2. 유급 학생의 지도교수와 학년 담임교수는 유급 결정 후 학생과 상담하고, 그 결과를 <붙임 2>
의 양식에 기록하고(유급사유, 향후 계획, 학생의 요청사항 등) 학생부학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한
다.

    3. 학년담임교수는 필요시 학부모와 상담하고 결과를 <붙임 3> 양식에 기록하고 학생부학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한다.

    4. 지도교수는 추가적으로 최소한 두 차례 (중간 점검 및 학기 시작 전) 상담하고, 그 결과를 한림
BeCome에 입력하고 필요시 학생부학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한다.

    5. 수업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복학 전 캠퍼스라이프 카운슬링센터에서 진행하는 상담프로그램
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참여한 학생은 참여 확인증을 발급 받아 의과대학 교학팀에 제
출하도록 한다.

    6. 학업의욕 고취를 위해 임상 또는 기초의학교실에 연구학생으로 참여를 유도한다.

부   칙
이 제정 지침은 2019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지침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지침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지침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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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2 >

20  학년도   학기 유급생 면담 결과 보고서

20  .     .     . 

                                                          학년담임:              

1. 면담일시: 
 
2. 면담대상자: 

3. 면담내용

  성명:                                   (학번            ) 

- 유급사유: 

- 향후 계획:

- 학생 요청사항

학부모 상담여부 확인

*의과대학 학년 담임교수 업무지침 양식 <붙임 2>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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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3 >

20  학년도   학기 유급생 학부모 상담 결과 보고서

20  .    .    . 

                                                          학년담임:              

1. 상담일시: 
 
2. 상담대상자: 

3. 상담내용

*의과대학 학년 담임교수 업무지침 양식 <붙임 3>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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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의학과 편입학 운영 지침

제정 2017. 12. 1
개정 2022. 2. 10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림대학교 학칙” 제27조 및 “편입학 규정” 제1조에 의거하여 의학과 
편입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학과 편입학) ① 의학과 편입학은 일반편입학으로 실시하며 의학과 1학년으로 편입학 
한다.

  ② 편입학생은 의예과를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3조(지원자격) 의학과 편입학의 지원자격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한다.
    1. 정규 4년제 대학 졸업자이거나 교육법에 의거하여 동등한 자격이 인정된 사람으로서 

전적대학에서 72학점 이상 이수하였으며, 징계에 의하여 제적되지 아니한 사람
    2. 의료법상 의료인으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제4조(입학전형) 편입학생은 전적대학에서 이수하거나 관련 법령에 의하여 취득한 성적, 필기
고사 성적, 면접고사 성적 등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제5조(졸업 기준) 의학과 편입학생의 졸업사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등록학기 : 8학기 이상
    2. 취득학점 : 의학과 전공필수 150학점, 총취득학점 150학점 이상
    3. 총성적평점평균 : 2.00 이상 (전적대학 성적 제외)
    4. 졸업종합시험 합격

제6조(세부사항) 이 지침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제정 세칙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지침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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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학생선발위원회 내규

제정 2019. 5.27.
개정 2021. 3. 1.
개정 2022. 2.10.
개정 2024.11.14.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의과대학 조직 및 기능에 관한 내규” 제13조에 따른 학생선발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학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인재상 설정 
    2. 학생선발 기준 및 방법 등 입학정책 수립
    3. 위촉사정관 추천 및 교육
    4. 입학정책 평가 및 개선
    5. 그 밖에 입학정책에 대하여 학장이 자문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교무부학장과 학생부학장, 대학 본부 입학팀장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은 의과대학 소속 교원 중에서 학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시 외부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학장이 임명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의과대학 교학팀 소

속 직원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해당 위원의 보직 임기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업무 제외 및 회피) ① 당해연도 학생선발에 지원할 수 있는 사람과 “민법” 제
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위원은 업무에서 제외하거나 위원에서 해촉한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위원회 업무에서 빠지거나 위원을 그만두어야 한다.

제6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매 학기 1회 이상 개최한다.
  ④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이 아닌 사람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회의를 공개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 ① 위원회의 모든 회의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한다.
  ②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의록을 공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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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제9조(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제정 지침은 2019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지침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내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내규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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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장학위원회 내규

제정 2012. 9. 1
개정 2017. 9. 1
개정 2016. 4. 1

개정 2020. 5. 7
개정 2021. 3. 1
개정 2022. 2.10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의과대학 조직 및 기능에 관한 내규” 제13조에 의하여 설치된 의과대
학 장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의과대학 학생
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의과대학에서 지원하는 모든 장학금은 이 내규를 따른다. 다만, 별도의 장학
생 선발 및 지급 기준을 갖는 기탁장학금은 예외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학생부학장, 교무부학장과 3명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학생부학장이 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2.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
    3. 장학금 지급액의 책정기준 및 배정심사에 관한 사항
    4. 외부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회의) ① 회의는 학기별로 1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로 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장학금의 종류) ① 장학금은 의과대학장학금과 교내, 교외장학금으로 구분한다.
  ② 의과대학장학금은 발전기금장학금과 후원회장학금으로 구분한다.
  ③ 교내장학금은 한림대학교 “장학금 지급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교외장학금은 국가기관, 기업체, 사회단체 등이나 개인이 지급하는 장학금을 총칭하며 기

부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은 매학기 장학금신청서(지정양식)를 의
과대학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선발) 장학생 선발은 소득분위, 현재 학생생활상황, 학년대표의 추천, 별표 1 등을 고려
하여 위원회에서 선발한다.

제9조(장학생의 교체) 선발된 장학생이 타 장학금 수혜, 결격사유, 개인적인 포기 등으로 자격
이 상실된 경우 장학생 선발일로부터 30일 경과전 장학생을 교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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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지급방법) 장학금은 수혜자의 개인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11조(이중지급 금지) ① 원칙적으로 등록금 범위를 벗어난 금액을 지급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별도의 심의를 거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장학금 지급 유효기간) ① 장학금지급결정은 해당 학기에 한하여 유효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장학금 수혜자가 휴학을 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액을 반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세부사항)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제정 내규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내규는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내규는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내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내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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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학생지도위원회 내규

제정 2012.10.11
개정 2016. 4. 1
개정 2017.12. 1
개정 2019. 7. 1
개정 2022. 2.10
개정 2022.12.21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의과대학 조직 및 기능에 관한 내규” 제13조에 의하여 설치된 의과대
학 학생지도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학생부학장과 임상의학부학장, 학년담임교수를 당연직으로 하고, 전임교원 

중 학장이 임명하는 교원과, 직원대표 및 학생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단, 직원대표는 
간사로 한다.)

  ③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3조(임기)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단, 학생대표 임기는 대표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학생부학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회무를 관장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학장에게 보고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학생의 학습, 생활, 진로지도 및 상담에 관한 사항
    2. 각종 학생단체 활동의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
    3. 학생 복지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학생상벌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생지도에 필요한 사항

제6조(학생지도교수, 학년담임교수, 동아리지도교수) ① 학생의 학습, 생활, 진로지도를 위하여 
학생지도교수를 둔다. 학생지도교수 당 적정 수의 학생을 배정하여 학생 지도를 담당하도록 
한다. 학생지도교수는 전임교수 중 학장이 임명하며, 그 활동내용을 한림BeCome 시스템에 기
록한다.

  ② 학년별 학생의 지도를 위하여 학년별 1인 이상의 담임교수를 둔다. 학년담임교수는 해당
학년의 학생 지도와 관련한 사항을 총괄하며, 임상실습 학생은 각 병원별 학생교육담당교수가 학
년담임교수의 업무를 지원한다.

  ③ 학생의 동아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아리별로 동아리지도교수를 둔다. 동아리지도교
수는 해당 동아리의 학생활동을 지도, 감독한다.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의결과 학장의 승인을 통해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학생소명 소위원회, 부당행위 조사처리 소위원회, 비공개 학생지도 소위원회 



학생5-3-3~2

등)의 구성, 기능, 임기 등은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제8조(회의) ① 회의는 매 학기 1회 정기적으로 소집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③ 학생위원은 제5조 4호 또는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는 회

의 참석을 배제할 수 있다.

부   칙
이 제정 내규는 2012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내규는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내규는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내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내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내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과대학 의학과 발전기금 운영 기타6-1-1~1

의과대학 의학과 발전기금 운영세칙

제정 2008. 3. 4.
개정 2017. 7.21.
개정 2024.11.1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학교 기금 관리 규정” 제7조에 의거하여 의과대학 의학과 발전기
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운영세칙에서 “기금”이라 함은 의과대학 의학과 발전을 위하여 적립된 
재산을 말한다.

제2장 기금의 운영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의학관 6층 공동실험실 사용료
    2. 기부금
    3. 소액기부금
    4. 교내외 출연금
    5. 기타 수익금

제4조 (기금의 운영주체) 기금의 운영주체는 의과대학 교학팀이 되며, 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
무를 주관한다.

제5조(기금의 사용) ①기금은 의과대학 의학과 발전기금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
인을 받아 사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기금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1. 의학관 6층 공동실험실 고가장비 구입 및 설치 장비 수리
    2. 의학관 6층 공동실험실 관련 운영 경비
    3. 의학과 학부생 및 대학원생 장학금
    4. 각종 학술행사의 개최 및 행사 지원
    5. 기부 목적에 따른 사업
    6. 기타 의과대학 의학과 발전기금운영위원회가 승인하는 사업
    7. 소액기부금은 의학과 교원의 연구 환경 개선, 의학과 학생의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 사

업, 의과대학 발전을 위한 사업 지원
  ③ 기금은 원금과 과실금을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기금의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의과대학 의학과 발전기금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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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구성) ① 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과대학 발전기금운영위원회(이
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의과대학 보직교수와 총장이 위촉하는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과대학장으로 한다.

제7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재원 형성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기금 지원 대상 선정, 평가 및 기금 배정, 지급 중단에 관한 사항
    4. 의과대학 관련 장학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기금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6. 소액기부금에 의한 지원 사업 계획 및 승인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이 제정 세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세칙은 2017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개정 세칙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2025학년도 의학통합 6년제 시행 관련 경과조치) 2025학년도 1학기 학기개시일로부터 적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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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후원회 규약

제정 1991. 7.19
개정 1998. 6.19
개정 1992.11.20
개정 2003. 6.20

개정 1994.11. 9
개정 2005. 3. 1
개정 1996. 6.19
개정 2007. 3. 1
개정 2024.11.1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약은 한림대학교 예산과 기타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 
중 의과대학생의 수학 및 연구, 학생 자치활동에 도움을 주며 기타 의과대학 발전에 기여
하기 위하여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후원회(이하 “이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회는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후원회라 한다.
제3조(소재) 이 회의 사무소는 편의상 의과대학 교학팀에 둔다.
제4조(사업) 이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하며 사업의 지원은 의과대학 의학

과에 한한다.
    1. 학생수학 및 연구활동에 도움을 주는 기자재 및 시설지원
    2. 학생자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3. 학교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기념사업
    4. 의사국가시험대비 경비 지원
    5. 장학사업
제5조(학장의 동의) 이 회의 사업계획은 학장의 의견을 들어 확정한다.

제2장 조직

제6조(회원) 이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정 회 원: 의과대학 학부형(보호자)과 졸업생
    2. 명예회원: 본 회의 설립목적과 사업취지에 적극 찬동하는 자로서 이사회에 의하여 추대

된 자.

제7조(임원 및 직무)
    1. 이 회에 다음 임원을 둔다.
       가. 회장 1인
       나. 부회장 2인
       다. 이사 100인 이상
       라. 감사 2인
       마. 고문 2인 이상
    2.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에는 직무를 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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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감사는 이 회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5. 임원의 자격은 이 회의 회원으로 한다.
    6. 후원회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하에 각 학년별 학부모회를 두고, 학년별 학부모회의 

회장과 간사는 후원회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
    7. 이회의 전임회장들을 자문위원으로 임명 구성한다.
제8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1. 이 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2.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만료된 후라도 후임 임원이 결정

될 때까지는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1. 회의는 다음에 의하고 정기회의, 임시회의, 상임이사회의로 구분한다.
       가.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총회의 정원은 임원을 포함, 임원의 2배 이상 참석으로

서 효력을 가지며 총회는 이사회를 갈음할 수 있다. 단 위임장이 접수된 회원은 참
석으로 본다.

       나. 정기총회는 년 1회 개최하며, 6월 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다.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회의는 구성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

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위임장이 접수된 회원은 참석으로 본다.) 단, 
출석인원이 구성원의 과반수에 미달될 때에는 출석인원만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출석인원의 2/3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라. 정기 이사회는 년 2회 5월, 11월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이 소집한다.
       마. 회장은 이사 3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바. 상임이사회는 학년별 회장단 및 전체 회장단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사. 상임이사회는 년4회 분기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이 소집한다.
제10조(총회의 기능)
    1.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가. 규약의 제정 및 개폐
       나. 임원의 선출
       다. 사업의 계획 수립
    2. 총회는 전항의 의결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11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수입, 지출 예산의 심의 확정과 결산의 승인
    2.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4. 상임이사회에서는 후원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논의하여 회장에게 보고한다.
제12조(간사와 서기) 이 회의 회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각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학장의 동의를 얻어 이 대학의 사무직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제3장 재정
제13조(재정)
    1. 이 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은 회원의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

한다.
    2. 회원의 회비는 년회비 360,000원(월 30,000원 기준) 이상으로 하되, 연납하는 것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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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으로 한다.
    3. 찬조금 납부자는 그 사용 목적을 지정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200만원이상으로 하며, 

찬조금 납부자에게는 월회비 납부 의무를 면제한다.
제14조(회계년도) 이 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5조(예산의 집행)
    1. 이 회의 예산의 집행은 회장이 한다.
    2. 다음 사항은 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가. 제5조(학장의 동의)에 의거 학장의 의견으로 결정된 사업
       나. 회장이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위임한 사업
    3. 본 회의 경리 업무는 한림대학교 재무팀에 위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재산의 귀속) 이 회의사업으로 조성된 일체의 재산은 한림대학교(일송학원)의 재산으

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제정 규약은 1991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좌조치) 본 회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본회의 발기인 16명이 납부한 3,300만원은 본 

회의 찬조금으로 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약은 1992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약은 1994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약은 1996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약은 1998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약은 2003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약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재정 충당방법의 변경에 따른 경과규정)
    1. 이전의 의과대학후원회 규약에 따라 조성된 기금(금리기증식 기금)은 개정 이전의 규

약을 적용하여 반환할 수 있다.
    2. 2004학년도 이전 입학생에 대한 월 회비는 종전 규약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약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재정 충당방법의 변경에 따른 경과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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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6학년도 이전 입학생에 대한 월 회비는 종전의 규약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부   칙
① 이 개정 규약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2025학년도 의학통합 6년제 시행 관련 경과조치) 2025학년도 1학기 학기개시일로부터 적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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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의학과 후원기금 운영세칙

제정 2008. 8. 1.
개정 2024.11.1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학교 기금 관리 규정” 제7조에 의거하여 의과대학 의학과 후원기
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운영세칙에서 “기금”이라 함은 의과대학 의학과 발전을 위하여 의과대
학후원회를 통하여 적립된 재산을 말한다.

제2장 기금의 운영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의과대학후원회를 통하여 조성된 학부모의 기부성 후원금
    2. 적립된 후원기금에 의한 금융 이자
    3. 기타 수익금

제4조(기금의 운영주체) 기금의 운영주체는 의과대학 교학팀이 되며, 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
무를 주관한다.

제5조(기금의 사용) ① 기금은 의과대학 의학과 후원기금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
인을 받아 사용한다.

  ② 기금 사용의 궁극적인 목적은 의과대학 의학과 전용 기숙사 건립에 있다.
  ③ 기금은 상기 ②항의 기숙사 건립 이외에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기금의 

목적 이외에는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1. 의학과 학생 장학금 지원
    2. 의과대학 학생회 활동 지원
    3. 의과대학 동아리 행사 및 비품 지원
    4. 방학기간 중 연구학생 활동 지원
    5. 의사국가시험 경비 지원
    6. 의과대학후원회 운영 경비 지원
    7. 의과대학 인정평가 활동 지원
    8. 기타 의과대학 의학과 후원기금운영위원회가 승인하는 사업
  ④ 기금은 원금과 과실금을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기금의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의과대학 의학과 후원기금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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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구성) ① 이 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과대학 후원기금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의과대학장을 포함한 의과대학 보직교수 2명을 학교 측 위원으로, 의과대학후원
회 전․현직 총회장 3명을 의과대학후원회 측 위원으로 구성하되, 총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과대학후원회장으로 한다.

제7조(심의사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재원 형성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기금 지원 대상 선정, 평가 및 기금 배정, 지급 중단에 관한 사항
    4. 의과대학 관련 장학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기금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② 기금은 의과대학의 관련 위원회에 위임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이 제정 세칙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개정 세칙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2025학년도 의학통합 6년제 시행 관련 경과조치) 2025학년도 1학기 학기개시일로부터 적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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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함 운영 지침
제정 2019. 4. 22
개정 2023. 1. 25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의과대학 사물함 운영에 대한 지침을 정하여, 합리적 관리 및 효율적 운용을 도
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조직) ① 관리책임자는 의과대학장으로 하되, 제반 업무는 의과대학 교학팀에서 한다.
  ② 사물함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물함 대여 및 반납 업무는 의과대학 교학팀에서 담당한다. 
제3조(사물함 배정)
    1. 사물함 배정(총 318개)

   

구분 A 구역 
(3201강의실 앞)

B 구역 
(TBL Room 앞)

C 구역 
(동아리방) 합계

사물함 수 138 150 50 318

    2. 사용절차

    

구분 세부 내역 비고

신청자격 의과대학 재학생 

신청방법 1학기초 대표학생에게 신청 -. 학년별 지정된 구역 사용
-. 배정된 구역내 대표학생 자율 배정

반납시기 2학기 종료시점 일괄 반납 처리 -. 학기 종료후 1주일 후부터 사물함 정리
-. 사물함 내 모든 물품 폐기 

   3. 기타사항
     가. 의과대학 사물함은 의과대학 재학생에 한하여 사용 가능
     나. 학년별 지정된 구역을 사용하며, 사물함이 부족한 지정구역을 제외한 희망 자리 배정
     다. 사물함은 오픈된 방식으로 사용하고, 키가 필요한 경우 교학팀에서 원본키를 빌려 복사 후 

사용가능(비용: 본인 부담)
     라. 반납 시기 이후 분실 혹은 폐기된 물품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음
     바. 사물함 훼손 시 수리비는 사용자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부   칙
   이 제정 지침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지침은 2023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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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인사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일송학원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한림대학교 교
원의 임용, 승진, 복무 등의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교원의 직무구분 및 직위) ① 전임교원은 정년제 전임교원과 비정년제 전임교원으로 구분한
다. 정년제 전임교원은 일반전임교원, HK교원으로 구분하며, 비정년제 전임교원은 강의전담교원, 외
국어전담교원, 연구전임교원, 산학협력중점교원으로 구분한다.

   ② 비정년제 전임교원은 이 대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강
의전담교원, 외국어전담교원, 연구전임교원, 산학협력중점교원 사이에 상호 직무변경을 할 수 있다.

   ③ 전임교원의 직위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한다.
   ④ 제1항의 전임교원 외에 강사, 명예교수, 석좌교수, 특임교수, 객원교원, 연구교원, 겸임교원, 산학

교원 등을 들 수 있다.
   ⑤ 연구업적이 탁월한 정년제 전임교원은 특훈교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⑥ 본교의 연구진흥, 대외적 위상제고 등 본교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년제 전임교원과 국

내외 저명학자는 연구석좌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제 3 조 (적용대상) ① 이 규정은 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단, 의과대학(의학과),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기관에 소속된 전임교원 및 비정년제 전임교원에 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교원에 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 4 조 (교원의 자격) 교원은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신규임용 교원은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의 경우에는 학사학위 이상인 사
람을 임용할 수 있다.

제 5 조 (교원의 임용) ① 교원의 임용은 신규임용, 승진임용, 신임교원의 재임용 등으로 구분하여 임용
한다.

   ② 교원은 해당 융합단장, 대학(원)장 또는 부서장의 추천과 교원업적평가위원회의 업적심사 및 교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하되 정년보장임용 심사대상자는 정년보장심사위원회 및 교원인사위
원회 심의를 거쳐 정년보장임용 한다.

   ③ 교원은 직무구분과 직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간을 정하여 계약으로 임용하며 임용만료일까지 
승진하지 못한 정년제 전임교원은 퇴직하여야 한다. 수업을 담당하는 교원의 임용만료일이 학기 중
인 경우에는 그 학기의 말일까지 임용한다.

   

직무구분

직 위

정년제 전임교원
신규임용 승진임용 신임교원의 재임용

교수 5년 정년1)

부교수 2년 7년2) 5년
조교수 2년 - 6년

   주) 1.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정 1989. 6. 1
개정 1990. 2. 7
개정 1991. 4.10
개정 1991.10.10
개정 1994. 3.21
개정 1995.11. 9
개정 1996. 6. 4
개정 1998. 8.13
개정 1999.10.14

개정 2000. 3. 2
개정 2003. 1.24
개정 2003. 8. 4
개정 2003.10.23
개정 2004. 1.27
개정 2004.11.18
개정 2005. 4.28
개정 2007. 1. 4
개정 2008.12.11

개정 2009. 3.12
개정 2012. 3. 8
개정 2012. 8. 9
개정 2013. 8. 2
개정 2014. 5.30
개정 2014.12. 8
개정 2015. 1.12
개정 2015.11. 2
개정 2018. 2.26

개정 2018. 7.18
개정 2019. 3.15

   개정 2019.10.17
개정 2022. 2. 9
개정 2022. 8.26
개정 2023. 9.12
개정 2024.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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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2. 부교수 승진 대상자 중 연구업적점수가 우수한 경우 정년을 보장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④ 정년제 전임교원은 다음 기간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없다.

1. 부교수 : 7년
1. 조교수 : 8년

   ⑤ 교원이 “정관”에 따라 휴직을 할 경우, 휴직기간은 직위별 최대임용기간, 승진소요최소연한에 포함
하지 아니한다.

제 6 조 (겸직금지) 교원은 이 대학교의 본직 이외에 다른 직업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따라 
겸직이 허용되거나 타 기관으로부터 겸직허가 요청이 있을 경우 그 인정여부를 심사하여 필요한 경
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허가할 수 있다.

제 7 조 (교원의 사직 및 정년) ①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직을 희망(이하 ‘의원면직’이라 한
다.) 하는 교원은 사직 예정일 30일 전에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직원’을 입력하고 이를 출
력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대학교 ‘인권센터 운영 규정’에 따라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할 수 없다.

   ② 전 항의 의원면직을 하려는 교원은 ‘교원 명예퇴직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교원의 정년은 만 65세에 도달한 학기의 마지막 일로 한다. 다만, 이 대학교가 필요로 할 경우에
는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8 조 (교원업적평가) ① 교원은 교육, 연구, 산학협력 및 봉사활동에 대한 업적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교원 업적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2 장  교원인사위원회

제 9 조 (교원인사위원회)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3 장  신규임용

제 10 조 (절차) 교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그 절차는 따로 정한다. 다만, 교원
의 수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특별채용을 실시할 수 있다.

제 11 조 (임용직위) 신규임용 교원의 직위는 조교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탁월한 교육경력 또
는 연구업적이 있는 경우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교수 또는 교수로 임용할 수 있다.

제 12 조 (임용계약) ① 교원의 신규임용은 제5조 제3항에서 정한 기간에 따라 계약제로 임용하며 신
규임용 계약기간 내에는 승진임용 할 수 없다.
② 교원의 신규임용 계약 시에는 급여, 근무조건 등이 포함된 「교원임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
에 관한 세부 내용은 따로 정한다.

제 13 조 (경력연수) ① 신규임용 교원의 임용직위별 최소경력연수(교육 및 연구)는 다음과 같다. 다만, 
비정년제 전임교원의 임용직위별 최소경력연수는 따로 정한다.

   

임 용 직 위 최소경력연수
조  교  수  4년
부  교  수 10년
교      수 15년

   ② 경력연수의 산출기준은 따로 정한다.
제 14 조 (연구업적) 신규임용 전임교원의 임용직위별 연구업적의 최소점수, 연구실적물의 인정범위와 

평가기준 및 부가조건은 따로 정한다. 다만, 비정년제 전임교원의 신규임용 시에는 연구업적 최소점
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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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직위 평가대상 기간 연구업적최소점수
조 교 수 최근 3년 이내 200점 이상

부 교 수 최근 6년 이내
인문사회계열 : 1,250점 이상
자연공학계열 : 1,550점 이상

교    수 최근 11년 이내
인문사회계열 : 2,300점 이상
자연공학계열 : 2,800점 이상

제 4 장  승진임용

제 15 조 (절차 및 계약) ① 정년제 전임교원은 직위별로 정한 경력연수와 교원 업적 평가 규정에 따른 
평가점수 합계가 승진에 필요한 기준에 도달하면 제5조 제2항의 임용절차를 거쳐 승진된 직위로 재
계약 하여 임용 할 수 있다.

   ② 승진임용을 원하는 교원은 본 규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에 명시된 신임교원의 재임용 절차 및 
일정에 준하여 승진임용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를 미신청한 교원은 승진임용심사대상에서 제외
하며 해당 교원은 승진임용을 할 수 없다.

   ③ 교원의 승진임용 계약 시에는 급여, 근무조건 등이 포함된 「교원임용계약서」를 작성하며 필요에 
따라 성과약정, 급여 등 내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현 직위의 임용기간 만료전이라도 승진에 필요한 자격이 구비되면 승진된 직위로 임용할 수 있다.
   ⑤ 휴직 중인 교원은 승진할 수 없다.
   ⑥ 비정년제 전임교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16 조 (시기 및 기간) ① 교원의 승진임용 시기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로 한다.
   ② 교원의 승진임용은 제5조 제3항에서 정한 승진된 직위의 계약기간으로 임용한다.
제 17 조 (기준) ① 정년제 전임교원의 직위별 승진임용에 필요한 기준경력연수는 다음과 같다. 경력연

수 산출 시에 전적대학에서의 해당 직위 재직연수를 경력연수로 인정할 수 있다.

승진직위 현직최소연수 총경력연수
부 교 수 조교수로 6년 10년
교    수 부교수로 5년 15년

   ② 정년제 전임교원의 승진임용에 필요한 승진직위별 교원 업적평가 규정에 따른 평가점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진직위별 평가기간 및 업적평가 최소점수는 다음과 같다. 단, 평가기간은 승진임용예정일의 
직전일부터 기산한다.

   

승진직위 평가기간 업적평가최소점수
부 교 수 6년 1850
교    수 5년 1600

     2. 승진직위별 평가기간, 연구업적 점수, 산학협력업적 대체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단, 융합클러스터 
소속 교원 중 대표 겸직부서가 특례조항을 적용받는 부서인 경우 해당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
한다. 

   ③ 부교수로 승진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술연구업적이 우수한 경우 정년보장 임용할 수 있
으며, 정년이 보장된 부교수가 교수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심사를 
받아야 한다.

     1. 교수 승진시 요구되는 연구업적 최소기준의 3배 이상을 충족한 경우
     2. 세부전공 최상위 국제저널에 논문을 게재한 경우 혹은 국제적 학회의 학술상 수상 등 국제 수

준에 달하는 연구역량을 갖춘자로서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학문적 업적이 탁월한 논문이나 저작을 발표한 교수는 융합클러스터·단과대학(스쿨)교원업적평가

위원회 및 교원업적평가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추천하고, 이사장이 승인하
는 경우 특별승진을 할 수 있다.

   ⑤ 교원이 승진하기 위해서는 현 직위 재직 기간 중 반드시 교무처가 주관하는 ‘수업컨설팅’과 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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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단이 주관하는 ‘산학협력·연구활동 컨설팅’을 각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⑥ 승진심사에 탈락한 교원 및 미신청한 교원은 이후 6개월 단위로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의 업적평가는 승진임용 예정일을 기점으로 승진 직위에 필요한 평가기간 점수의 합계로 평가한다.

제 5 장  신임교원의 재임용

제 18 조 (절차) ① 신규임용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임용
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신임교원의 재임용(본 장에서는 ‘재임용’이라 칭한다)’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해당 교원에게 문서로 통지한다.

   ② 전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
임용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총장은 재임용 심의 신청을 제5조 2항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재임용 여부를 임면권자에게 제청하
고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그 결과를 해당 교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전항의 심의를 할 때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따른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해당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
사유를 명시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전항의 통지 사항에는 재임용 거부처분을 불복하고자 하는 교원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⑦ 본인의 희망에 따라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수”의 재임용 절차와 기준은 따로 정한다.
   ⑧ 비정년제 전임교원의 재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19 조 (시기 및 기간) ① 교원의 재임용 시기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로 한다.
   ② 교원의 재임용은 제5조 제3항에서 정한 재임용 직위의 계약기간으로 임용한다.
제 20 조 (계약) 교원의 재임용 계약 시에는 급여, 근무조건 등이 포함된 「교원임용계약서」를 작성하

며 필요에 따라 성과약정, 급여등 내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21 조 (이의신청) 재임용 심사결과의 이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교원은 심사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한 재임용심사 이의신청서를 소속 융합클러스터 융합단장 또는 학장을 경유
하여 총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총장은 필요시 재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 22 조 (기준) ① 신규임용 정년제 전임교원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재임용에 필요한 교원업적평가 
점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직위 평가기간 업적평가최소점수 연구영역최소점수
인문, 사회 자연, 공학

교수 5년 1,600 840 980
부교수

2년 500 200(100)
조교수

     주1) 연구영역 최소점수 중 ()의 필수기준 점수는 계열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문, 사회, 예체능계열 : KCI등재지(주/교신) 이상 학술논문
       2. 자연, 공학계열 : SCI급(주/교신) 학술논문
     주2) 데이터사이언스학부 교원 및 융합클러스터 소속 교원 중 대표 겸직부서가 데이터사이언스학부인 

교원은 학문분야의 학술논문으로 다음의 부가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JCR 분류 Mathematics, Mathematics Applied, Mathematics Interdisciplinary Applications, 

Statistics & Probability에 해당하는 학술논문
       2. 직위별 필요 편수

   

직위 필요편수
부교수 주/교신 2편
조교수 주/교신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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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3) 산학협력 업적 점수는“교원 업적 평가 규정” 별표 4에서 정한 연구실적 대체비율에 따라 재
임용에 필요한 연구영역 최소점수로 전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주4) 연구영역 최소점수 평가를 위한 인정기준은 ‘교원업적평가규정’ 별표 3 중 ①학술논문, ②저
작에 한정한다.

     주5) 신규임용 교수의 연구업적 점수는 별표1의 2. 부교수의 교수 승진기준 및 3. 승진임용 공통
기준을 따른다.

   ② 임용기간을 계약으로 정하는 교수의 재임용에 필요한 교원업적평가 점수 기준은 따로 정한다.
   ③ 본 조에 따른 재임용을 하려는 교원은 재직 기간 중 반드시 교무처가 주관하는 ‘수업컨설팅’과 산

학협력단이 주관하는 ‘산학협력·연구활동 컨설팅’을 각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제 23 조 (재임용 기준 미 충족자에 대한 조치) 제22조(기준)의 재임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교원은 

당연히 면직된다.

제 6 장  정년보장임용

제 23 조의 2 (정년보장임용) ① 정년보장임용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5조 내지 제17조 규정에 따라 부교수에서 교수로 승진하는 교원
     2. 제17조 3항에 따라 부교수로 승진하는 교원
     3. 신규 임용된 교원 중 제22조 규정에 의거하여 재임용 심의 받는 교수
   ② 정년보장심사위원회는 이 대학교에서 정하는 정년보장교원심사기준에 따라 해당 교원의 연구실적 

등을 심사한다.
   ③ 정년보장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7 장  보   직

제 24 조 (보직자의 임면) 보직은 이 대학교의 각 부서에서 정한 직위에 교원으로 보임 하는 것을 말하
며, 이의 임면은 다음의 각 호와 같이 한다.

     1. 부총장, 대학원장, 학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총장이 임면 하고 이사장에 보고한다.
     2. 처장, 부속기관장, 부설연구기관장, 부학장, 원장보, 학장보, 학부장, 학과장, 주임교수 등은 총

장이 임면하고 기타의 보직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 25 조 (보직의 임기) 교원으로 보임된 보직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에 의한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제 26 조 (중도해임) 총장은 필요에 따라 임기만료 이전이라도 보직을 해임할 수 있다.

제 8 장  보수 및 호봉

제 27 조 (보수) 교원의 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원 급여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28 조 (호봉 및 승호) ① 교원의 호봉은 특1호봉, 특2호봉, 가1호봉 내지 가10호봉, 1호봉 내지 26

호봉으로 하며, 임용시의 호봉 산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승호의 종류는 정기승호, 조기승호, 가호봉승호로 구분하며  승호를 원하는 교원은 총장이 정한 

기간에 “승호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미신청한 교원은 승호를 할 수 없다. 
   ③ 교원의 승호심사는 “교원 업적 평가 규정”에 따라 심사하여 평가한다.
   ④ 교원의 승호에 필요한 기간 및 세부기준은 별표 2를 따른다. 단, 융합클러스터 소속 교원 중 대표 

겸직부서가 특례조항을 적용받는 부서인 경우 해당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 29 조 (조기승호) 연구업적이 뛰어난 교수는 조기승호를 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2를 따른다.
제 30 조 (가호봉승호) 1호봉으로 승호 후 2년이 경과한 교수 중 별표 2의 기준을 충족하는 교수는 가

호봉으로 승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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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장  복   무

제 31 조 (복무) 교원은 이 대학교의 봉직자로서 교육, 학술연구 및 학생지도를 담당하여야 하며, 교원
관련 법령 및 학내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32 조 (부서간 겸직근무) 총장은 이 대학교의 부서간 상호지원이 필요한 교원에게 겸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 33 조 (타교출강) ① 교원의 타교출강은 학기당 1개 대학에 한정하여, 1주당 6시간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② 타교출강을 원하는 교원은 개강 2주전까지 타교출강에 대한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4 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사항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 10 장  보   칙

제 35 조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법인 일송학
원 정관”, “사립대학 교원인사관리지침” 등 관련법령에 따른다.

제 36 조 (세부사항) 이 규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 또는 내규로 정한다.

부     칙

  ① 1. 이 규정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교원임용규정, 교직원복무규정은 폐지된다.
  ② 이 개정규정은 1990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③ 이 개정규정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 이 개정규정은 199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⑤ 이 개정규정은 199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⑥ 이 개정규정은 199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⑦ 이 개정규정은 199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⑧ 이 개정규정은 199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⑨ 1. 이 개정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규정 시행이전에 겸임임용된 교원은 이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⑩ 이 개정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경우 1997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⑪ 1. 이 개정규정은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승진임용에 대한 경과조치) 제7조 제2항은 1999년 4월 1일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시기의 

승진임용대상자에게는 종전의 교원업적심사내규를 적용한다.
     3. (재임용에 대한 경과조치) 제8조 제2항은 1999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시기의 재

임용대상자에게는 종전의 교원재임용심사내규를 적용한다.
     4. (교수 정년보장 임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교수로 임용된 교원은 해당 임

용기간 만료시 종전의 교원재임용심사내규에 따른 재임용심사를 거쳐 정년까지 임용한다.
  ⑫ 이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⑬ 이 개정규정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⑭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가. 1997년 9월 1일 이전에 교수로 승진임용 된 교원의 재임용은 승진임용 당시 정년보장임용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교원업적평가절차를 생략하여 정년보장 임용한다.
        나. 2001년 4월까지의 승진임용 및 재임용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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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2001학년도 9월부터 2002년 4월까지의 승진임용 및 재임용은 이 개정규정에 따르되 교원
업적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업적은 종전의 교원업적평가규정에 따라 취득한 점수(1998, 1999 및 2000년 전
기) 평균에 따른 연도별 점수와 현행 교원업적평가규정에 따라 취득한 평균점수 중에
서 유리한 쪽을 택하여 그 값에 재임용 및 승진임용에 필요한 연도의 곱으로 한다.

            2) 연구업적은 재임용 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전 기간의 업적을 2000년 6월 30일 이전의 
업적은 종전의 교원업적평가규정에 따른 평가점수를, 그 이후는 개정된 교원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 평가점수와 합산하되 재임용에 요구되는 연구업적의 최저점수는 
전임강사 100점, 조교수 150점, 부교수 200점으로 하고 승진임용은 승진직위별로 조
교수 200점, 부교수 300점, 교수 350점으로 한다. 단, 승진임용에 필요한 연구업적 점
수의 50% 이상은 전공분야 학술저작, 전국규모의 국내 및 외국 학술논문 또는 국제학
술논문 점수로 하되 승진 직위별로 조교수 100점, 부교수 150점, 교수 200점으로 한
다.

        라. 2002년 9월 이후의 모든 교원의 승진임용 및 재임용은 개정 규정을 따르되 교육업적은 교
원업적평가규정에 따른 평가점수의 평균값을 인사발령 기준 전 기간에 적용하여 산출하고, 
연구업적은 이 개정규정에 따라 재평가하여 적용한다.

        마. 전적대학 경력자의 승진에 필요한 교육업적은 이 대학교 부임 후 교원업적평가규정에 따른 
평가점수 평균값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연구업적은 이 개정규정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
다.

        바. 제 27 조에 따른 교수의 승호는 2003년 9월부터 시행한다.
     3.(규정폐지) 이 개정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교원업적심사내규 및 교원재임용심사내규는 폐지한다.
  ⑮ 1(시행일자). 이 개정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가. 제16조의 승진임용 시기에 관한 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적용하되 승진시기의 변경에 따

라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현직최소연수가 1개월 이내에서 부족될 경우에는 승진직위에 필
요한 총경력연수가 충족된 경우에 한정하여 승진에 필요한 기준경력연수가 충족된 것으로 
인정한다.

      나. 2002년 8월31일 이전에 연구교원, 강의교원, 겸임교원, 객원교원 등으로 임용 또는 위촉된 
교원은 이 규정에 따라 임용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 2002년 8월31일 이전에 임용된 전임교원의 승진임용 및 재임용은 “재직중인전임교원에대한
임용내규”를 별도로 제정하여 종전의 교원인사규정에서 정한 바와 동일하게 시행한다.

   이 개정규정은 200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직위기준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03학년도 3월 1일자 신규임용 교원부터 소급적용하여 

직위 재산정 후 직위 변경 등록한다. 이 경우 직위 산정 기준일은 신규임용일로 한다.

부     칙 (제1269호, 200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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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개정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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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에 임용된 교원의 승진 및 재임용 심사를 위하여 ‘별표 1’ 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이 개정 규정에 따른 승진 및 재임용 기준 미충족자의 경우 최초 심사시
점의 기준(별표1)에 따라 재심의하되 2014년 3월 1일 자 승진 및 재임용 대상자부터는 본 규정 
제17조(승진임용 기준) 및 제20조(재임용 기준)를 따른다.

  ③ (종전 인정 연구실적의 재산정) 승진, 재임용, 승호와 관련하여 이 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교원업적
평가위원회에서 인정된 연구업적 점수는 이 개정규정 및 2012년 5월 24일 부터 시행되는 교원업
적평가규정에 따라 재심의하여 인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2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② (종전 조교수의 부교수 승진 기준) 이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에 재직 중인 조교수의 부교수 승진 

심사기준은 ‘별표 2’ 의 기준을 따르되 승진 기준 미충족자의 경우 최초 심사시점의 기준(별표2)
에 따라 재심사하되 2014년 3월 1일 자 승진 대상자부터는 본 규정 제 17조(승진임용 기준)에 
명시된 해당 승진시점의 기준만을 따른다.

  ③ (종전 조교수의 동일직위 재임용 기준) 이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에 재직 중인 조교수의 동일직위 
재임용 기준은 ‘별표 2’를 따르며 이에 따른 재임용 후에는 본 규정에 명시된 해당 재임용 관련 
규정만을 따른다. 재임용 기준을 미충족한 경우 최초 심사시점의 기준(별표2)에 따라 재심사하되 
2014년 3월 1일 자 재임용 대상자부터는 본 규정 제20조(재임용기준) 에 명시된 해당 재임용시
점의 기준만을 따른다.

  ④ (경과규정) 이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에 재직 중인 조교수의 임용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은 본 
규정의 조교수 임용기간이 6년으로 변경된 것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⑤ (종전 전임강사의 경력인정) 본 규정의 시행일 전에 재직 중인 전임강사의 재직경력은 조교수 근
무경력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제23조 제2항 신규임용교원 재임용기준 미충족자에 대한 규정은 2012년 9월 1일자 신

규임용교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승호 및 정년보장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의2, 제28조의 승호 및 정년보장임용에 관한 사항

은 2013년 3월 1일 승호, 정년보장임용 대상교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 23조(재임용기준 미충족자에 대한 조치) 제1항은 이 개정규정 시행일 현재 재직 중

인 교원에게는 2016년 3월 1일자 재임용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단, 2016년 2월 28일 이전 재임
용자는 종전규정의 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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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개정규정은 2013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 28조 제 4항 개정에 따른 적용일은 이 개정규정의 직전 개정규정(2013.11.01.) 경

과조치를 따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 28조 제 4항 개정에 따른 적용일은 다음과 같다.
     1. 정기승호 중 25호 내지 7호로 승호하는 사람 및 조기승호 대상자 : 2015년 3월 1일자 승호 예

정자부터
     2. 정기승호 중 6호 내지 1호로 승호하는 사람 : 2015년 9월 1일자 승호 예정자부터
     3. 가호봉으로 승호하는 사람 : 2016년 3월 1일 승호 예정자부터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 28조 제 4항 개정에 따른 적용일은 이 개정규정의 직전 개정규정(2013.11.01.) 경

과조치를 따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 22조는 2014년 9월 1일 이후 신규임용교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15년 3월 1일자 승진, 신임교원 재임
용 대상교원부터 적용한다.

  ② (동일직위 재임용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2015년 9월 1일 이전에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이 승
진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임용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간 면직을 유예한다. 단, 2013년 4월 11일 
개정 전 ‘교원 인사 규정’ 제23조에 따라 면직이 유예된 교원이 승진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즉
시 면직한다.

  ③ (현재 동일직위 재임용자에 대한 특례) 이 개정 규정 시행일 전에 동일 직위로 재임용 된 교원은 
임용계약일 까지 임용한다.

  ④ (직위별 최대 임용기간에 미치지 못한 부교수에 대한 특례) 현재 임용계약 상 임용기간이 본 규정 
제 5조 제4항에 미치지 못하는 부교수는 동 조가 정하는 기간까지 임용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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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명예퇴직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 제2항은 2015년 8월 31일 이후 명예퇴직교원에게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7조 ‘별표’1의 부교수의 교수 승진기준은 2016년 9월 1일 승진대상자부터 적용 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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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1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승진임용 및 재임용 대상 교워에게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 17조 제 5항 및 제 22조 제 3항은 2022년 9월 1일 신규임용교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2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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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승진임용기준
  1. 조교수의 부교수 승진기준

분 야 인문/사회 자연/공학
승진최소연한 

(평가기간)
6년 6년

업적평가 최소점수 1850 1850
연구영역 최소점수 940 1100

KCI등재지 이상 
필수기준점수

500 500

주저자/교신저자 논문 
최소기준

◦인문: KCI등재지 이상 논문 4편 
◦사회: KCI등재지 이상 논문 3편

◦ SCI급 논문 4편

부가조건

◦사회: SCI급 논문1편(공동저자 이상) ◦ 데이터사이언스학부 교원은 JCR 분류 
Mathematics, Mathematics Applied, 
Mathematics Interdisciplinary Applications, 
Statistics & Probability에 해당하는 학술논
문 주/교신 3편

  2. 부교수의 교수 승진기준
분 야 인문/사회 자연/공학

승진최소연한
(평가기간)

5년 5년

업적평가 최소점수 1600 1600
연구영역 최소점수 840 980

KCI등재지 이상 
필수기준점수

400 400

주저자/교신저자 논문 
최소기준

◦ KCI등재지 이상 논문 3편 ◦ SCI급 논문 4편

부가조건

◦ SCI급 주교신논문 1편 또는 공저 논
문 2편

◦ 주교신 SCI급 논문중 최소 1편 이
상은 JCR 상위 50%이내(언어청
각학부 및 간호학과 제외)

◦ 데이터사이언스학부 교원은 JCR 분류 
Mathematics, Mathematics Applied, 
Mathematics Interdisciplinary Applications, 
Statistics & Probability에 해당하는 학술논문 
주/교신 2편 추가

  3. 승진임용 공통기준
    1) 인문계열의 경우 200점 이상의 단독전문학술저작은 “KCI등재지 이상 기준점수”에서 200점으로 

인정함.
    2) 인문사회계열의 부가조건 (SCI급 논문 게재의무)는 명시된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이를 대체

하여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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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부가조건 공통기준
‘주저자/교신저자 논문 
최소기준’추가 제출편수

조교수→부교수 
승진

‘SCI급 공동저자 논문 
1편’인 경우

“연구영역 최소점수” 보다 
100점 이상을 더 발표

o KCI이상 주교신 3편

부교수→교수 승진
‘SCI급 주교신 저자 논
문 1편 또는 공저 논문 
2편’인 경우

o KCI이상 주교신 4편(인문은 3편)
o SCI급 공저 1편 및 KCI급 주교신 2

편

    3) 언어청각학부, 간호학과 소속 교원은 주저자/교신저자로 발표한 KCI 등재지 또는 SCOPUS 등재
지 논문 3편을 “주저자/교신저자 논문 최소기준”의 SCI급 논문 1편으로 대체 가능함.

    4) 자연계열 및 공학계열 소속 교원은 주저자/교신저자로 발표한 SCOPUS 등재지 논문 3편을 “주
저자/교신저자 논문 최소기준”의 SCI급 논문 1편으로 대체 가능함.

    5) 산학협력업적 점수는“교원 업적 평가 규정”‘별표 4’에서 정한 연구실적 대체비율에 따라 승진임
용에 필요한 연구영역 최소점수로 전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단, 필수기준점수는 국제특허등록
(대표발명자)에 한정하여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산학실적유형 필수기준 대체가능 인정범위 비고

국제특허등록 (대표발명자)
1. KCI등재지 이상 필수기준 점수 대체 가능
2. 주/교신저자 논문 최소기준 대체 가능(특허 1건은 논문 

1편으로 대체)

    6) 연구영역 최소점수 평가를 위한 인정기준은 ‘교원업적평가규정’ 별표 3 중 ①학술논문, ②저작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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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교원의 승호기준
  1. 정기승호
   가. 평가기준

직 위 승호예정호차 계 열
승호심사

및 승호주기
승호기준

(연구영역 최소점수)
평가기간

교수

~ 7호
인문사회

1년
70

승호예정일 전 1년간자연공학 80
HK 100

6호~1호
인문사회

1년 6월
100 승호예정일 전 1년 

6월간
자연공학 120

HK 150

부교수

~ 7호
인문사회

1년
70

승호예정일 전 1년간자연공학 80
HK 100

6호~5호
인문사회

1년 6월
100 승호예정일 전 1년 

6월간
자연공학 120

HK 150

조교수 ~ 11호
인문사회

1년
70

승호예정일 전 1년간자연공학 80
HK 100

   나. 상기 정기승호 연구영역 최소점수 평가를 위한 인정기준 및 필수기준

구분 인문사회 / HK 자연공학

인정기준

①‘교원업적평가규정’ 별표 3 중
 1) 학술논문
 2) 저작 중 100점 이상의 
    단독 전문학술저작
②‘교원업적평가규정’ 별표 4 중
 1) 특허등록
 2) 특허등록을 제외한 평가항목들의 총합

(대체인정비율 적용 이후)은 최대 5
점까지  ①의 1), 2)를 대체할 수 있
다.

①‘교원업적평가규정’ 별표 3 중
 1) 학술논문

②‘교원업적평가규정’ 별표 4 중
 1) 특허등록
 2) 특허등록을 제외한 평가항목들의 총

합(대체인정비율 적용 이후)은 최대 
5점까지 ①의 1)을 대체할 수 있다.

필
수
기
준

교수

다음 각 호중 하나는 반드시 충족
 1. KCI 등재지 이상(후보지 제외) 주/교

신 논문 1편
 2. 저작 중 100점 이상 단독 전문학술저

작 1권
 3. 대표발명자로서의 특허등록 1건

다음 각 호중 하나는 반드시 충족
1. SCI급 주/교신 논문 1편
2. 대표발명자로서의 특허등록 1건

부교수
조교수

- -

주요 
보직교원의 

특례

1. 부총장, 일반대학원장, 처장, 신학협력단장, 재정지원사업단장의 ‘공헌점수’
 1) 보임기간 중: 1개월 당 10점
 2) 보직면직 후: 보임기간의 50% 기간 동안 매월 10점의 공헌점수 부여(120점 한도)
 3) ‘공헌점수’가 승호 점수에 일부 또는 전부가 포함되는 경우, 필수기준 면제
 4) 재정지업사업단장의 공헌점수 적용은 사업비 총액이 100억원에 상응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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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자연공학 계열의 필수 기준 중 ‘SCI급 주교신 논문’ 1편은 다음과 같이 대체할 수 있다.
  1. SCOPUS 등재지 주교신 논문 2편
  2. 단, 언어청각학부 및 간호학과 소속교원은 KCI 등재지 또는 SCOPUS 등재지 주/교신 논문 2편

1-1. 정기승호 탈락자의 ‘유보승호’

가. 유보승호의 정의
     - 유보승호란 정기승호 탈락자(미신청자)가 차기 정기승호 평가기간에 아래의 평가기준을 충족할 

경우, 직전 탈락호차까지 포함하여 2개 호봉을 승호하는 것을 말한다.

   나. 평가기준

직위 유보승호
예정호차 계열 승호기준

(연구영역 최소점수) 평가기간

전체

24호 ~ 7호
인문사회 140

승호예정일 전 2년간자연공학 160
HK 200

6호
인문사회 170

승호예정일 전 2.5년간자연공학 200
HK 250

5호 ~ 1호
인문사회 200

승호예정일 전 3년간자연공학 240
HK 300

     주 1) 유보승호 심사 기회는 각 직위별로 2회에 한정하며 승호심사 대상교원은 승호심사 신청 시 
이를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주 2) 최초 유보승호 탈락 교원은 탈락일을 기준으로 해당 심사대상 기간에 따라 다음 정기승호 
및 최종 유보승호 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최초 유보승호 심사에 사용한 업적점수는 최종 
유보승호 심사에 중복 사용할 수 없다.

구분 인문사회 / HK 자연공학

한함.
2. ‘공헌점수는 승호기준 점수에 1:1의 비율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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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상기 유보승호 연구영역 최소점수 평가를 위한 인정기준 및 필수기준

구분 인문사회 / HK 자연공학

인정기준

①‘교원 업적 평가 규정’ 별표 3 중
 1) 학술논문
 2) 저작 중 100점 이상의 단독 전문학술

저작
②‘교원 업적 평가 규정’ 별표 4 중
 1) 특허등록
 2) 특허등록을 제외한 평가항목들의 총

합(대체인정비율 적용 이후)은 최대 
5점까지  ①의 1), 2)를 대체할 수 
있다.

①‘교원 업적 평가 규정’별표 3 중
 1) 학술논문

②‘교원 업적 평가 규정’별표 4 중
 1) 특허등록
 2) 특허등록을 제외한 평가항목들

의 총합(대체인정비율 적용 이
후)은 최대 5점까지 ①의 1)을 
대체할 수 있다.

필수
기준

교수

다음 각 호중 하나는 반드시 충족
 1. KCI 등재지 이상(후보지 제외) 주/교

신 논문 2편
 2. 저작 중 100점 이상 단독 학술저작 2

권 또는 200점 이상 단독 학술저작 1
권

 3. KCI이상(후보지 제외) 주/교신 논문 
1편 및 저작 중 100점 이상 단독 학
술저작 1권

 4. 대표발명자로서의 특허등록 2건
 5. KCI 주/교신 논문 1편 및 대표발명자

로서의 특허등록 1건

다음 각 호중 하나는 반드시 충족
1.  SCI급 주/교신 논문 2편
2. 대표발명자로서의 특허등록 2건
3. SCI급 주/교신 논문 1편 및 대

표발명자로서의 특허등록 1건

부교수
조교수 - -

※ 단, 자연공학 계열의 필수 기준 중 ‘SCI급 주교신 논문’ 1편은 다음과 같이 대체할 수 있다.
    1. SCOPUS 등재지 주교신 논문 2편
    2. 단, 언어청각학부 및 간호학과 소속교원은 KCI 등재지 또는 SCOPUS 등재지 주/교신 논문 

2편

   라. 유보승호에 따른 호차별 최대 도달가능 호차
현호차 유보승호 현호차 유보승호

예정(가능)호차 심사대상기간 비고 예정(가능)호차 심사대상기간 비고

1 - - 가호봉승호 
대상(2년 후) 14 12 2년간

2 1 - 정기승호 대상
(1년 6월 후) 15 13 2년간

3 1 3년간 16 14 2년간
4 2 3년간 17 15 2년간
5 3 3년간 18 16 2년간
6 4 3년간 19 17 2년간
7 5 3년간 20 18 2년간
8 6 2.5년간 21 19 2년간
9 7 2년간 22 20 2년간
10 8 2년간 23 21 2년간
11 9 2년간 24 22 2년간
12 10 2년간 25 23 2년간
13 11 2년간 26 24 2년간

     주) 심사대상기간은 유보승호 예정일로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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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기승호
  가. 평가기준

직위
(자격) 승호예정호차 계열 승호기준

(연구영역 최소점수) 평가기간

교수 6호~1호
인문사회 200

승호예정일 전 1년간자연공학 250
HK 300

  나. 상기 조기승호 연구영역 최소점수 평가를 위한 인정기준 및 필수기준
계열 인문사회 / HK 자연공학

인정기준

①‘교원 업적 평가 규정’ 별표 3 중
 1) 학술논문 (단, 외국학술지 제외)
 2) 저작 중 100점 이상의 단독 전문학술

저작
②‘교원 업적 평가 규정’ 별표 4 중
 1) 특허등록
 2) 특허등록을 제외한 평가항목들의 총합

(대체인정비율 적용 이후)은 최대 5
점까지 ①의 1), 2)를 대체할 수 있
다.

①‘교원 업적 평가 규정’ 별표 3 중
 1) 학술논문

②‘교원 업적 평가 규정’ 별표 4 중
 1) 특허등록
 2) 특허등록을 제외한 평가항목들의 총합

(대체인정비율 적용 이후)은 최대 5
점까지 ①의 1)을 대체할 수 있다.

필수기준

다음 각 호중 하나는 반드시 충족
 1. KCI 등재지 이상(후보지 제외) 

주/교신 논문 2편
 2. 저작 중 100점 이상의 단독학술저작 1권
 3. 대표발명자로서의 특허등록 1건

다음 각 호중 하나는 반드시 충족
 1. SCI급 주/교신 논문 2편
 2. 대표발명자로서의 특허등록 2건
 3. SCI급 주/교신 논문 1편 및 대표발명

자로서의 특허등록 1건

주요 
보직교원의 

특례

1. 부총장, 일반대학원장, 처장, 신학협력단장, 재정지원사업단장의 ‘공헌점수’
 1) 보임기간 중 : 1개월 당 10점
 2) 보직면직 후 : 보임기간의 50% 기간 동안 매월 10점의 공헌점수 부여 (120점 한도)
 3) ‘공헌점수’가 승호 점수에 일부 또는 전부가 포함되는 경우, 필수기준 면제
 4) 재정지업사업단장의 공헌점수 적용은 사업비 총액이 100억원에 상응하는 경우에 한

함.
2.‘공헌점수는 승호기준 점수에 1:1의 비율로 사용 가능

※ 단, 자연공학 계열의 필수 기준 중 ‘SCI급 주교신 논문’ 1편은 다음과 같이 대체할 수 있다.
    1. SCOPUS 등재지 주교신 논문 2편
    2. 단, 언어청각학부 및 간호학과 소속교원은 KCI 등재지 또는 SCOPUS 등재지 주/교신 논문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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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호봉승호
  가. 평가기준

승호예정
호차 자 격 계 열 승호기준

(연구영역 최소점수) 평가기간

가1호 
~ 

가10호

직전 1호봉 승호 또는 
가호봉 승호 후 2년이 
경과한 교수

인문사회 150
승호예정일 전 2년간자연공학 200

HK 200

  나. 상기 가호봉승호 연구영역 최소점수 평가를 위한 인정기준 및 필수기준
계열 인문사회 / HK 자연공학

인정
기준

①‘교원 업적 평가 규정’별표 3 중
 1) 학술논문 (단, 외국학술지 제외)
 2) 저작 중 100점 이상의 단독 전문학술저작
②‘교원 업적 평가 규정’별표 4 중
 1) 특허등록
 2) 특허등록을 제외한 평가항목들의 총합(대

체인정비율 적용 이후)은 최대 5점까지 
①의 1), 2)를 대체할 수 있다.

①‘교원 업적 평가 규정’별표 3 중
 1) 학술논문

②‘교원 업적 평가 규정’별표 4 중
 1) 특허등록
 2) 특허등록을 제외한 평가항목들의 총합(대체

인정비율 적용 이후)은 최대 5점까지 ①의 
1)을 대체할 수 있다.

필수
기준

다음 각 호중 하나는 반드시 충족
 1. KCI 등재지 이상(후보지 제외) 주/교신 

논문 1편
 2. 저작 중 100점 이상의 단독 전문학술저

작 1권
 3. 대표발명자로서의 특허등록 1건

다음 각 호중 하나는 반드시 충족
 1. SCI급 논문 1편(주/교신)
 2. 대표발명자로서의 특허등록 1건

주요
보직
교원
의 

특례

1. 부총장, 일반대학원장, 처장, 신학협력단장, 재정지원사업단장의 ‘공헌점수’
 1) 보임기간 중 : 1개월 당 10점
 2) 보직면직 후 : 보임기간의 50% 기간 동안 매월 10점의 공헌점수 부여 (120점 한도)
 3) ‘공헌점수’가 승호 점수에 일부 또는 전부가 포함되는 경우, 필수기준 면제
 4) 재정지업사업단장의 공헌점수 적용은 사업비 총액이 100억원에 상응하는 경우에 한함.
2.‘공헌점수는 승호기준 점수에 1:1의 비율로 사용 가능

※ 단, 자연공학 계열의 필수 기준 중 ‘SCI급 주교신 논문’ 1편은 다음과 같이 대체할 수 있다.
    1. SCOPUS 등재지 주교신 논문 2편
    2. 단, 언어청각학부 및 간호학과 소속교원은 KCI 등재지 또는 SCOPUS 등재지 주/교신 논문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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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교원 인사 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교원 인사 규정”제3조 제1항에 의거하여 의과대학 소속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교원의 책무) ① 의과대학 소속 교원은 대학의 건학이념과 의과대학의 사명에 따라 

교육과 연구에 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과대학 소속 교원의 전공분야별 주요 책무는 별표 1과 같다.

   ③ 의과대학은 교원 초빙공고 시 교원의 전공분야별 주요 책무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지원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3 조 (교원의 임용) ① 의과대학 소속 교원의 직위는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로 구분한다.

   ② 의과대학 소속 교원은 다음과 같이 기간을 정하여 계약으로 임용하되 임용만료일까지 

재계약에서 누락된 교원은 퇴직처리 한다.

     1. 임상의학분야교원

구 분 신규임용 승진임용 신규재임용 재임용
교수 2년 정년 -

부교수 2년 6년 4년 5년
조교수 2년 - 4년 5년

     2. 기초의학분야교원(2022년 8월 31일 이전 신규임용된 교원 적용)

구 분 신규임용 승진임용 신임교원의 재임용
교수 2년 정년

부교수 2년 7년주1) 5년
조교수 2년 - 6년

     주)1. 부교수 승진 대상자 중 연구업적점수가 우수한 경우 정년을 보장하여 임용할 수 있

다.

     3. 기초의학분야교원(2022년 9월 1일 이후 신규임용된 교원 적용)

구 분 신규임용 승진임용 신임교원의 재임용 재임용
교수 2년 정년 -

부교수 2년 7년주1) 4년 1년(1회 부여)
조교수 2년 - 5년 1년(1회 부여)

     주)1. 부교수 승진 대상자 중 연구업적점수가 우수한 경우 정년을 보장하여 임용할 수 있

다.

   ③ 임상의학분야교원의 신규임용 계약 시에는 급여, 근무내용 등을 포함한 의과대학 임상의

학분야교원 임용계약서(서식1)를 작성하며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기초의학분야 전임교원은 다음 기간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없다. 단, “학교법인일송학

원정관”에 따른 휴직기간은 직위별 최대 임용기간, 승진소요 최소연한에 포함하지 않는다.

     1. 부교수 : 7년

제정 1989. 6. 1
개정 1990. 2. 7
개정 1991. 4.10
개정 1991.10.10
개정 1994. 3.21
개정 1995.11. 9
개정 1996. 6. 4
개정 1998. 8.13
개정 1999.10.14

개정 2000. 3. 2
개정 2003. 1.24
개정 2003. 8. 4
개정 2003.10.23
개정 2004. 1.27
개정 2004.11.18
개정 2005. 4.28
개정 2007. 1. 4
개정 2008.12.11

개정 2009. 3.12
개정 2012. 3. 8
개정 2012. 8. 9
개정 2013. 8. 2
개정 2014. 5.30
개정 2014.12. 8
개정 2015. 1.12
개정 2015.11. 2
개정 2018. 2.26

개정 2018. 7.18
개정 2019. 3.15

   개정 2019.10.17
개정 2022. 2. 9
개정 2022. 8.26
개정 2023. 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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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교수 : 8년

   ⑤ 상기 제2항 제1호의 임용기간은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라 계산한다.

제 4 조 (신규임용 자격기준) ① 임상의학분야교원의 신규임용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교    수 : 전문의 자격 및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20년 이상의 연구 및 교육경력이 있

는 사람

     2. 부 교 수 : 전문의 자격 및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15년 이상의 연구 및 교육경력이 있

는 사람

     3. 조 교 수 : 전문의 자격 및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총 10년 이상의 연구 및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4.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 졸업자가 아닌 사람은 전문의 자격이 없어도 임용될 수 있으며, 

신규임용시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전 각 호의 기준에 2년의 추가 연구 및 교육경력을 

가져야 한다.

     5. 신규임용시 최근 4년이내(군의관 또는 공중보건의로 근무하였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추가)에 SCI(SCIE 포함) 등재학술지에 주저자로 발표한 원저 연구실적물을 조교수는 3

편 이상, 부교수는 4편 이상, 교수는 5편 이상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학생교육에 반드

시 필요하고 의과대학 발전에 상응하는 역할이 기대되는 사람으로서 특정분야의 자질

이 검증된 사람은 제9조의 임용절차를 거쳐 특별채용 할 수 있다.

   ② 기초의학분야교원의 신규임용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교    수 : 연구 및 교육경력 16년 이상이며, 박사학위 소지자

     2. 부 교 수 : 연구 및 교육경력 11년 이상이며, 박사학위 소지자

     3. 조 교 수 : 연구 및 교육경력 4년 이상이며, 박사학위 소지자

     4. 비 의과대학 졸업자의 신규임용시는 전 각 호의 기준에 2년의 추가 연구 및 교육경력

을 가져야 한다.

     5. 의과대학 졸업자로서 교수, 부교수, 조교수의 신규임용시 군의관 (공중보건의 포함) 면

제자는 각각 해당 자격 기준연수에 1년의 추가연구 및 교육경력을 가져야 한다.

     6.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자는 의과대학 졸업자와 동일한 자격기준을 적용한다.

     7. 신규임용 전임교원의 임용직위별 연구업적 최소점수, 연구실적물의 인정범위와 평가기

준 및 부가조건은 따로 정한다.

제 5 조 (승진임용) ① 임상의학분야교원의 승진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조교수에서 부교수 승진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조교수로 신규임용되어 5년 이상 재직한 교원 중 연구 및 교육경

력이 15년 이상인 교원으로서 “의과대학 임상의학분야교원 업적평가 규정”의 승진임

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2. 부교수에서 교수 승진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부교수에서 5년 이상 재직한 교원으로서 “의과대학 임상의학분

야교원 업적평가 규정”의 승진임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3. 비 의과대학 졸업 교원의 부교수 승진임용 시는 제1호 기준에 2년의 추가 연구 및 교

육경력을 가져야 한다.

   ② 기초의학분야교원의 승진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조교수에서 부교수 승진

        조교수에서 6년 이상 재직한 교원

     2. 부교수에서 교수 승진

        부교수에서 5년 이상 재직한 교원

     3. 제1호 내지 제2호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교원은 “의과대학 기초의학분야교원 업적평

가 규정”의 승진임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신규임용 임상의학분야교원의 전적경력이 국내 정규 6년제 의과대학의 전임교원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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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대학과 동일한 직위로 경력을 인정하여 승진요건에 충족하면 신규임용 계약기간 내일

지라도 승진임용할 수 있다. 단, 승진 시 임용기간은 신규임용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승진임용을 원하는 의과대학 교원은 “교원 인사 규정” 제18조에 명시된 신임교원의 

재임용 절차 및 일정에 준하여 승진임용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를 미신청한 교원은 승

진임용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해당 교원은 승진임용을 할 수 없다.

   ⑤ 기초의학분야교원 부교수 승진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술연구업적이 우수한 경

우 정년보장 임용할 수 있으며, 정년이 보장된 부교수가 교수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본 규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심사를 받아야 한다.

     1. 교수 승진시 요구되는 연구업적 최소기준의 3배 이상을 충족한 경우

     2. 세부전공 최상위 국제저널에 논문을 게재한 경우 혹은 국제적 학회의 학술상 수상 등 

국제 수준에 달하는 연구역량을 갖춘 사람으로서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⑥ 의과대학 교원의 승진임용 시기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로 한다.

제 6 조 (재임용) ① 교원의 재임용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은“교원 인사 규정” 제18조를 준용

한다.

   ② 임상의학분야교원의 재임용에 필요한 업적평가는“의과대학 임상의학분야교원 업적평가 

규정”에 따른다.

   ③ 기초의학분야교원의 재임용에 필요한 업적평가는 “의과대학 기초의학분야교원 업적평

가 규정”제16조에 따른다.

제 7 조 (재임용 기준 미충족자에 대한 조치) 재임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교원은 당연히 면

직된다.

제 8 조 (인사위원회) ① 의과대학 교원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과대학 교

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9 조 (외국수학자의 신규 또는 승진임용) 학위제도가 다른 외국에서 수학한 사람의 신규 또

는 승진임용의 경우 이 규정에 따른 학위소지 요건기준에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할 수 있다.

제 10 조 (임용절차)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교원은 의과대학장의 추천과 교원인사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제 11 조 (교원의 업적평가) 의과대학 교원의 신규임용, 승진임용, 재임용에 대한 업적평가는 

“의과대학 기초의학분야교원 업적평가 규정” 및 “의과대학 임상의학분야교원 업적평가 

규정”에 따른다.

제 12 조 (근무처) 기초의학분야교원은 의과대학 기초의학교실에 근무하며, 임상의학분야교원

은 한림대학교 의료원 산하 각 병원에 근무한다.

제 13 조 (교원 인사 규정 준용) 의과대학 교원의 임용, 승진 및 복무에 관한 사항으로 이 규

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원 인사 규정”에 따른다.

제 14 조 (세부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15 조 (규정개정) 이 규정의 개정 시에는 의과대학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부     칙

    ① 1. 이 규정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시행과 동시에 의학부 교원인사규정은 폐지한다.

    ② 1. 이 개정규정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1990년 4월 1일자 교수승진대상자로서 이 개정규정 제4조  제6호 “나”의 시행으로 

승진이 누락되는 교원은 인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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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이 개정규정은 1990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④ 이 개정규정은 1991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⑤ 1. 이 개정규정은 19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규정의 제4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의 학술지발표  원저요건은 1995년 9월 1

일이후의 승진임용 대상자에게 적용한다.

    ⑥ 이 개정규정은 199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⑦ 이 개정규정은 199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⑧ 1. 이 개정규정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임상의학교원 승진임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임용된 전임강사는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조교수대우로 임용

할 수 있다.

      3. (기초의학교원 승진임용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 제2항은 1999년 4월 1일부터 적용

하며, 그 이전시기의 승진임용대상자에게는 종전의 의과대학교원업적심사내규를 적

용한다.

      4. (재임용에 대한 경과조치)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은 1999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시기의 재임용대상자에게는 종전의 교원재임용심사기준을 적용한다.

      5. (교수 정년보장임용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는 1997년 10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

고, 그 이전에 교수로 임용된 기초의학교원은 종전의 교원재임용심사기준에 따른 

재임용심사를 거쳐 정년까지 임용한다.

    ⑩ 이 개정규정은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⑪ 이 개정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⑫ 이 개정규정은 200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⑬ 이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⑭ 이 개정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223호, 2004.11.30)

      이 개정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270호, 2005.5.20)

      이 개정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규정 시행 이전에 조교수대우, 부교수대우 및 교수대우로 승진한 교

원이 조교수대우, 부교수대우 및 교수대우로 근무한 기간은 각각 전임강사, 조교수 및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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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에서 근무한 기간으로 인정하여 승진에 필요한 경력연수로 인정한다.

    ③ (근무연한 신설 및 승진심사기회 보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개정규정 제2조 제3항의 근

무연한 및 제4항의 승진심사기회 보장에 관한 사항은 2009년 3월 1일 이후의 신규임용 및 

승진임용자에게 적용한다.

    ④ (적용의 특례)

      1. 이 개정 규정 시행이전에 한림의료원 산하 각 병원에 근무 중 인자를 임상의학분야의 

교원으로 신규임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4조 제1

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학위 소지 요건을 적용치 아니한다.

      2. 이 개정 규정 시행이전에 한림의료원 산하 각 병원에  근무 중인 사람을 임상의학분

야교원으로 신규임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1항 제7호의 SCI(SCIE) 등재학술

지에 발표한 연구실적물 제출기준을 2010년 9월 신규임용 시까지 적용치 아니하고, 

2011년 3월 신규임용 시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2009년 3월 1일 현재 근무 중인 교원의 인턴 및 레지던트, 군의관(공보의 포

함) 근무경력은 그 기간을 100%로 재산정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전임강사의 명칭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이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

임강사 근무경력은 이 개정규정에 따른 조교수 근무경력으로 본다.

    ③(종전 조교수의 부교수 승진 기준)이 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조교수로 재직중인 교원의 

부교수 승진 소요연한은 조교수로 신규임용 또는 승진임용된 날로부터 4년으로 한다.

    ④(종전 조교수의 동일직위 재임용 기준)이 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조교수로 재직 중인 교

원의 동일직위 재임용 연한은 4년으로 한다.

    ⑤(적용의 특례)

      1. 2009년 3월 1일 이전에 임용된 임상의학분야 교원의 승진임용 심사 시에는 제4조 제1

항 제1호 및 제2호의 학위 소지 요건을 적용치 아니한다.

      2. 2009년 3월 1일 이전에 한림의료원 산하 각 병원에 근무중인 사람을 임상의학분야교

원으로 신규임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4조 제1항 제1

호 및 제2호의 학위 소지 요건을 적용치 아니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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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경과조치) 

      1. 제4조 제5항의 승진임용 시기에 관한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적용하되 승진임용 

시기 변경에 따라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재직연수, 연구 및 교육경력이 1개월 이내에

서 부족할 경우에는 승진에 필요한 재직연수, 연구 및 교육경력이 충족된 것으로 인정

한다.

      2. 승진임용 시기 변경에 따라 2014년 9월 1일부 승진임용 심사대상자의 2014년 9월 연

구실적은 현 직위 재직기간 중의 연구실적으로 인정한다.

    ③ (석사학위 인정기준에 관한 특례)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예정)자로서 종합시험 합격자는 

제3조 제1항 제3호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동일직위 재임용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2015년 9월 1일 이전에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이 승진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임용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간 면직을 유예한다.

    ③ (직위별 최대 임용기간에 미치지 못한 기초의학분야 교원에 대한 특례) 현재 임용계약 

상 임용기간이 본 규정 제2조 6항에 미치지 못하는 기초의학분야 부교수는 동 조가 정하

는 기간까지 임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이 개정 규정 시행일 전에 승진심사에서 탈락한 임상의학분야교원의 승진임용 심사기

회는 제2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4회까지 보장하며, 승진심사 탈락

시 임용기간 종료일은 아래와 같이 한다.

      2. 제3조 제1항의 신규임용 기준은 2015년 9월 신규임용자부터 적용하며, 2015년 3월 신

규임용자는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3. 제4조 제1항의 승진자격 기준, 제5조 2항의 재임용 기준 및 제7조 제1항의 정년보장

기준은 2016년 3월 1일 대상자부터 적용하며, 2015년 9월 1일까지의 대상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상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으로 재임용되는 임상의학분야 조교수 및 부교

수의 재임용기간은 제2조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3년으로 하며, 조건부 재임용기

간은 1년으로 한다.

부     칙

    ①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조교수로 명칭이 변경된 교원의 부교수 승진 소요연한은 조

구분
심사기회 및 승진일자 임용

종료일2회 3회 4회

1회 탈락자 `15. 3. 1 `15. 9. 1 `16. 3. 1 `16. 2.29
2회 탈락자 `15. 3. 1 `15. 9. 1 `16. 2.29
3회 탈락자 　 `15. 3. 1　 `15. 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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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로 명칭 변경 후 최초 재임용된 시점부터 기산한다.

      2. 2012년 7월 22일 개정 규정 시행 이전 조교수로 승진임용된 교원의 부교수 승진 소요

연한은 조교수로 승진임용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3조 제1항의 제5호의 연구실적 제출 기준은 2018년 9월 신규임용자부터 

적용하며, 2018년 3월 신규임용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③ (적용의 특례) 이 개정 규정 시행 이전에 한림의료원 산하 각 병원에 근무중인 사람을 

임상의학분야 교원으로 신규임용 하고자 하는 경우 제3조 제1항 제5호의 연구실적 제출기

준은 2019년 3월 신규임용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8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이 개정 규정 시행 이전에 진행 중인  승진임용 심사 결과는 이 개정 규정에 따른 재

임용 심사결과로 적용한다.

      2. 이 개정 규정 시행 이전에 신규임용 후 3년간 재임용된 교원 및 부교수로 5년간 승진

임용된 교원은 이 개정 규정에 따라 4년간 재임용 및 6년간 승진임용된 것으로 하고 

임용기간을 각 1년씩 연장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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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의과대학 소속 교원의 전공분야별 책무

전공분야 책무

기초의학분야 ◦ 기초의학 교육과정과 학생평가 등의 개선

◦ 의사과학자 양성

기초의학분야(의학교육학) ◦ 전반적인 교육과정과 교수법, 학생평가, 교육평가 방법 등의 개선

◦ 교수·전공의 등 의학교육자 교육·훈련

기초의학분야(의료인문학) ◦ 의료인문학 교육과정과 학생평가 등의 개선

◦ 의과대학과 병원문화 개선에의 기여

임상의학분야 ◦ 임상의학 교육과정과 학생평가 등의 개선

◦ 환자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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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의과대학 임상의학분야교원 임용계약서

이 계약은 한림대학교 총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의과대학 교원          (이하 “을”이라 한다) 
사이의 임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임용기본사항
가. 임용구분 : 신규/승진/재임용
나. 직위 및 호봉 : 조교수/부교수/교수
다.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정년
라. 근무기관 및 부서 :          성심병원         과

2. 급여 및 처우
가. “을”의 급여는 한림대학교의료원 의과대학 임상의학분야교원 급여 규정에 따른다.
나. “갑”은 “을”에 대하여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에 가입한다. 단, 면직할 경우 퇴직금은 연금으로 

갈음한다.
다. “갑”은 “을”에 대하여 교육부에 임용을 보고한다. 
라. “을”은 의과대학 임상의학교원으로서의 권리와 특전을 가지며, 본 계약기간 만료후 임용이 확정

될 경우 계약기간을 경력에 포함한다.
마. “갑”은 “을”에게 년 1회에 한정하여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학회참가를 허용하며, 논문을 발표

할 경우 규정에 따라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3. 근무조건
가. “을”은 임용계약기간 내에 한림대학교 및 한림대학교의료원 제 규정이 정하는 진료, 연구, 교육, 

봉사 등의 임상교원 업무, 기타 모든 복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나. “을”은 환자진료 업무에 항상 최선을 다하며, 자신의 고의적인 태만이나 부주의에 따른 의료분

쟁이나 의료사고는 “을”이 책임진다.
다. “을”은 전문영역의 학술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학생 및 전공의 교육에 최선을 다한다.

4. 승진임용 및 재임용 계약
가. “을”은 한림대학교 재직 중 재임용 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동일 직위 

또는 승진된 직위로 “갑”과 재계약 할 수 있다.
나. “갑”은 “을”의 임용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재임용 또는 승진임용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

를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임용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을”은 심사결과 통보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

부한 임용심사이의신청서를 소속 학장을 경유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갑”은 필요시 
재심사를 실시한다.

라. 임용만료일이 학기중인 경우에는 그 학기의 말일을 임용만료일로 하며, 임용만료일까지 재계약에
서 누락된 교원은 임용만료일자로 자동 퇴직된다.

마. 승진임용 및 재임용의 기준 및 절차는 이 대학교 “의과대학 교원 인사 규정”에 따른다.

5. 기   타
가. “을”이 고용기간 중 휴가, 국내외 학회참석, 기타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갑”에게 서

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을”은 고용기간 중 “갑”이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허가 없이 진료행위 등을 하지 못한다.
다.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한림대학교 교원 관련 제 규정 및 한림대학교의료원 

제 규정을 준용한다.
라. 본인의 원에 따라 면직할 경우 면직일자는 학기말로 하여야 한다.

상기의 계약내용에 상호 이의 없음을 확인하며,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쌍
방이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갑” 한림대학교 총장          (직인)          “을”  성 명 :               (인)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한림대학길 1             현주소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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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기초의학분야교원 업적평가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근거 및 목적) 이 규정은 “의과대학 교원 인사 규정” 제11조에 의거 의과대학 의학

과 기초의학분야교원의 교육, 연구, 산학협력 및 봉사활동에 대한 업적평가를 위한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교원 업적 평가의 목적) 교원 업적 평가는 교원의 교육, 연구 및 봉사활동에 대한 객

관적인 평가를 통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연구의 학문적 수준을 높여 이 대학교의 발

전과 건학이념의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의과대학 의학과 기초의학분야 전임교원 (이하 "교원"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 교원업적평가 결과는 교원의 신규임용, 재임용, 승진임용 및 승호 등에 활용한다.

제 4 조 (평가시기) 교원업적평가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적을 대상으로 실

시한다.

제 5 조 (평가영역) 교원업적의 평가영역은 교육영역, 연구영역, 산학협력영역, 봉사영역으로 

구분한다.

제 2 장  평가기구 및 절차

제 6 조 (평가기구) 교원의 업적평가를 위하여 의과대학 교원업적평가위원회를 두며 산하에 기

초의학분야교원평가위원회를 둔다.

제 7 조 (의과대학 교원업적평가위원회) ① 의과대학 교원업적평가위원회는 의과대학의 교원업

적평가를 담당한다.

   ② 의과대학 교원업적평가위원회는 학장과 학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는 5~7명의 교수 

또는 부교수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학장이 된다.

   ④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8 조 (기초의학분야교원평가위원회) 기초의학분야교원평가위원회는 학장이 위촉하는 위원장

과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9 조 (평가절차) ① 교원은 매년 12월 31일 이전에 평가기간동안의 연구업적을 전산 입력한 

후 학사정보시스템으로 본인의 교원업적보고서(지정서식)를 출력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

고 연구실적물을 첨부하여 익년 1월 10일까지 주임교수에게 제출한다.

   ② 주임교수는 교원업적보고서의 평가점수를 확인하고 학장에게 제출한다.

제정 2001. 1.19
개정 2003. 1.24
개정 2003. 8. 4
개정 2003.10.23
개정 2007. 7.26
개정 2008.12.11
개정 2012. 8. 9
개정 2013. 8. 2
개정 2014.12. 8
개정 2017. 8. 9
개정 2019. 3.15
개정 2020. 9. 9

개정 2021. 6.30
개정 2021.11.19
개정 2022. 8.26
개정 2024. 1. 5
개정 2024. 4.24
개정 2024.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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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학장은 교원업적보고서를 취합하여 기초의학분야교원평가위원회에 평가를 의뢰한다.

   ④ 기초의학분야교원평가위원회는 각 교원의 영역별 업적점수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학장

에게 제출한다.

   ⑤ 학장은 의과대학평가위원회에서 교원의 업적평가점수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는 한편 각 교원에게 통보한다.

제 10 조 (재심신청) ① 교원은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

(소명자료 첨부)으로 학장에게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평가결과에 대한 재심 신청자가 있을 경우 학장은 의과대학평가위원회에서 재심을 실시

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통보한다.

제 3 장  업적평가

제 11 조 (교육영역 평가) ① 교육영역은 학기단위로 평가하여 합산한다.

   ② 교육영역의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교원연구년 기간 동안의 교육영역 평가점수는 학기당 60점으로 한다.

   ④ 담당 강의시간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1. 학부 및 대학원의 강의 및 실습 시간을 합산한다.

      2. 보직에 따른 면제시간을 추가한다.

   ⑤ 신임교수워크숍은 반드시 신규임용 1년 이내에 15시간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제 12 조 (연구영역 평가) ① 연구영역은 연 단위(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평가한

다.

   ② 연구영역의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연구영역 평가항목의 기준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학술논문은 의학․생명과학과 관련된 연구업적이어야 한다. 단, 원저 이외 논문(단보,  

속보, 증례보고, 종설 등)은 SCI(E) 등재지에 게재된 것만 인정하며, 인정률은 의과대

학대평가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2. 저자는 이 대학 재적생은 제외하고 평가한다. 학생 저자를 제외하고 저자가 1명이 되

더라도 평가점수의 90%를 적용하며, 단독논문(1인)인 경우에는 100%를 인정한다.

3. 공동연구실적평가는 저자 중 교수가 1명이더라도 교수 본인이 교신저자 또는 제1저자

가 아닌 경우에는 기타저자(30%)로 적용한다.

4. 공동저작물인 경우 기여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가. 2인 공동연구: 교신저자 80%, 제1저자 60%

나. 3인 공동연구: 교신저자 70%, 제1저자 50%, 기타저자 30%

다. 4인 이상 공동연구: 교신저자 60%, 제1저자 40%, 기타저자 30%

라. 공동교신, 공동 제1저자인 연구실적의 경우 평가점수의 70%를 인정한다.

제 13 조 (산학협력영역 평가) ① 산학협력영역은 연 단위(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평가한다.

   ② 산학협력영역의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 14 조 (봉사영역 평가) ① 봉사영역은 연 단위(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평가한

다. 

   ② 교내봉사의 각종 위원회 인정범위는 의과대학 교원업적평가위원회 심의에 따른다.

   ③ 교외봉사는 평가기간 중 6개월을 초과하여 재임한 경우에 인정한다.

   ④ 봉사영역의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는 [별표 4]와 같이 한다.

제 4 장  평가결과의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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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조 (승진임용 기준) ① 교원의 승진임용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단, 평가기간은 승진

임용예정일을 기점으로 승진 직위에 필요한 평가기간 점수의 합계로 평가한다.

     1. 승진직위별 평가기간, 연구업적 점수, 산학협력업적 대체기준 등은 [별표 5-1], [별표 

5-2]와 같다.

     2. 교원이 승진하기 위해서는 현 직위 재직 기간 중 반드시 교내외 의학교육관련 연수에 

1회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3. 승진심사에 탈락된 교원 및 미신청한 교원은 이후 6개월 단위로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의 업적평가는 승진임용 예정일을 기점으로 승진 직위에 필요한 평가기간 

점수의 합계로 평가한다.

제 16 조 (신임교원의 재임용 및 재임용 기준) ① 신규임용 된 교원은 직위와 관계없이 신규임

용 후 2년 동안의 업적을 평가받으며, 신임교원의 재임용에 필요한 교원업적 기준은 [별표 

6-1], [별표 6-2]와 같다.

   ② 조교수, 부교수의 재임용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 17 조 (기초의학교원 호봉승급 기준) ① 교수의 교원업적평가 점수에 따른 호봉승급 기준은 

[별표 8-1], [별표 8-2]와 같다.

   ② 승호를 원하는 교원은 총장이 정한 기간에 “승호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미신청한 교원은 승호를 할 수 없다.

제 18 조 (학술연구발표 심사) 상기 제15조 및 제16조의 승진 및 재임용을 위한 학술연구발표

(연구 및 교육영역)심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5 장  보   칙

제 19 조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 20 조 (세부사항) 이 규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21 조 (규정개정) 이 규정개정 시에는 의과대학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부    칙

   ① 1.(시행일) 이 제정규정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가. 2000년도 7월 1일 이후의 교원업적은 이 규정에 따라 평가하며 6월 30일 이전의 

교원업적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 교육업적의 평가는 취득평점을 1.2배하여 산출한다.

- 연구업적의 평가는 이 규정 또는 제정전의 교원업적심사내규중 심사대상자에게 

유리한 쪽을 택하여 평가한다.

- 평가결과의 적용기준은 이 제정규정에 따른다.

3.(규정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의과대학교원업적심사내규는 폐지한다.

   ② 이 개정규정은 200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이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 이 개정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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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승진임용에 대한 경과조치) 제16조 제1항의 교원업적평점 기준은 2007년 3월 1일 이후 

신규 임용된 교원부터 적용하고, 기존 교원은 종전의 규정(2003.10.23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의 특례) 기초의학분야 게재예정증명서가 첨부된 연구업적은 심사기간내 게재된 것

으로 인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 조치)
      1. 제15조(승진임용 기준) 2항 및 3항에도 불구하고 2015년 9월까지의 승진심사 기준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2. 제17조(호봉승급 기준) 1항 개정에 따른 적용일은 다음과 같다.
         가. 25호봉에서 7호봉까지 정기승호 대상자 및 6호봉에서 1호봉까지 조기승호 대상자 

: 2015년 3월 1일자 적용
         나. 6호봉에서 1호봉까지 정기 승호 대상자 : 2015년 9월 1일자 적용
         다. 가호봉 승호대상자 : 2016년 3월 1일 적용
   ③ (규정 폐지) 이 개정규정의 시행에 따라 의과대학 신규임용 기초의학교원의 재임용 심사 

내규 및 재직중인 의과대학 기초의학교원에 대한 임용 내규는 폐지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봉사영역 평가에 대한 경과조치) 변경된 봉사영역 평가 기준은 2017년 교원 업적 평가

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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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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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의학과 교육영역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표

   1) 해외학회 발표 및 논문 게재 시점의 해당년도에 교육점수를 부여하며, 의과대학 교학팀
으로 제출된 발표서류 및 게재 논문에 한함

   2) 의학교육 연수: 의학교육연수원, 의학교육평가컨소시엄, 의학교육평가원 등 교외 연수 및 
교내 의학교육 관련 세미나 및 워크숍, 교육과정 개발 및 개선회의 등

평가항목 기준 비 고

담당
강의

강의시간
기준시간 이내 : 50점
초과시간: 0.5점/시간

․기준시간은 의학과 교원의 평균
수업시간임
․대학원 강의 포함
․보직에 따른 면제시간 추가

교육
참여

교과 교육과정 15점/강의 ․의학과 전공교육과정 책임교수
일반교양 및 

대학원공통과목
10점/강의

․신입생세미나, 일반교양, 대학원
공통과목 책임교수

자기주도적학습
수업운영

5점/건
․선택실습, 소규모토론, PBL, TBL, 
증례토의(수업계획서에 반영된 수
업 기준 최대 3건[15점]까지 인정)

학생
지도

학 부 5점/항목

․평가항목
1) 면담실적(C.E.P.입력 1건 이상)
2) 학부생 지도교수
3) 동아리 지도교수
4) 학생집회 참여 지도

연구멘토링(심화 포함) 
관련

8점~16점

․연구멘토링 담당 교수, 기본 8점
1~3회 지도: 2점 추가
4~6회 지도: 4점 추가
7~9회 지도: 6점 추가
10회 지도 이상: 8점 추가 

8점
․연구멘토링 지도 학생이 주저자
로 해외학회에서 발표1)

16점
․연구멘토링 지도 학생이 SCI(E)급 
학술지에 주저자로 논문을 게재1)

대학원
석사 5점/명 ․석박사 지도학생(재학생 기준)

(최대 50점까지 인정)박사 10점/명

학생
선발

위촉사정관 10점/연

․의학과 신∙편입생 선발에 한함
(위원 변경 시, 활동기간만큼 부여함)

서류심사
수시 16점/건

편입학 10점/건

면접심사
정시, 수시 5점/건
편입학 5점/건

기타

영어강의 교과목 담당 5점/건

의학교육연수2) 및 회의 
참석

5점/건
․의학교육관련 연수 및 회의 참석
(참가확인서 및 수료증 제출)

교육과정 평가관리 5점/건
․학부, 대학원 종합시험 문제출제 
및 시험감독

수업계획서 미입력 -2점/건
․학부, 대학원 수업계획서 미입력 
교과목당

교육과정 개선,
평가인증 관련 활동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시 5점/
영역별(최대15점)
※ 위원장, 간사, 위원(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경우)

․보고서 작성, 제출 학기만 해당

자체평가회의 참석 5점/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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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의학과 연구영역 평가항목 및 인정기준표

평가항목 인정기준 점  수

국제학술지

SCI급 학술지

(SCI(E), SSCI, A&HCI 등재 학술지)

영향력지표(IF)

IF<1.0 : 150점

1.0≤IF<3.0 : 200점

3.0≤IF<4.0 : 300점

4.0≤IF<5.0 : 400점

5.0≤IF<7.0 : 500점

7.0≤IF<10.0 : 600점

10.0≤IF    : 700점

SCOPUS / Medline 등재지 120점

국내학술지 KCI 등재지 100점

학술저작

전공 관련 저서, 번역서 및 교과서

(ISSN, ISBN 부여된 저작에 한정하며, 

개정판은 제외함)

100점

 ◆ 연구영역(학술지 및 학술저작) 항목별 세부 인정기준

세부기준

가. 저자는 이 대학 재적생은 제외하고 평가한다. 학생 저자를 제외하고 저자가 1명이 되더

라도 평가 점수의 90%를 적용하며, 단독논문(1인)인 경우에는 100%를 인정한다.

나. 공동저작물은 기여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정환산율을 적용한다.

   ․ 2인 공동연구: 교신저자 80%, 제1저자 60%

   ․ 3인 공동연구: 교신저자 70%, 제1저자 50%, 기타저자 30%

   ․ 4인 이상 공동연구: 교신저자 60%, 제1저자 40%, 기타저자 30%

   ․ 공동교신, 공동 제1저자인 연구실적의 경우 평가점수의 70%를 인정한다.

다. 공동연구실적 평가는 저자 중 교수가 1명 남더라도 교수 본인이 교신저자 또는 제1저자

가 아닌 경우에는 기타저자(30%)로 적용한다.

라. 국제학술지(SCI급) IF 기준 적용방법 - 평가시점 2년전 또는 1년전 IF 중, 평가교원에게 

유리한 것 적용한다.

마. 온라인 출판 논문의 인정범위

   ․ 종이출판 없이 온라인으로만 출판되는 저널의 경우 해당 증빙을 갖추어 제출할 경우

   ․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경우 DOI 및 출판일, 권, 호, 페이지가 모두 부여되어 공식적으로 

온라인에 탑재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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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의학과 산학협력영역 평가항목 및 인정기준표

평가항목 기 준 비 고

기술이전 기술료

- 1억원 이상 : 400점

- 5천만원 이상 : 300점

- 3천만원 이상 : 250점

- 1천만원~3천만원 미만 : 200점

- 5백만원~1천만원 미만 : 50점

- 본교(산학협력단)가 기술 등 지식

이전 계약의 주체가 되어 수행한 

경우 또는 본교(산학협력단)에 귀

속된 특허에 따른 수입발생에 한

함.

  ※ 소수점 이하는 버림.

외부 연구비 수주액

(공동연구 포함)

 - 3억원 이상 : 300점

 - 2억원 이상 : 200점

 - 1억원 이상 : 100점

 - 5천만원~1억원 미만 : 70점

 - 1천만원~5천만원 미만 : 50점

- 1인당 실질 수주액으로 산정하며 본

교 산학협력단 지정계좌에 입금된 

경우에 한함.

- 연구비 최초 수주(최초계약)시부터 참

여한 과제에 한함.

- 공동연구는 책임연구자가 설정한 총 

입금액 기준 배분비율로 산정

- BK21, ACE 등 인력양성성격의 국책

사업은 제외(‘대학정보공시’상의 

연구비로 인정되는 항목에 한정하여 

인정)

 ※ 소수점 이하는 버림

기술·경영지도

/기술자문
- 계약 건당 2점(최대 10점)

- 기술 및 경영지도를 위하여 산학협력

단과 계약이 체결된 업체의 자문료

가 본교 (산학협력단) 지정계좌에 입

금된 경우에 한함.

- 자문료를 지급받지 않은 경우는 인정

불가

특허 등록

국내 - 건당 100점 
- 본교(산학협력단) 명의로 등록된 

특허에 한함.

- 국외특허는 OECD가입 국가등록 

시 인정(기타 국가의 경우 국내특

허로 인정)

- 산정방식 : 대학본부 연구논문 공

저자 산출 방식에 의함.

   ※ 소수점 이하는 버림.

국제 - 건당 4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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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의학과 봉사영역의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기준

구분 업적내용 인정기준
평점

(연간)

교내

학교 보직 수행

교무위원으로 보임 기간(1년간) 30

학부(과)장, 전공주임교수 보임기간

(1년간)
30

학생 취업지도 목표 취업률
최소 취업률 3

권장 취업률 5

국고사업참여

국고사업 지원 (1회당)
위원장 30

위원 20

국고사업 선정 (1회당)
위원장 50

위원 30

국고사업 수행 (연간)
단장급 50

부장급 30

 ※ 중복 인정은 하지 않음

각종 위원회
단기 집중작업 특별위원회 위원

(대학발전계획 수립 등)
2

교수자 프로그램 참여

(건당)
본교 교육혁신센터 주관 교수자 프로그램 참여시 1

본교발전기금 등 기부
본교에 발전기금 등 기부금품 납부 또는 유치 (1,000

만원 당)
2

교외

국내기관 지원활동 공공기관, 민간단체, 산업체 지원활동 2

국제기구 지원활동 임원, 자문위원, 심판 등 2

국내 ․ 외 학회활동

국제저명학술지

(SCI(E), SSCI, 

SCOPUS, EconLit)

회장 3

임원, 편집위원

(심사위원)
2

KCI등재(후보)지

회장 2

임원, 편집위원

(심사위원)
1

국가고시 등 출제위원
국가고시 출제 위원 2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 2

언론매체 홍보(건당)
중앙 일간지, 전국 송출 TV, 라디오 2

지역 일간지, 지역 송출 TV, 라디오 1

외부 학술 봉사상 수상

(건당)
전국단위로서 심사제도가 있는 학술 및 봉사상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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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1. 의학과 교원의 승진 기준(2022년 8월 31일 이전 신규임용된 교원 적용)

승진직위 부교수 교수
승진최소연한

(평가기간)
6 5

업적평가최소점수 1,980 1,650
연구영역최소점수1) 1,310 1,050
KCI등재지이상

필수기준점수
800 680

SCI급 주저자

논문 최소 편수2)3) 4 5

우수논문 가중치 적용

- JCR 상위  5% 학술지 주저자 발표 시 3편으로 인정

- JCR 상위 10% 학술지 주저자 발표 시 2편으로 인정

- JCR 상위 30% 학술지 주저자 발표 시 1.5편으로 인정

1) 승진임용에 필요한 연구영역 점수는 산학협력 업적점수를 아래와 같이 1:1의 비율로 전환하

여 인정할 수 있다.

산학실적유형 대체가능 인정범위
기술이전기술료 1. 연구영역 최소점수

2. 단, KCI등재지 이상 필수기준 점수 제외

3. 주저자 논문 최소기준 대체불가

외부연구비수주액
국내특허등록

국제특허등록(공동발명자)

국제특허등록(대표발명자)

1. 연구영역 최소점수

2. KCI등재지 이상 필수기준 점수 대체 가능

3. 주저자 논문 최소기준 대체 가능(특허 1건은 논문1편으로 대체)

2) 동일 논문에서 주저자(제1저자 및 교신저자)가 2인 이상 본교 전임교원인 경우에는 교신저

자 1명만 주저자로 인정한다. 단, 조교수가 제1저자인 경우 주저자의 업적으로 인정하되, 동

일 논문의 교신저자는 주저자 업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사회의학 전공 중 보건정책학, 의료관리학 및 의학교육학 담당 교원의 경우 학문의 특성을 

고려하여 SCI급 논문을 KCI 등재지로 아래와 같이 대체할 수 있다.

직급

(주저자 논문 편수)

보건정책학, 의료관리학 및 의학교육학전공 논문 대체기준

SCI급 KCI

조교수➝부교수

(SCI급 4편)

0편 7편
1편 5편
2편 4편
3편 2편
4편 0편

부교수➝교수

(SCI급 5편)

0편 8편
1편 6편
2편 5편
3편 3편
4편 2편
5편 0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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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2. 의학과 교원의 승진 기준(2022년 9월 1일 이후 신규임용된 교원 적용)

승진직위 부교수 교수
승진최소연한

(평가기간)
6 5

업적평가최소점수 1,980 1,650
연구영역최소점수1) 1,310 1,050
KCI등재지이상

필수기준점수
800 680

SCI급 주저자

논문 최소 편수가)2) 7(교신저자 3편이상) 6(교신저자)

학술연구발표

(연구 및 교육영역) 

연구 영역 평균 3.5점 이상이고,

교육 영역 ‘가(PASS)’

연구 영역 평균 20점 이상이고,

교육 영역 ‘가(PASS)’

공통사항

- 부교수, 교수 승진임용 시, 연구책임자로 3건 이상의 국책연구과제 신

청 또는 연구책임자로 1건 이상의 국책연구과제 수혜실적이 있어야 

한다.

분야별 우수 논문 

환산가)

구분
(인정비율)

단독

주저자1)

(100%)

공동주저자 수2)

2인
(70%)

3인
(50%)

4인이상
(30%)

IF3) 10이상 또는 

JCR3) 상위10%이내
2편 1.4편 1편 0.6편

JCR3) 상위 30%이내 1.5편 1.1편 0.8편 0.5편

상기 외 1편 0.7편 0.5편 0.3편

 주1) 단독주저자는 조교수(1인 제1저자 혹은 1인 교신저자), 부교수(1인 

교신저자)를 의미하고, 부교수의 제1저자 논문은 단독주저자 연구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2) 공동주저자 수: 제1저자 및 교신저자 수의 총합을 의미

   3) Impact Factor(IF)와 JCR은 평가시점 2년전 또는 1년전 IF 중, 평

가교원에게 유리한 것 적용

1) 승진임용에 필요한 연구영역 점수는 산학협력 업적점수를 아래와 같이 1:1의 비율로 전환하

여 인정할 수 있다.

산학실적유형 대체가능 인정범위

기술이전기술료

1. 연구영역 최소점수

2. 단, KCI등재지 이상 필수기준 점수 제외

3. 주저자 논문 최소기준 대체불가

외부연구비수주액

국내특허등록

국제특허등록(공동발명자)

국제특허등록(대표발명자)

1. 연구영역 최소점수

2. KCI등재지 이상 필수기준 점수 대체 가능

3. 주저자 논문 최소기준 대체 가능(특허 1건은 논문1편으로 대체)



4-1-6~12 인사행정

2) 사회의학 전공 중 보건정책학, 의료관리학 및 의학교육학 담당 교원의 경우 학문의 특성을 

고려하여 SCI급 논문을 KCI 등재지로 아래와 같이 대체할 수 있다.

직급

(주저자 논문 편수)

보건정책학, 의료관리학 및 의학교육학전공 논문 대체기준

SCI급 KCI

조교수➝부교수

(SCI급 7편)

0편 12편

1편 11편

2편 9편

3편 7편

4편 5편

5편 4편

6편 2편

7편 0편

부교수➝교수

(SCI급 6편)

0편 10편

1편 8편

2편 6편

3편 5편

4편 3편

5편 2편

6편 0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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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1. 의학과 신임교원의 재임용 기준(2022년 8월 31일 이전 신규임용된 교원 적용)

평가기간

평점기준

업적 최소 점수 연구영역 최소 점수1) SCI급 주저자 논문 최소 편수2)3) 

2년 520점 340점 2편

1) 재임용에 필요한 연구영역 점수는 산학협력 업적점수를 아래와 같이 1:1의 비율로 전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산학실적유형 대체가능 인정범위

기술이전기술료

1. 연구영역 최소점수

2. 단, KCI등재지 이상 필수기준 점수 제외

3. 주저자 논문 최소기준 대체불가

외부연구비수주액

국내특허등록

국제특허등록(공동발명자)

국제특허등록(대표발명자)

1. 연구영역 최소점수

2. KCI등재지 이상 필수기준 점수 대체 가능

3. 주저자 논문 최소기준 대체 가능(특허 1건은 논문 1편으로 대체)

2) 동일 논문에서 주저자(제1저자 및 교신저자)가 2인 이상 본교 전임교원인 경우에는 교신저

자 1명만 주저자로 인정한다. 단, 조교수가 제1저자인 경우 주저자의 업적으로 인정하되, 동

일 논문의 교신저자는 주저자 업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사회의학 전공 중 보건정책학 및 의료관리학, 의학교육학 담당 교원의 경우 학문의 특성을 

고려하여 KCI 등재지를 아래와 같이 환산 한다.

SCI급 KCI

0편 3편 

1편 1편

2편 0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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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2. 의학과 신임교원의 재임용 기준(2022년 9월 1일 이후 신규임용된 교원 적용)

신임교원의

재임용 직위
조교수, 부교수, 교수

평가기간 2

업적평가최소점수 520점

연구영역최소점수1) 340점

SCI급 주저자

논문 최소 편수가)2) 2

분야별 우수 논문 

환산가)

구분
(인정비율)

단독

주저자1)

(100%)

공동주저자 수2)

2인
(70%)

3인
(50%)

4인이상
(30%)

IF3) 10이상 또는 

JCR3) 상위10%이내
2편 1.4편 1편 0.6편

JCR3) 상위 30%이내 1.5편 1.1편 0.8편 0.5편

상기 외 1편 0.7편 0.5편 0.3편

 주1) 단독주저자는 조교수(1인 제1저자 혹은 1인 교신저자), 부교수 및 

교수(1인 교신저자)를 의미하고, 부교수 및 교수의 제1저자 논문

은 단독주저자 연구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2) 공동주저자 수: 제1저자 및 교신저자 수의 총합을 의미

   3) Impact Factor(IF)와 JCR은 평가시점 2년전 또는 1년전 IF 중, 평

가교원에게 유리한 것 적용

1) 재임용에 필요한 연구영역 점수는 산학협력 업적점수를 아래와 같이 1:1의 비율로 전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산학실적유형 대체가능 인정범위

기술이전기술료
1. 연구영역 최소점수

2. 단, KCI등재지 이상 필수기준 점수 제외

3. 주저자 논문 최소기준 대체불가

외부연구비수주액

국내특허등록

국제특허등록(공동발명자)

국제특허등록(대표발명자)

1. 연구영역 최소점수

2. KCI등재지 이상 필수기준 점수 대체 가능

3. 주저자 논문 최소기준 대체 가능(특허 1건은 논문 1편으로 대체)

2) 사회의학 전공 중 보건정책학 및 의료관리학, 의학교육학 담당 교원의 경우 학문의 특성을 

고려하여 KCI 등재지를 아래와 같이 환산 한다.

SCI급 KCI

0편 3편 

1편 1편

2편 0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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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의학과 교원의 재임용 기준(2022년 9월  1일 이후 신규임용된 교원 적용)

재임용직위 조교수 부교수

평가기간 6 5

업적평가최소점수 1,980 1,650

연구영역최소점수1) 1,310 1,050

KCI등재지이상

필수기준점수
800 680

SCI급 주저자

논문 최소 편수가)2) 7(교신저자 3편이상) 6(교신저자)

학술연구발표

(연구 및교육영역) 

연구 영역 평균 3.5점 미만이고,

교육 영역 ‘가(PASS)’

연구 영역 평균 15점 이상 

20점 미만이고, 교육 영역 

‘가(PASS)’

공통사항

- 조교수, 부교수 재임용 시, 연구책임자로 3건 이상의 국책연구과제 신

청 또는 연구책임자로 1건 이상의 국책연구과제 수혜실적이 있어야 

한다.

분야별 우수 논문 

환산가)

구분
(인정비율)

단독

주저자1)

(100%)

공동주저자 수2)

2인
(70%)

3인
(50%)

4인이상
(30%)

IF3) 10이상 또는 

JCR3) 상위10%이내
2편 1.4편 1편 0.6편

JCR3) 상위 30%이내 1.5편 1.1편 0.8편 0.5편

상기 외 1편 0.7편 0.5편 0.3편

 주1) 단독주저자는 조교수(1인 제1저자 혹은 1인 교신저자), 부교수(1인 

교신저자)를 의미하고, 부교수의 제1저자 논문은 단독주저자 연구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2) 공동주저자 수: 제1저자 및 교신저자 수의 총합을 의미

   3) Impact Factor(IF)와 JCR은 평가시점 2년전 또는 1년전 IF 중, 평

가교원에게 유리한 것 적용

1) 승진임용에 필요한 연구영역 점수는 산학협력 업적점수를 아래와 같이 1:1의 비율로 전환하

여 인정할 수 있다.

산학실적유형 대체가능 인정범위

기술이전기술료
1. 연구영역 최소점수

2. 단, KCI등재지 이상 필수기준 점수 제외

3. 주저자 논문 최소기준 대체불가

외부연구비수주액

국내특허등록

국제특허등록(공동발명자)

국제특허등록(대표발명자)

1. 연구영역 최소점수

2. KCI등재지 이상 필수기준 점수 대체 가능

3. 주저자 논문 최소기준 대체 가능(특허 1건은 논문1편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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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의학 전공 중 보건정책학, 의료관리학 및 의학교육학 담당 교원의 경우 학문의 특성을 

고려하여 SCI급 논문을 KCI 등재지로 아래와 같이 대체할 수 있다.

직급(주저자 논문 편수)
보건정책학, 의료관리학 및 의학교육학전공 논문 대체기준

SCI급 KCI

조교수➝부교수

(SCI급 7편)

0편 12편

1편 11편

2편 9편

3편 7편

4편 5편

5편 4편

6편 2편

7편 0편

부교수➝교수

(SCI급 6편)

0편 10편

1편 8편

2편 6편

3편 5편

4편 3편

5편 2편

6편 0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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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1. 의학과 교원의 승호기준(2022년 8월 31일 이전 신규임용된 교원 적용)

승호구분 직위
승호예정 

호차
평가기간

승호기준

(연구영역 

최소점수)

연구영역 최소점수 평가를 

위한 필수기준(다음 중 하나 

충족)2)3)

정기승호 교수 ~7호
승호예정일 전

1년
120점

1. SCI급 주저자 1편

2. 대표발명자 특허등록 1건
정기승호 교수 6호~1호

승호예정일 전

1년6월
180점

정기승호 부교수 ~7호
승호예정일 전

1년
120점 -

정기승호 부교수 6호~5호
승호예정일 전

1년6월
180점 -

정기승호 조교수 ~11호
승호예정일 전

1년
120점 -

유보승호1) 전체 24호~7호
승호예정일 전

2년
240점

1. SCI급 주저자 2편

2. 대표발명자 특허등록 2건

3. SCI급 주저자 1편 및 

대표발명자 특허등록 1건

*유보승호의 경우 교수에 

한정하며, 부교수 및 

조교수는 연구영역 

최소점수만 필수

유보승호 전체 6호
승호예정일 전

2.5년
300점

유보승호 전체 5호~1호
승호예정일 전

3년
360점

조기승호 교수 6호~1호
승호예정일 전

1년
360점

가호봉

승호
교수 가1호~가2호

승호예정일 전

2년
300점

1. SCI급 주저자 1편 

2. 대표발명자 특허등록 1건

가호봉

승호
교수 가3호 이상

승호예정일 전

2년
300점

1. SCI급 주저자 1편 

2. SCOPUS 주교신 2편

3. 대표발명자 특허등록 1건

1) 유보승호란 정기승호 탈락자(미신청자)가 차기 정기승호 평가기간에 아래의 평가기준을 충

족할 경우, 직전 탈락호차까지 포함하여 2개 호봉을 승호하는 것을 말한다.

   - 유보승호 심사 기회는 각 직위별로 2회에 한정하며 승호심사 대상교원은 승호심사 신청 

시 이를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 최초 유보승호 탈락 교원은 탈락일을 기준으로 해당 심사대상 기간에 따라 다음 정기승

호 및 최종 유보승호 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최초 유보승호 심사에 사용한 업적점수는 

최종 유보 승호 심사에 중복 사용할 수 없다. 

   - 유보승호에 따른 호차별 최대 도달가능 호차는 “교원 인사 규정” [별표2] 교원의 승호  

기준에 따른다.

2) 동일 논문에서 주저자(제1저자 및 교신저자)가 2인 이상 본교 전임교원인 경우에는 교신저

자 1명만 주저자로 인정한다. 단, 조교수가 제1저자인 경우 주저자의 업적으로 인정하되, 동

일 논문의 교신저자는 주저자 업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사회의학 전공 중 보건정책학 및 의료관리학, 의학교육학 담당 교원은 SCI급 논문 1편을 

KCI 등재지 또는 SCOPUS 등재 학술지 주저자 논문 2편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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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2. 의학과 교원의 승호기준(2022년 9월 1일 이후 신규임용된 교원 적용)

승호구분 직위
승호예정 

호차
평가기간

승호기준

(연구영역 

최소점수)

연구영역 최소점수 평가를 

위한 필수기준(다음 중 하나 

충족)2)3)

정기승호 교수 ~7호
승호예정일 전

1년
120점

1. SCI급 주저자 1편

2. 대표발명자 특허등록 1건
정기승호 교수 6호~1호

승호예정일 전

1년6월
180점

정기승호 부교수 ~7호
승호예정일 전

1년
120점 -

정기승호 부교수 6호~5호
승호예정일 전

1년6월
180점 -

정기승호 조교수 ~11호
승호예정일 전

1년
120점 -

유보승호1) 전체 24호~7호
승호예정일 전

2년
240점

1. SCI급 주저자 2편

2. 대표발명자 특허등록 2건

3. SCI급 주저자 1편 및 

대표발명자 특허등록 1건

*유보승호의 경우 교수에 

한정하며, 부교수 및 

조교수는 연구영역 

최소점수만 필수

유보승호 전체 6호
승호예정일 전

2.5년
300점

유보승호 전체 5호~1호
승호예정일 전

3년
360점

조기승호 교수 6호~1호
승호예정일 전

1년
360점

가호봉

승호
교수 가1호~가2호

승호예정일 전

2년
300점

1. SCI급 주저자 1편 

2. 대표발명자 특허등록 1건

가호봉

승호
교수 가3호 이상

승호예정일 전

2년
300점

1. SCI급 주저자 1편 

2. SCOPUS 주교신 2편

3. 대표발명자 특허등록 1건

1) 유보승호란 정기승호 탈락자(미신청자)가 차기 정기승호 평가기간에 아래의 평가기준을 충

족할 경우, 직전 탈락호차까지 포함하여 2개 호봉을 승호하는 것을 말한다.

   - 유보승호 심사 기회는 각 직위별로 2회에 한정하며 승호심사 대상교원은 승호심사 신청 

시 이를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 최초 유보승호 탈락 교원은 탈락일을 기준으로 해당 심사대상 기간에 따라 다음 정기승

호 및 최종 유보승호 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최초 유보승호 심사에 사용한 업적점수는 

최종 유보 승호 심사에 중복 사용할 수 없다. 

   - 유보승호에 따른 호차별 최대 도달가능 호차는 “교원 인사 규정” [별표2] 교원의 승호  

기준에 따른다.

2) 의학과 신임교원의 재임용 기준 [별표6-2] 내 ‘분야별 우수 논문 환산기준’을 따른다.

3) 사회의학 전공 중 보건정책학 및 의료관리학, 의학교육학 담당 교원은 SCI급 논문 1편을 

KCI 등재지 또는 SCOPUS 등재 학술지 주저자 논문 2편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의과대학 임상의학분야교원 업적평가 4-1-26~1 

의과대학 임상의학분야교원 업적평가 규정

제정 2003.10.23
개정 2004.11.18
개정 2007. 1. 4
개정 2008.10. 2
개정 2008.12.11
개정 2009. 3.12
개정 2010. 1.18

개정 2012. 8. 9
개정 2014. 5.30
개정 2015. 1.12
개정 2015.11. 2
개정 2017. 8. 9
개정 2018. 2.26
개정 2018. 7.18

개정 2019. 8. 1
개정 2020. 9. 9
개정 2021.11.19
개정 2022. 2. 9
개정 2024. 1. 5
개정 2024. 4.24
개정 2024.10. 2
개정 2025. 1.14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의과대학 교원 인사 규정”제11조에 의거 의과대학 임상의학분야

교원의 업적평가를 위한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교원 업적평가의 목적) 교원 업적평가는 교원의 연구, 교육 및 봉사활동에 대한 객관

적인 평가를 통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연구의 학문적 수준을 높여 이 대학교의 발전

과 건학이념의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의과대학 의학과 임상의학분야 전임교원 (이하 “교원”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 교원업적평가 결과는 교원의 재임용, 승진임용 등에 활용한다.

제 4 조 (평가시기) 교원업적평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지난 1년 동안(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적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제 5 조 (평가영역) 교원업적의 평가영역은 연구영역, 교육영역, 봉사영역으로 구분한다.

제 2 장  평가기구 및 절차

제 6 조 (교원업적평가위원회) ① 임상의학분야 교원 업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임상의학분야교

원 업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의과대학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의과대학장이 한

다.

   ③ 평가위원회의 기능은 의과대학 교원인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제 7 조 (교원 업적평가절차) ① 교원은 매년 1월 초 평가기간동안의 연구업적을 HRI 시스템에 

입력하고, 교원업적보고서(서식1)와 연구실적물을 출력하여 의과대학장에게 제출한다.

   ② 의과대학장은 평가위원에게 업적평가를 의뢰하고 평가결과를 취합하여 평가위원회에 평

가내용을 상정한다.

   ③ 의과대학장은 평가위원회에서 확정된 개인별 업적평가 결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총장

에게 보고하는 한편 각 해당 교원에게 통보한다.

제 8 조 (연구실적 심사절차) ① 승진임용 심사대상자는 연구실적물 1부를 의과대학 교학팀으

로 송부한다.

   ② 의과대학장은 심사대상자가 속한 병원별로 각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하고 연구실적 심

사를 의뢰한다.

   ③ 연구실적심사위원장은 연구실적심사위원회를 소집하고 연구실적을 심사한다.

   ④ 연구실적심사위원장은 연구실적조서(서식3) 및 연구실적심사보고서(서식4)에 심사결과를 

기재한다.

   ⑤ 연구실적심사위원장은 연구실적심사보고서에 각 위원의 날인을 받은 후 의과대학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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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한다.

제 9 조 (재심신청) ① 교원은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

(소명자료 첨부)으로 학장에게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평가결과에 재심 신청이 있을 경우 학장은 의대평가위원회에서 재심을 실시하고 그 결

과를 총장에게 통보한다.

제 3 장  업적평가

제 10 조 (영역별 평가) ① 연구영역의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SCI(E) 등재학술지에 주저자로 발표한 원저 연구실적에 한정하여 인정하며, 편수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단, SSCI 등재학술지 게재논문은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SCI 

등재학술지 게재논문으로 인정할 수 있다.

        주 1) 공동주저자 : 공동제1저자, 공동교신저자

           2) Impact Factor(IF) 와 JCR은 평가시점 기준 최근값을 적용한다.

     2. 논문종류가 종설인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인정비율을 정한다.

     3. PubMed에서 검색되는 영문 논문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밖의 논문은 평가위원회에서 심

의 후 결정한다.

     4. 인정기간 내에 paper publish된다는 게재예정증명서를 첨부한 연구실적 및 권, 호, 페

이지가 있는 E-publish 연구실적은 paper publish로 인정한다.

     5. 모든 연구업적은 이중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

     6. 부교수 및 교수의 제1저자 논문은 주저자 연구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단, 교신저자

가 타기관 교원인 경우에 한정하여 제1저자 논문을 주저자 연구실적으로 인정한다.

   ② 교육영역의 평가기준 및 인정점수는 서식2와 같다.

   ③ 봉사영역은 대내・외 활동 등 8개의 항목을 평가한다.

     1. 대내(교내) 활동

      가. 대학강의

      나. 보직 수행

      다. 위원회 활동

      라. TFT 활동

     2. 대외(학술) 활동

      가. 국내외 학회발표

      나. 좌장 활동

     3. 학회 활동

      가. 국내외 학회활동(임원, 편집위원등)

      나. 언론매체(Media) 홍보

제 4 장  평가결과의 적용기준

제 11 조 (신규재임용 및 재임용기준) ① 신규임용 교원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재임용에 필

요한 연구 및 교육업적은 다음과 같다.

구분
(인정비율)

단독저자
(100%)

공동주저자 수
2인
(70%)

3인
(50%)

4인이상
(30%)

IF 10이상 또는 JCR 
상위10%이내

2편 1.4편 1편 0.6편

JCR 상위 30%이내 1.5편 1.1편 0.8편 0.5편
상기 외 1편 0.7편 0.5편 0.3편



의과대학 임상의학분야교원 업적평가 4-1-26~3 

       주) 신임교수워크숍은 반드시 신규임용 1년 이내에 참석하여야 한다.

   ② 부교수 및 조교수의 재임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주 1) 부교수로 승진 임용된 교원

       2) 부교수로 재임용된 교원

       3) 부교수 신규임용 후 4년간 신규재임용된 교원

       4) 조교수로 재임용된 교원

       5) 조교수 신규임용 후 4년간 신규재임용된 교원

   ③ 제12조의 교수 승진임용 기준을 충족하였으나, 정년보장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부교

수는 5년간 재임용 한다.

   ➃ 제1항 및 제2항의 교육업적 참여시간은 의과대학에서 주관하거나 의과대학장이 인정하

는 의학교육관련 연수 또는 학생교육관련 회의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단, 치과학 교원은 교

육업적 필수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⑤ 연구 및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비상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의과대학 교원인사위

원회 심의를 통해 재임용 기간 만료일을 유예할 수 있다.

제 12 조 (승진임용기준) ① 승진임용에 필요한 연구 및 교육업적은 다음과 같다. 

       주) 평가기간은 승진임용예정일의 직전일부터 기산한다.

   ② 부교수 및 교수 승진임용 시 연구책임자로 3건 이상의 국책연구과제 신청 또는 연구책

임자로 1건 이상의 국책연구과제 수혜실적이 있어야 한다.

   ③ 교수 승진임용 시 정년보장 심사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정년보장 심사기준은 따로 정한

다.

   ④ 제1항의 교육업적 산정방식은 제11조 제3항의 내용을 따른다. 단, 승진임용시 신규재임

용 심사에서 취득한 교육업적은 6시간까지 인정한다.

제 13 조 (학술연구발표 심사) 상기 제11조 및 제12조의 학술연구발표 심사에 관한 사항은 따

로 정한다.

제 5 장  보   칙

제 14 조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구 분 평가기간 연구업적
(주저자 논문) 교육업적

교수 2년 SCI(E) 원저 1편
총 18시간

(신임교수워크숍 포함)

부교수 2년 SCI(E) 원저 1편
총 18시간

(신임교수워크숍 포함)

조교수 2년 SCI(E) 원저 1편
총 18시간

(신임교수워크숍 포함)

구 분 평가기간 연구업적 (주저자 논문) 교육업적 학술연구발표

부교수
6년 1) SCI(E) 원저 4.8편 총 18시간

3.75점5년 2) SCI(E) 원저 4.0편 총 15시간
4년 3) SCI(E) 원저 3.2편 총 12시간

조교수
5년 4) SCI(E) 원저 4.0편 총 15시간 -
4년 5) SCI(E) 원저 3.2편 총 12시간 -

승진 직위 현직최소연수 평가기간 연구업적
(주저자 논문) 교육업적 학술연구 발표

교수 부교수로 5년 5년 SCI(E) 원저 4편 총 15시간 4.0점

부교수 조교수로 5년 5년 SCI(E) 원저 4편 총 15시간 3.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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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규는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224호, 2004.11.30>

      이 개정내규는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제12조 제3항의 교육업적은 2006년 1월 1일 이후의 실적부터 인정하며, 2007년 3월 1

일 승진대상자부터 적용한다. 

      2. 제12조 제4항의 워크샵 참석요건은 2007년 3월 1일 이후 임용된 교원에게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2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는 2010년 4월 1일 승진임용대상자부터 적용하

며, 그 이전 시기의 승진임용대상자는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이 개정규정 시행 이전에 조교수대우, 부교수대우 및 교수대우로 승진한 교원이 조교

수대우, 부교수대우 및 교수대우로 근무한 기간은 각각 전임강사, 조교수 및 부교수에서 

근무한 기간으로 인정한다.

      2. 제12조 제1항의 제1호의 SCI(SCIE) 등재학술지에 발표한 연구실적물 제출기준은 2011

년 4월 1일 승진임용대상자부터 적용한다.

      3.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SCI(SCIE) 등재학술지에 발표한 연구실적물 제출기준

은 2012년 4월 1일 승진임용대상자부터 적용하고 그 이전 시기의 승진임용대상자는 종

전기준에 따라 해당 학회의 주학술지 또는 대등한 수준의 학술지에 발표된 원저 2편 이

상을 제출토록 한다.

부     칙

      이 개정내규는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내규는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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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전임강사의 명칭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1.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임강사 직위로의 신규임용 및 재임용은 제8조 제3항에 규정한 

동일직위 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2.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조교수로 명칭이 변경된 교원의 최초 재임용 심사는 종전 규

정의 조교수 승진임용 기준을 재임용 심사기준으로 한다. 단. 이 개정 규정 시행전 조교

수로의 승진심사에 3번 탈락한 교원은 2012년 9월까지 종전 규정의 조교수 승진기준 미

충족시 종전규정에 따라 2013년 2월말에 당연 퇴직한다. 

      3.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조교수로 명칭이 변경된 교원의 부교수 승진임용 심사에는 

위 2호에 따라 재임용 된 이후의 연구실적이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4. 이 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조교수로 재직중인 교원의 부교수 승진임용 심사에는 조교

수로 신규임용 또는 승진임용된 이후의 연구실적이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기준을 충족하

여야 한다.

부     칙

      이 개정내규는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재임용 및 승진임용 기준에 대한 적용

제10조의 신규재임용 및 재임용기준, 제11조의 승진임용기준은 2016년 3월 1일 대상

자부터 적용하며, 2015년 9월 1일까지의 대상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상기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개정 규정 시행일 현재 재직중인 교원의 2016년 3월 1일 이

후 재임용 및 승진임용시 교육업적 최소기준은 2015년부터 연 평균 3시간으로 한다. 단, 

현재 재직 중인 조교수는 부교수 승진임용 전까지 신임교수워크숍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3. (제1저자 실적 인정에 대한 적용) 제9조 제1항 제6호에도 불구하고 2016년 이전에 게

재되는 부교수 및 교수의 제1저자 논문은 주저자 연구실적으로 인정하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규정 시행일 이전 종전 규정에 따라 1년간 조건부 재임용된 교원의 

재임용 심사는 종전 규정에 따른 교수업적보고서 평균평가점수에 따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육업적 평가에 대한 경과조치) 2017년 교육업적 평가는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며, 개

정된 규정은 2018년 교육업적 평가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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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2조 제1항 및 제4항의 승진임용 기준은 2018년 3월 신규임용자부터 적용

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8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18.2월이전 임용된 임상의학분야교원 중 조교수의 재임용 연구업적 기준은 평가기간 

연평균 0.6편으로 한다.

     2. 제11조 제2항에 명시되지 않은 평가기간으로 임용된 교원은 연구업적 및 교육업적에 

한정하여 연구업적은 연평균 0.8편, 교육업적은 연평균 3시간을 적용한다.

     3. ’18.9월 이후 신규임용, 승진임용, 재임용(신규재임용 제외)심사를 받은 교원은 향후 

재임용 심사에서 재임용 기준을 미충족하여 탈락시 승진임용 심사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다. 단, ’18.8월 이전 재직 중인 교원에게는 ’18.9월 이후 최초 재임용 심사(신규재임용 

심사 미포함)에 한정하여 재임용 기준을 미충족하더라도 해당학기 승진임용 심사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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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개정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에 재임용 기간이 만료되는 교원 중 ’20.4월 이후 

신규임용, 승진임용, 재임용(신규재임용 제외)심사를 받은 교원은 향후 재임용 심사에서 재

임용 기준을 미충족하여 탈락 시 승진임용 심사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단, ’20.3월 이전 

신규임용된 교원에게는 최초 재임용 심사(신규재임용 심사 미포함)에 한정하여 재임용 기준

을 미충족하더라도 해당학기 승진임용 심사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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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20○○년도 교원 업적보고서

연 구 실 적 조 서

병원/소속 :       성심병원       과           현직위 :                성명 :       (인)

 인적사항

병   원 소   속
(진료과)

전문분야
(세부전공)

성   명 직   위 전임발령일
업적평가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업적점수

구분 제출실적 인정실적

1 연구영역
SCI(E) 편수 편 편

IF합 점 점
KCI 등재지 편 편

2 교육영역 점 점

3 봉사영역 점 점

   업적평가와 관련하여 실적 결과를 별첨과 같이 평가하여 작성․제출합니다.

신  청  인               (인)

 1. 연구영역

연번 논 저 명 저자수 저자구분 발행년월 학술지구분 게재지명 Impact Factor JCR 상위% 환산IF 환산편수 IS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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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제출연구실적 인정연구실적

환산 IF 합계 :       점
SCI(E) 환산 편수 :       편

환산 IF 합계 :       점
SCI(E) 환산 편수 :       편



4-1-26~10 인사 행정

 2. 교육영역
평가항목 인정점수 비고

학생면담 및 카운슬링
(년간)

학생 교육과정 참여

교내외 학생교육관련 연수

학생교육개발 회의참여

학생 교육 관련 경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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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학강의/보직/위원회/TFT 활동 등 

   

      1) 대학강의 (의대 본과 학생 및 대학원생 대상 외부출강)

      2) 보직

      3) 위원회 활동

      4) TFT 활동(재단 TFT)

      5) 기타 활동

  2) 

   ■ 학회발표

      1) 국내외학회 연제발표(구연 또는 포스터로 본인이 제 1발표자인 경우에 한함)

       2) 국제 또는 국내학회 등 초청강연

   ■ 좌장 활동

3. 봉사영역
 대내(교내) 활동

대상자 강의제목 장소 연간강의시간 비고

보직명 기간 비고

위원회명 기간 직책 활동내용 비고

TFT명 기간 직책 활동내용 비고

 대외(학술) 활동

구분

(국내,국외)
발표제목

발표형태

(구연,포스터)
학회명 장소 일시

구분

(국내,국외)
학술대회명 또는 초청자명 강연제목 장소 일시

구분

(국내,국외)
학술대회명 또는 초청자명 강연제목 장소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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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학회 임원직책 및 활동사항

  ■ Media 홍보

   ■ 기타 활동

   ■ 기타 본인의 업적평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적

   ■ 건의란 (무엇이든 기탄없는 건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

본인의 업적에 대한 해당항목을 정확하고 성실하게 기재했음을 확인합니다.


                                        작성일자    20    년     월    일

                                         작성자      _________________ (인)

※ 1) 작성 양식난이 부족할 경우 칸을 늘려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봉사업적 점수 산출시 세부실적 1건당 2점을 부여하여 평가함.

학회명 직책 기간 활동사항

기간(일자) 홍보매체명(종류) 제목 또는 내용 방영 또는 게재 횟수

 총괄평가 및 건의 

 학회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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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교육업적 평가항목 및 인정점수
평가항목 기준 배점 내용

강의담당시간
시간당 1

∘ 본교 학부강의/실습, 대학원 공통과목 담당
시간 인정

∘ 타 대학 및 외부 기관 강의는 인정하지 않음
(단, 학장이 추천하는 경우 인정)

∘ PBL/TBL, 소그룹토의 tutor 참여, CP개발 
및 운영 포함

CPX 개별 피드백 강의 시간당 2

임상실습

임상의학
실습 교육

산출

∘ 실습시간(주당 40시간)×실습 주×0.2×
(가중치*) / 참여 전임교원 수 (교실별, 
병원별)

  * 가중치 : 주임교수 (내과는 분과별 주임
교수)가 임상의학실습교육 참여 및 기여
도를 판단하여 교실 전임교원 인원 수의 
20% 범위 내에서 추천할 수 있으며, 가
중치는 최대 30%이내로 부여할 수 있다.

외국인학생실습지도 산출
 ∘ 실습시간(주당 40시간) ×실습 주×0.3 / 

참여 전임교원 수 (교실별, 병원별)

시험관리

CPX/OSCE 채점교수 5 ∘ 건당 환산함
임상종합시험 채점(감독)교수 2

대학원 시험 출제 및 채점 2
∘ 건당 환산함

∘ 논문제출자격시험, 대학원 입학시험

임상종합시험 출제문항당 2 ∘ 문항개발위원회에서 선정한 문항에 한함

의사국가시험 관련 16

∘ 문항개발위원회 위원장/위원 

∘ 의사국가시험 실기 출제 또는 채점

∘ 의사국가시험 필기 출제

∘ 임상의학종합평가 컨소시엄 출제 위원

∘ 건당 환산함

학생 면담
및 입력

 1~5회 1
∘ 1년간 학생면담 및 지도 결과를 
진로지도시스템에 입력한 횟수에 따라 
인정함

6~10회 2
11~15회 3
16~20회 4
21회이상 5

교육관련
활동

통합교육과정 책임/실무교수,
임상실습과정 주임교수,
과별 임상실습책임교수,

병원/학년별 학생교육담당교수

16

∘ 1년을 기준으로 하되, 임기 개월 수를 
반영하여 환산함(실습담당교수가 2인 이
상인 경우, 1/교수 수로 계산함)

∘ 중복 시 하나의 활동 점수만 인정

병원/과별 실습담당교수,
내과 전체 총괄교수,
내과 병원별 총괄교수,

병원별 내과 분과 총괄/간사교수

10

∘ 1년을 기준으로 하되, 임기 개월 수를 반영
하여 환산함(실습담당교수 및 총괄/간사교수
가 2인 이상인 경우, 1/교수 수로 계산함)

∘ 중복 시 하나의 활동 점수만 인정

학생교육관련위원회1) 위원장, 

간사
10

∘ 위원회는 연간 2회 이상 개최된 회의에 
50% 이상 참석한 경우에 인정함학생교육관련위원회1) 위원 6

교육관련 학교 대표활동 6
학생지도교수, 학년담임교수 6

선택실습 지도 5 ∘ 건당 환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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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생교육관련위원회 : 교과과정위원회, 학생지도위원회, 문항개발위원회, 성과바탕학습
위원회, 의료인문학위원회, 기초-임상연계학습위원회 등

   2) 해외학회 발표 및 논문 게재 시점의 해당년도에 교육점수를 부여하며, 의과대학 교학
팀으로 제출된 발표서류 및 게재 논문에 한함

   3) 학생교육관련 교내 연수 : 신임교수워크숍, 중견교수워크숍, 문항개발워크숍, 통합교육
과정 워크숍, 의학교육세미나, OSCE/CPX/PBL/TBL 등 교육개발 관련 세미나, 성과바탕
학습 교육세미나 등

   4) 학생교육관련 교외 연수 : 전국 의과대학에서 실시하는 학생교육 관련 워크숍, 서울대
학교 연수원, CPX컨소시엄,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의과대학장협의회, 의학교육
학회 등 교육관련 단체에서 실시하는 학생교육 관련 학회, 워크숍, 세미나 등

연구멘토링(심화 포함) 관련

8~16

∘ 연구멘토링 담당 교수, 기본 8점

   1~3회 지도: 2점 추가

   4~6회 지도: 4점 추가

   7~9회 지도: 6점 추가

   10회 지도 이상: 8점 추가 

8
∘ 연구멘토링 지도 학생이 주저자로 해외

학회에서 발표2)

16
∘ 연구멘토링 지도 학생이 SCI(E)급 학술지

에 주저자로 논문을 게재2)

기타 학장이 인정하는 교육관련 
활동

5
∘ 최대 5점까지 부여 가능함(부여배점 / 학

장이 인정한 교원 수)

학생선발

위촉사정관 10

∘ 의학과 신∙편입생 선발에 한함

  (위원 변경 시, 활동기간만큼 부여함)

서류심사
수시 16

편입학 10

면접심사
정∙수시 5
편입학 5

대학원
석·박사배출

석사 배출 1인당 4 ∘ 학위 취득 시점으로 점수 산정
∘ 연간 상한점수 30점박사 배출 1인당 8

교내·외 
학생교육관련

연수

학생교육관련 연수3)4)  또는 

학생교육관련학회 강사 참여
4 ∘ 건당 환산함

학생교육관련 연수 또는 
학생교육 관련학회 단순 참여

1
∘ 1일 기준으로 하되, 참여일 수를 
반영하여 환산함

교육자료
개발 

및 참여

교육 Module 개발
(PBL,CPX,OSCE,증례 등)

5

∘ 건당 환산함SP(모의환자)교육 3
e-learning 관련자료 제작 5
mini CPX, OSCE 참여 3

교육과정 
개선, 

평가인증 관련 
활동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위원장, 간사 8

∘ 보고서 작성, 제출학기만 해당위원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경우)

4

자체평가위원회 회의 참석 2
∘ 1일 기준으로 하되, 참여일 수를

반영하여 환산함

기타 학생교육 관련 경고 등 -1

∘ 수업계획서 미입력, 출석부 미제출, 실습
교육 미참여 등

∘ 학생교육 관련하여 주임교수, 과정책임교수의 
경고(단위수업계획서 미제출, 무단 결강 
및 무단 수업 변경, 시험문항 미제출, 실
습교육 운영미비 등) 등



의과대학 임상의학분야교원 업적평가 4-1-26~15 

(서식 3)

연구실적조서
(인정기간 : 0000. 00 – 0000. 00)

소속 :                       현직위 :               성명 : 

연번 논문
제목 게재지 발행년월 저자역할

(공동주저자수)
논문
종류

학술지
구분

Impact
Factor

JCR
Ranking

(%)

인정
편수

비고
(ISSN)

1
2
3
4
5

인정연구실적 :      편 가산편수내역
SCI(E) 주저자 원저 :     편
SCI(E) 주저자 종설 :     편

 IF 10.0 이상           :     편 →    편
 JCR Ranking 10% 이내 :     편 →    편
 JCR Ranking 30% 이내 :     편 →    편



4-1-26~16 인사 행정

(서식 4)

연구실적심사보고서
                                                    ( 승 진 임 용 )

대상교원 소  속 성  명 현 직위 승진심사 직위

심사내용

구분 주저자
공동

주저자
인정편수

Impact 

Factor
10.0 이상 편 편 편

JCR

Ranking

상위 10% 이내 편 편 편
상위 30% 이내 편 편 편

기타 편 편 편
계 편 편 편

심사결과 합격  (인)               불합격  (인)
심사년월일 .      .       .

   상기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위원

교실 직 위 성  명 날  인 비  고
위원장
위  원
위  원

   의과대학장 귀하



의과대학 임상의학분야교원 급여 4-1-31~1 

의과대학 임상의학분야교원 급여 규정

제정 2009. 3.12

개정 2015. 1.12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의과대학 임상의학분야교원(이하‘교원’이라 한다.)의 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교원의 급여에 관하여는 특별히 다른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

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급여라 함은 기본급과 성과급, 기타 제 수당을 말한다.

제 4 조 (지급일) 급여는 월급으로 하고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25일이 휴일인 때에는 전

일에 지급한다.

제 5 조 (계산기간) 급여계산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제 6 조 (계산기준) ① 급여는 인사발령일을 기준하여 월미만은 일할 계산한다.

   ② 급여의 일할액은 월의 대소를 불문하고 월 급여액의 1/30로 계산한다.

제 2 장  급    여

제 7 조 (급여) 교원의 급여는 별도의 급여표에 따른다.

제 8 조 (급여책정) 초임 급여는 경력을 참작하여 임명권자가 정한다.

제 9 조 (기본급) 직위별로 책정되어 있는 고정급여로 해당 직위기간 동안 동일한 액수로 지급

한다.

제 10 조 (성과급) ① 성과급은 매년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한다.

   ② 평가결과는 매년 3월 급여 지급 시부터 익년도 2월 급여 지급 시까지 적용한다.

   ③ 평가등급에 따른 지급률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④ 평가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11 조 (휴직중의 급여) 휴직중인 교원의 급여는 법인정관 제47조에 따른다.

제 12 조 (직위해제자의 급여) 직위해제중인 교원의 급여는 법인정관 제48조에 따른다.

제 13 조 (퇴직자의 급여) 퇴직자의 퇴직 월 급여는 근무일수분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

만, 정년퇴직자, 사망퇴직자는 근무일수에 불문하고 월 급여 전액을 지급한다.

제 3 장  제 수 당

제 14 조 (제 수당) 교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수당

      2. 보직수당

제 15 조 (연구수당) 교원에게는 연구활동을 위하여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16 조 (보직수당) 교원이 본직 이외의 보직에 보임된 경우에는 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17 조 (지급기준) 수당의 지급기준 및 지급률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18 조 (수당의 신설) 교원에게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수당은 임명권자가 별도로 신설할 수 

있다.

제 19 조 (퇴직금) 교원의 퇴직금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다. 다만, 동 연금법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4-1-31~2 인사 행정

제 4 장  보    칙

제 20 조 (시행규칙)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명권자가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제정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과대학 임상의학분야교원 정년보장심사 4-1-45~1 

의과대학 임상의학분야교원 정년보장심사 규정

제정 2015. 3.20

개정 2018. 7.18

개정 2020. 9. 9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의과대학 임상의학분야교원 업적평가 규정” 제12조 제3항에 의거하여 의과

대학 임상의학분야 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의 정년보장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의과대학 임상의학분야교원 (이하 “교원”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 3 조 (정년보장심사위원회) ① 교원의 정년보장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정년보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한림대학교의료원장, 의과대학장 및 의료원 산하 각 병원장 등 주요보직자에서 선출하

는 당연직 위원과 연구실적이 우수한 교수 중에서 선출하는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

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4 조 (신청자격) 정년보장심사는 부교수에서 5년 이상 재직하고 교수 승진심사 기준을 충족한 교원 

중 아래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는 교원에 한정하여 신청할 수 있다.

1. SCI(E) 등재학술지에 교신저자로 발표한 원저 논문 중 JCR Category 상위 10% 이상인 논문이 1

편 이상인 교원

2. SCI(E) 등재학술지에 교신저자로 발표한 원저 논문 중 Impact Factor가 5.0 이상인 논문이 1편 이

상인 교원

3. SCI(E) 등재학술지에 교신저자로 발표한 원저 논문의 Impact Factor 합이 10.0 이상인 교원

제 5 조 (평가항목 및 심사기준) ① 교원의 정년보장심사시에는 논문에 대한 질적평가, 양적평가, 연구비

수혜실적 및 대학원생 배출실적을 평가하며, 각 평가항목별 가중치는 별표와 같다.

② 정년보장심사는 각 평가항목별로 탁월(25점), 우수(20점), 보통(15점), 미흡(10점), 저조(5점) 등 5단

계로 평가한다.

③ 정년보장을 위한 각 위원의 평균 평가점수는 20점 이상이어야 한다.

제 6 조 (심사절차)  정년보장심사의 심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정년보장심사 신청자격을 갖춘 교원은 연구실적물 제출시 의과대학으로 정년보장심사 신청서를 

제출한다.

2. 의과대학장은 정년보장심사 신청교원의 자격요건을 확인 후 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한다.

3. 위원회는 상기 제5조의 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심사결과를 의과대학장에게 통보한다.

4. 의과대학장은 심사결과를 의과대학교원인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결과를 확정한다.

제 7 조 (심사시기) 정년보장심사는 매학기 학술연구발표심사 후에 실시한다.

제 8 조 (심사제한)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를 받은 교원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경징계 처분을 받

은 교원에 한정하여 의과대학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사제한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 9 조 (적용의 예외) 학생교육 및 진료에 반드시 필요한 교원은 상기 제5조의 정년보장심사기준에도 

불구하고 의과대학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년을 보장할 수 있다.

제 10 조 (세부사항) 정년보장심사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4-1-45~2 인사 행정

부     칙

① (시행일) 이 제정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8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과대학 임상의학분야교원 정년보장심사 4-1-45~3 

(별표) 정년보장 심사항목별 가중치

평가항목 평가내용 가중치 평가방법

논문의 질

 SCI(E) 등재학술지에 교신저자로 발표한 원저 논문 중

 ① JCR Category 상위 10% 이상인 논문 또는

 ② Impact Factor가 5.0 이상인 논문의 기여율을 심사

40%
탁월 : 25점

우수 : 20점

보통 : 15점

미흡 : 10점

저조 :  5점

논문의 양

 SCI(E) 등재학술지에 교신저자로 발표한 원저 논문의 

Impact Factor 합이 10.0 이상 여부 및 해당 논문에 

대한 기여율을 심사

30%

연구비 수혜실적  연구책임자로서의 연구비 수혜실적을 심사 20%

대학원생 배출실적  대학원생 배출실적을 심사 10%

(참고) 가중치 적용 평가점수 환산표     (단위 : 점)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저조

40% 10.0 8.0 6.0 4.0 2.0

30% 7.5 6.0 4.5 3.0 1.5

20% 5.0 4.0 3.0 2.0 1.0

10% 2.5 2.0 1.5 1.0 0.5

계 25 20 15 10 5



4-1-45~4 인사 행정

(서식 1)

정년보장심사 신청서

기  관 부  서

성  명
부교수
발령일

부교수

임용기간 

중 실적

연구실적
JCR 상위 10% 이내 IF 5.0 이상 실적 IF 점수 합계

편 편 점

연구비 

수혜실적

국책연구과제 임상연구과제 계

천원 천원 천원

대학원생 

배출실적

석사 박사 계

명 명 명

상기 실적에 따라 20  년  월  일부 정년보장심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의과대학장 귀하



의과대학 임상의학분야교원 정년보장심사 4-1-45~5 

(서식 2)

정년보장심사 평가서

■ 신청자

기관 진료과 직위 성명 세부전공분야 정년보장 신청일

■. 평가내용

평가항목 가중치 탁월
(25점)

우수
(20점)

보통
(15점)

미흡
(10점)

저조
(5점) 평가의견

논문의 질 40%

논문의 양 30%

연구비

수혜실적
20%

대학원생

지도실적
10%

총점

구분 25점20점15점10점 5점

40% 10.0 8.0 6.0 4.0 2.0 

30% 7.5 6.0 4.5 3.0 1.5 

20% 5.0 4.0 3.0 2.0 1.0 

10% 2.5 2.0 1.5 1.0 0.5 

평가항목별 가중치 x 항목별 평가점수의 합

평가자의 종합의견

상기와 같이 평가합니다.

20  년    월    일

평가위원 기관 :             직위 :            성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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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교원인사위원회 규정

제정 1989. 3. 1

개정 1991.10.10

개정 1995.11. 9

개정 1996.12.19

개정 2014. 5.30

개정 2016. 6.28

개정 2021. 2.18

개정 2022. 2. 9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의과대학 교원 인사 규정” 제8조에 의거하여 의과대학 교원인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구성) ① 위원회는 의과대학장, 각 병원장, 교무부학장의 당연직 위원과 전임교원 중 

선출된 4인의 선출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과대학장이 되며, 선출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결원에 따라 새로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 이 위원회에 의과대학 기초의학교원의 신규임용, 재임용 및 승진임용을 심사하기 위한 

기초의학교원인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3 조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의과대학교원의 임용 및 승진에 관한 사항

2. 의과대학 교원인사제도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 4 조 (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 5 조 (회의록작성 및 보고)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의결사항은 총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중 2인 이상이 확인 서명 날인한다.

제 6 조 (세부사항)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1. ① 이 규정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의학부 교원인사위원회 규정은 폐지한다.

2. 이 개정규정은 1991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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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개정규정은 199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규정은 199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과대학 내규 및 지침 제개정 현황~1

의과대학 내규 및 지침 제/개정,폐지 현황

구분(내부결재) 내규 및 지침명 제/개정, 폐지 시행일(적용) 심의일 비고(담당)
2023. 3.29 의과대학 연구전임교원 임용 내규 개정 2023-2학기~ 2023. 3 정정구

2023. 5.31 의과대학 학생 학술연구 지원에 관한 지침 개정 2023. 5. 1 2023. 5.25 염인실

2023. 7.10 의과대학 발전위원회 내규 개정 2023. 8. 1 2023. 7.10 신건탁

2023. 7.26 의과대학 조직 및 기능에 관한 내규 개정 2023. 8. 1 2023. 3. 1 정정구

2023. 8.22 의과대학 유급생 관리 운영 지침 개정 2023. 9. 1 2023. 8 염인실

2023. 9.10 의과대학 학생 학술연구 지원에 관한 지침 개정 2023. 9. 1 2023. 8 정진영

2023. 9.18 의과대학 조직 및 기능에 관한 내규 개정 2023. 9. 1 2023. 8 염인실

2023.10.24 의과대학 자체평가위원회 내규 개정 2023. 6. 1 2023. 9 이은지

2023.10.25 의과대학 의학과 교원 신규임용에 관한 지침 개정 2023.10. 1 2023.10.4 염인실

2023.11.22 의과대학 교육평가 지침 개정 2023. 3. 1 2023. 2 이은지

2023.11.22 의과대학 교육평가위원회 내규 개정 2023. 3. 1 2023. 2 이은지

2023.12. 5 의과대학 학생평가 지침 개정 2023.12. 1 2023.10.24 김민선

2024. 1. 8
(공포 1.5)

의과대학 기초의학분야교원 업적평가 규정 개정
2024. 1  1 2023.12.14

기획팀

의과대학 임상의학분야교원 업적평가 규정 개정 기획팀

2024. 1.17 의과대학 학생의 연구시설 사용 지침 개정 2024. 1.17 2023.12.28 정진영
2024. 2.14
(공포 2.6)

직제 규정 개정 2024. 2. 1 2024. 2. 6 기획팀

2024. 2.14

의과대학 조직 및 기능에 관한 내규 개정

2024. 2. 1

하인수

의과대학 교육평가 지침 개정 2024. 1.25 이은지

의과대학 교육과정 운영 지침 개정 2024. 1.25 정혜윤, 노현주

2024. 4.24

한림대학교 학칙 개정

2024. 5. 1
(2025. 3. 1)

2024.4.16

기획팀
학칙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

2024.4.11
직제 규정 개정
의과대학 기초의학분야교원업적평가 규정 개정
의과대학 임상의학분야교원업적평가 규정 개정

2024. 6.19 의과대학 교육평가 지침 개정 2024. 1. 1 2023.12.16 이은지
2024.10. 4
(공포 10. 2)

의과대학 기초의학분야교원업적평가 규정 개정
2024. 9. 1 2024. 9.12 기획팀

의과대학 임상의학분야교원업적평가 규정 개정
2024.11.11.
(공포 11.11)

직제 규정 개정
2025. 3. 1 2024.11. 7 기획팀

위임 전결 규정 개정

2024.11.14

의과대학 학생연구 내규
(개정 후 의과대학 학생연구 지침)

개정 2024. 12. 1
( 경과조치) 
의학통합 
6년제 시행
2025.3.1 적용

2024.8.22.
2024.9.23.
(의대
운영위원회)
2024.11.7.
(교무위원회)

정진영

의과대학 조직 및 기능에 관한 내규 개정 하인수

의과대학 교육평가위원회 내규 개정 이은지

의과대학 교육평가 지침 개정 이은지



※ 심의일: 내규 및 지침 최종 심의위원회 일자, 공포일(내부결재 상정일)

구분(내부결재) 내규 및 지침명 제/개정, 폐지 시행일(적용) 심의일 비고(담당)
의과대학 학생평가 지침 개정 정혜윤, 노현주

의과대학 교육과정 운영 지침 개정 정혜윤, 노현주
의과대학 기초교육소위원회 내규
(개정 후 의과대학 기초의학소위원회 내규)

개정 정혜윤

의과대학 의예과소위원회 내규
(개정 후 기본교육소위원회 내규)

개정 노현주

의과대학 임상실습소위원회 내규 개정 정혜윤

의과대학 통합교육소위원회 내규 개정 노현주

의과대학 교육과정위원회 내규 개정 정혜윤, 노현주
의과대학 유급학생 선이수 지침 개정 정혜윤, 노현주
의과대학 후원회 규약 개정 정진영
의과대학 의학과 후원기금 운영세칙 개정 정진영
의과대학 의학과 발전기금 운영세칙 개정 정진영
의학관 공동실험실 관리운영 지침 개정 정진영
의과대학 학생선발위원회 내규 개정 정진영

2024.12.31

의과대학 교육평가 지침 개정

2025.3.1

2024.12.16.
(운영위)
12.17

(기초교수회)
12.18

(주임교수회)

이은지
의과대학 교육과정 운영 지침 개정 정혜윤, 노현주
의과대학 유급학생 선이수 지침 개정 노현주
의과대학 조직 및 기능에 관한 내규 개정 하인수
의과대학 기초의학분야교원평가위원회 내규 개정 2024.3.1 2024.2.28 염인실

2025.01.14 의과대학 임상의학분야교원 업적평가 규정 개정 2024.12.1 2025.1.14 기획팀
2025.04.22 의과대학 조직 및 기능에 관한 내규 개정 2025.02.01 2025.04.22 염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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